
2 0 0 4년 3월호(제9 3호)

월·간

현안분석

●향후부동산보유과세강화정책에대한소고

●B2C 국제거래부가가치세과세에관한소고

● 의료기관관련조세정책의현황과정책방향

정책토론 리포트

우리나라국세행정의현황과과제

참여정부의재정운영성과와향후추진방향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독일재무장관, 근본적세제개혁요구외

정책흐름

부동산투기지역지정현황

재정통계

소득세Ⅰ편

3
ISSN 1226-2269 3



경제정책, 과거와의단절이필요하다 /전주 성

향후 부동산보유과세 강화정책에대한 소고 /노 영훈

B2C 국제거래부가가치세과세에관한 소고 / 홍 범교

의료기관 관련조세정책의현황과정책방향 /손 원 익

우리나라 국세행정의현황과과제

참여정부의재정운영 성과와향후추진방향

독일 재무장관, 근본적세제개혁요구 외

제1 4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심의결과

부동산투기지역지정현황

2 0 0 3년 도시근로자가구가계수지및 소득분배 동향

2003 회계연도총세입부·총세출부마감

소득세Ⅰ편

SOC 투자효율성점검해야…… 외

월·간

이천사년 삼월호

•2 0 0 4년3월 1 5일발행•제9 3호•1 9 9 6년5월 3 1일등록•라7859 •발행처/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송파구가락동79-6 •전화(02)2186-2130~3 •월간

3

C·O·N ·T·E ·N·T·S

권두칼럼

현안분석

재정통계

이런의견저런생각

정책토론리포트

최신조세•재정해외동향

정책흐름

2

6

2 0

4 0

5 3

6 2

8 2

8 8

9 2

9 4

9 7

1 0 2

1 1 2



경제정책의목표는 다양하지만크게 자

원배분의 효율성과 소득분배의 형평성이

라는 미시적인 측면과 총수요 안정이라는

거시적인측면으로대별해 볼 수 있다. 정

책수단 역시 다양하지만 크게 재정, 금융,

규제수단으로나눌수 있다. 교과서식으로

따지면이러한목표와수단간에거미줄같

은 관계가 형성된다. 예컨대, 성장이라는

하나의목표를두고다양한수단이동원될수 있고, 재

정이라는하나의수단은성장, 분배, 안정등 여러목표

에 영향을줄 수 있다. 그러나현실경제에이르면정부

의 정책이부딪치는제약은적지않다. 하고싶은일에

비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자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희소성의법칙은경제의어느분야에나

해당되는 법이다. 따라서, 시장경제에서정부가 제 구

실을 하려면 주어진 시점에서 정책목표의 우선순위가

적정해야하고, 주어진목표에대한정책수단의선정이

합리적이어야한다. 

우리나라의 경험을 보면 과거 고도성장기에는정부

의 의사결정이비교적쉬웠다. 우선정책목표의우선순

위가 뚜렷했다. 크게 보아 분배보다는 성장이 앞섰고,

단기적인수요관리차원에서성장과안정이부딪칠때

에도비록흔들리더라도일단달리고보자는생각이지

배적이었다. 정책수단의 선택 역시 비교적 단순했다.

시장의 가격기능에 근거한 유인정책보다는 정부의 판

단에따른직접규제가선호되다보니경제주체간의복

잡한상호관련이나제도나정책의실효성에대한면밀

한 검토가 생략되기일쑤였다. 폐쇄적인국내시장에서

소수의 재벌 중심으로 제조업 성장을 이루고, 비교적

경쟁이 덜했던 해외시장에물건을 내다파

는식의 발전전략이오랫동안공식처럼여

겨지다 보니 누가 정책을 담당해도 크게

다를바가없었다. 

이러다 보니임용된지 얼마되지않는

사무관이나관록이 쌓인고위직 공무원이

나 사고의틀에서큰 차이가없었다. 순환

보직을해도전문성의희생이크지않았던

것도이런이유다. 유능하고정직한사람보다는브리핑

잘 하고윗사람 비위잘 맞추는사람들이출세하는경

우가적지않은데도관료사회는별로흔들리지않았

다. 어차피 누가해도마찬가지라는생각이 가져온 매

너리즘( m a n n e r i s m )인 것이다. 

빠르건느리건세상은바뀌기마련이다. 정책수단이

란 결국비용에 비해편익이 얼마나 크냐로 평가된다.

과거에 먹혔던 방식이더라도 시간이 흐르거나 환경이

바뀌면 정책의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다.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규제수단을 중심으로 한 정부주도 자원배분

의 비효율이빠르게증가했고이는곧 시장의자율기능

을 강화할 필요성으로 이어졌다. 나아가 개방의 폭이

커지고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제의

생산성을높이는일이더욱시급해졌다. 그런데도정책

의 틀은크게바뀌지않았다. 기껏해야1 9 7 0년대의무

리한정부개입에따른부작용 치유를 위해1 9 8 0년 초

반에 안정화 정책을 시도한 것과 1 9 8 0년대 후반부에

이르러 노동조합의활성화 정도가 눈에띌 뿐이다. 그

러나 이러한 선택들은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전환

이 아니라일이닥친뒤 수동적으로떠밀려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전두환정권의안정화정책을대단한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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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얘기하는사람들도있지만결국당시에누가경제

책임자라했더라도비슷한결정을했을것이라는것이

나의생각이다. 김영삼정부로들어서면서세계화란명

분 아래이런저런개방정책이본격화됐는데경제를운

영하는 방식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당연히비효

율의누적이심해질수밖에없었다. 관치금융의논란이

큰 가운데 정작 정부의 감독이 강화돼야 할 외환관리

부문은허술하게다루어지는등 경제정책전반에걸쳐

책임지는분위기가사라져갔다. 솔직히외환위기의책

임을 지고 잠시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분들이 억울해

하는것도일리가있다. 자신들이특별히더 나쁘게한

것이없기때문이다. 

경제위기를 겪으며 모두들 정부의 정책실패를 손가

락질했고이런 저런 구조적 변화도 적지 않았다. 재벌

의 차입경영관행도많이줄었고금융기관의부침도눈

에 띄었다. 그런데위기이후지난5∼6년동안경제정

책의틀이과거와얼마나달라졌는지나는아직도감이

잡히지않는다. 김대중정부초기의구조조정은솔직히

누가대통령이나장관이었어도어차피했어야할 일이

다. 잘하고못 하고정도의 차이가있었을뿐이다. 문

제는그러한구조변화가우리의경제운영을바꿀정도

로 영속적이었는가하는 것이다. 그런데이 질문에 대

한 해답은 3년이 못 가 자명해진다. 김대중정부후반

기의구조조정연기와가계대출및 신용카드동원을통

한 소비진작이모든것을말해준다. 정부부문도구조개

혁의주요대상이었지만외환위기이후지난 몇 년 동

안 정부가경제를운영하는방식이과거와어떻게달라

졌는지 궁금하다. 공기업민영화 몇 개로 정부가 달라

졌다고강변할수는없는일이다.

노무현정부가들어선지 1년이지났다. 경기회복이

늦어져많은사람들이실망하고있고이념적인갈등역

시 심상치 않은수준이다. 그러나내가참여정부에대

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저런 국정과제 자체가

아니라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정책수단을

선택하는비전에 관한부분이다. 불균형적인경제구조

를 시정하고, 투기세력을엄단해서민의내 집 구하기

를 손쉽게 만들고, 개방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계획은 비난

보다는칭찬이필요하다. 그러나이런어려운국정과제

를 가능하게하려면 정부가 많이 달라져야한다. 그런

데 지난 1년간의경제정책을보면정작변화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과거와 달라진 것이많지 않다. 정말과거

와 단절하고싶다면구조변혁의계기를놓쳐버린김대

중 정부의실책부터지적하고정부가정책을만드는틀

부터 수정했어야했다. 이런 것들은 소홀히 하면서 아

무리멋진과제들을내세운들새로운세상이오기를기

대하기힘들다. 

진정으로나라장래와서민의삶을생각한다면책임

있는사람들부터진지하고겸허해져야한다. 김영삼대

통령의 참모중에‘이런식으로 가면나라가 흔들리고

당신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라고충언한사람

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김대중 정부 말기의 국무회의

석상에는온통대통령 말씀을 필기하는장관과 참모들

만 그득했다고한다. 잘하는지를판단하기는어렵지만

잘 못하는것을식별하기는쉽다. 객관적인전문가들이

냉소를보내고국민들의다수가실망하고있다면현 정

부의 경제운영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무엇인가 변화를 이루려면 고위 정책담당자들이 진정

으로 그런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들에게서듣고싶은

것은자화자찬이아니라솔직한고민의목소리다. 과거

와의단절은생각만큼쉽지않은법이다.

경제정책, 과거와의단절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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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부동산보유과세강화정책에
대한 소고

- 재산세과표현실화의기본적한계-

Ⅰ. 서론

2 0 0 3년은한국의경제정책에서부동산관련조세정책이가장큰 비중을차지했던한 해라

고 할 수 있다. 2001년하반기이후2년여간급등한 일부지역특정유형의주택가격을안정

시키기위해정부가조세정책을통한‘주택시장가격’잡기에나섰기때문이다. 그러나부동

산 문제가항상9년여의주기로불거져나와경제의주름살을지워왔고매번정도의차이만

있을뿐 부동산조세대책이빠지지않는단골메뉴중 하나이었음을감안하면별로새삼스러

운 일이아닐지도모른다. 그러나전 국민적인관심정도, 정부대책의과격성, 시장참여자들

의 민감한 반응등을감안하면지난해 5·23 대책에서부터시작하여‘9·1 부동산보유과

세개편방안’의 발표를거쳐‘1 0·29 부동산종합대책’으로이어지는일련의조치들은경제

정책에있어부동산조세정책에대한의존성을극명하게보여주는것이다. 

‘9·1 부동산보유과세개편방안’과‘1 0·29 부동산종합대책’에 따르면2 0 0 4년 상반기

의 (건물)재산세과표인상을시작으로하반기의종합토지세토지과표인상, 그리고2 0 0 5년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이2 0 0 5년부터시행될1세대2주택자이상양도세중과세제와보조

를맞추어추진될예정이다.

또한작년1 2월 3일에는행정자치부가‘2 0 0 4년 재산세건물과표조정기준(안)’을 발표하

여 신축건물기준가액의인상( 1 7만원→1 8만원) 및공동주택면적가감산율의국세청기준시

현
안
분
석
( 1 )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으로서한국조세연구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노 영 훈 연구위원( y h r u t @ k i p f . r e . k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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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감산율로의대체를통해재산세부담을전체적으로25% 인상하기로발표하였다. 이에

대해서울시는 1 2월 1 2일 시와자치구의 의견을 종합한‘2 0 0 4년 건물과표 조정건의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서울시의입장은중앙정부의세제개편방향에는기본적으로찬성하나, 신

규 고시된 국세청 기준시가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전체로는 4 5 . 4 %가, 공동주택은

11 0 . 2 %가 상승하는것으로분석된 행자부안을완화하고자조정방안을제시한것이다. 행

자부안과서울시 안의핵심적인차이는① 단위면적당기준가액의인상정도와② 시가가

감산방법(가감산기준, 가감산구간, 가감산율)에있다. 

본고에서는최근서울시와행정자치부간에2 0 0 4년도(건물)재산세의과세표준 산정지침

과 관련하여벌어지고있는공방전의내용과원인을살펴보고자한다. 이를통해향후부동

산 보유과세강화정책이수반할문제점들에대해미리규명해볼 수 있기때문이다. 그다음

에는주택에 대한보유과세에있어서 국세또는지방세 당국이 간과하고있는과세평가및

납부세액확보의문제등에대해검토해보기로한다.

Ⅱ. 우리나라(건물)재산세의세부담 결정과정 및 쟁점

작년1 2월 행정자치부와서울시는2 0 0 4년도(건물)재산세인상폭을두고일련의이견조

정과정을겪었다. 광역자치단체인서울시와기초자치단체로서의과세권자인자치구들은, 행

정자치부가시달한2 0 0 4년도건물과표산정지침( g u i d e l i n e )을 따를경우연간인상률이과

도하게급증하므로이를낮추어줄 것을요구하였고, 행정자치부는부동산보유과세강화정

책에부합하는원안대로결정고시되도록유도하였기때문이다.

이처럼 기초자치단체, 광역시·도, 행정자치부사이에 건물과표와 관련하여 갈등관계가

발생하는원인과문제점은무엇인지살펴보기로하자. 

서울시는1 2월 1 2일 시와자치구의의견을종합한‘2 0 0 4년 건물과표조정건의안’을 확정발표

하였다. 서울시의입장은중앙정부의세제개편방향에는기본적으로찬성하나, 신규고시된국세

청기준시가를반영하지못함으로써전체로는4 5 . 4 %가, 공동주택은1 1 0 . 2 %가상승하는것으로

분석된행자부안을완화하고자조정방안을제시한것이다.



8 2 0 0 4년3월호

현
안
분
석
( 1 )

1. 지방재산세의정책세제화경향과지방자치기능강화

쟁점이되고있는(건물)재산세는명백히 지방세에속한다. 지방세라는것은지방마다다

르기때문에지방세이며, 세부담수준을결정할때에도해당지역주민의의사가반영되어야

재정책임성을갖는지방자치제하에서의지방세라고할 수 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중앙정

부는관행적으로주택시장안정또는빈부격차완화라는중앙정부의정책목적을지방재산보

유세인 (건물)재산세를 통해 달성하려는 접근방법을 채택해 왔다. 중앙정부의입장에서는

국세로서의 보유세가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지방재산과세를활용한다고 볼 수도 있으

나, 지방분권과자치를 특별히 강조하면서도지방재정의핵심인지방세의 세제결정권은오

히려중앙집권화하는방향으로유지·개편하고자하는것은모순이아닐수없다.

작년 9월 1일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측에서 발표한‘재산보유세개편방향’을

보면부동산과다보유자들을대상으로하는국세로서의‘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한다는내용

이 들어있다. 그러나그것보다는현재의종합토지세를국세로전환하면서재원을보전하고

오히려 (토지분)재산세를지방세로 신설하여 세율의 자율결정권을 보장해 줌과 동시에 토

지·건물통합과세평가방법을도모하는것이적절하지않았나하는판단이다1 ). 겉으로보기

에 비슷하게보이는기존‘종합토지세의二元化방안’도 무엇을기준( b a s e l i n e )으로하고무

엇을신설하느냐에따라다른모습을띠게되는것이다.

2. (건물)재산세과세표준으로서의건물시가표준액

(건물)재산세의과세표준은지방세법중 재산세절에규정되어있지않고, 취득세절에‘토

지 외의과세대상에대한時價標準額’을 준용하도록되어있을뿐 건물시가표준액의산정공

식은법및 시행령어느곳에도구체적으로표현되어있지않다. 법에는과세권자인지자체의

장이 과표결정시감안해야할 요인으로‘기준가격·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를 열거하

고있고(지방세법§111 ②2호), 시행령에는건물의경우철근콘크리트슬래브구조아파트의

신축가격을 참작하여 정한기준가액에①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지수, ② 건물의

경과연수별잔존가치율, ③건물의규모·형태·특수한부대설비등의유무및 기타여건에

따른가감산율을적용하도록한다는정도로만규정하고있다(지방세법시행령§80 ①1호) .

1) 주거용이나상업용부동산과같은기건축부동산에대해서는토지와건물의일체가치인총가(total value)를추정하는평가시스템을

사용하고, 나대지등(미건축) 토지에대해서는시장거래자료를활용하여추정하는지가(land value)시스템을구축하는방법론임. 자

세한내용은졸저, 『건물분재산세의개편방안연구』, 한국조세연구원, 1997, pp. 48∼6 2의덴마크식과세평가를참조하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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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조세법률주의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부동산 보유세 과표를 산정할 때 감안해야 하는

요인들을열거하는데 그치고과세목적용평가방법을세액산출공식수준으로까지구체화하

지 않은것은시장상황에따라변화하는시가를탄력적으로반영하기위해택한합리적인접

근방법이라고판단할수있다. 그러나(건물)재산세의과세기준일은매년6월1일인데 반해

준용하는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에 결정고시되는 취득세 신고수준으로서의 내부판단용

‘건물시가표준액’을사용하는문제점은존재한다고할 수있다2 ). 

그러나보다큰 문제점은재산세과세대상으로서의부동산이명백히‘건축물’임에도불구

하고토지가치가포함된통합부동산가액을건물과표산정공식에반영하려고부단히노력하

고 있다는점이다. 예를들어현행건물과표는신축건물기준가액( 1㎡당)에구조·용도·위

치지수들을곱하고여기에추가하여(감가상각을반영하는) 잔가율과면적가감산율을곱하

는‘累乘的산출공식구조’를 통해계산된다. 즉, 부속토지의1㎡당개별공시지가의크기에

따라6 0만∼8 0만원대를1 0 0으로하여2 6단계의가감산( 8 0∼1 3 0 )을 하고있는것이다. 게

다가이것도부족하여‘특정건물가산율’이라고하여국세청기준시가가고시되는공동주택

에 대해서는현행3억∼4억원에대한2%, 4억∼5억원에대한5%, 5억원초과에대한1 0 %

를내년도에는대폭확대하고자하는계획을갖고있다3 ). 

건물이라는‘개량물( i m p r o v e m e n t )’은 명백히경제학적으로‘인간이만든(man- made)’

자본임이분명하다. 이러한자본으로서의건물가치를보유단계중에측정평가하는 데 있어

서는‘동일한구조와용도를갖는건물을해당소재지역에신축할때 드는비용에노후한정

도를감안하여감가상각을하는재조달원가방식’이 가장대표적이라고할 수 있다4 ). 그럼에

도 불구하고부속토지라는토지부분까지포함한재산(property) 즉, 토지·건물통합또는

건물시가표준액의산정공식은법 및 시행령어느곳에도구체적으로표현되어있지않다. 보다큰

문제점은재산세과세대상으로서의부동산이명백히‘건축물’임에도불구하고토지가치가포함된

통합부동산가액을건물과표산정공식에반영하려고부단히노력하고있다는점이다.

2) 그러한문제점을인식하여지방세법제1 1 1조제2항제2호는‘다만, 시가표준액이결정고시되지아니한과세대상의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현재를기준으로결정한가액을시가표준액으로하고, 이미결정된시가표준액이기준가격의변동또는기타

사유로현저하게불합리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시가표준액을변경하여결정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음. 

3) 주택건물재산세가0 . 3∼7 %의급격한초과누진세율구조를가지면서도각과표구간의상·하한명목금액이지방세법에고정

된채오랜기간유지되는상황에서단위면적당기준가액이나가산율을급격히조정했던연도에는빠짐없이재산세파동이있

었음(예: 1994, 1995, 1998년). 또한강남대강북등지역간그리고아파트대단독주택등주택유형간주택건물재산세의

불균형논란은항상‘시가를반영하지못하는재산세제의모순및과세불형평성’이라는제명하에수없이언론에보도됨.

4) 보다자세한내용은졸저, 『건물분재산세의개편방안연구』, 한국조세연구원, 1997을참조하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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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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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 1 )

일체의가치를반영하여야한다고보는것이과세당국및 일반인들의보편적인시각이다. 이

는해당 조세의명칭과세법상규정된과세대상이일치하지않는데서기인한문제로지방세

법에는건물세가아닌재산세라고명시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재산세 과세대상은(토지는

포함하지않는) 건축물이라고규정되어있기 때문이다. 1990년토지공개념제도입법당시

그 전까지의‘(토지분)재산세’와‘토지과다보유세’를 통합하여종합토지세가만들어지면서

토지는재산세 과세대상에서완전히 제외되었음에도불구하고 명칭을 그대로유지한, 어떻

게보면 단순한실수에대한대가를치르고있는셈이다. 

과표( X )구간 법정세율 납부세액 평균세율

X ≤1 , 2 0 0 0 . 3 X ×0 . 0 0 3 0 . 3 0

1,200 ＜X ≤1 , 6 0 0 0 . 5 3.6 + (X - 1,200) ×0 . 0 0 5 0 . 3 0∼0 . 3 5

1,600 ＜X ≤2 , 2 0 0 1 . 0 5.6 + (X - 1,600) ×0.010 0 . 3 5∼0 . 5 3

2,200 ＜X ≤3 , 0 0 0 3 . 0 11.6 + (X - 2,200) ×0.030 0 . 5 3∼1 . 2 9

3,000 ＜X ≤4 , 0 0 0 5 . 0 35.6 + (X - 3,000) ×0 . 0 5 0 1 . 2 9∼2 . 1 4

4,000 ＜X 7 . 0 85.6 + (X - 4,000) ×0 . 0 7 0 2 . 1 4∼7 . 0 0

X ≤1 , 0 0 0 0 . 3 X ×0 . 0 0 3 0 . 3 0

1,000 ＜X ≤1 , 3 0 0 0 . 5 3.0 + (X - 1,000) ×0 . 0 0 5 0 . 3 0∼0 . 3 5

1,300 ＜X ≤1 , 8 0 0 1 . 0 4.5 + (X - 1,300) ×0 . 0 1 0 0 . 3 5∼0 . 5 3

1,800 ＜X ≤2 , 6 0 0 3 . 0 9.5 + (X - 1,800) ×0 . 0 3 0 0 . 5 3∼1 . 2 9

2,600 ＜X ≤3 , 5 0 0 5 . 0 33.5 + (X - 2,600) ×0 . 0 5 0 1 . 2 9∼2 . 2 4

3,500 ＜X 7 . 0 78.5 + (X - 3,500) ×0 . 0 7 0 2 . 2 4∼7 . 0 0

X ≤ 7 0 0 0 . 3 X ×0 . 0 0 3 0 . 3 0

700 ＜X ≤1 , 0 0 0 0 . 5 2.1 + (X -   700) ×0 . 0 0 5 0 . 3 0∼0 . 3 6

1,000 ＜X ≤1 , 8 0 0 1 . 0 3.6 + (X - 1,000) ×0 . 0 1 0 0 . 3 6∼0 . 6 4

1,800 ＜X ≤2 , 6 0 0 3 . 0 11.6 + (X - 1,800) ×0 . 0 3 0 0 . 6 4∼1 . 3 7

2,600 ＜X ≤3 , 5 0 0 5 . 0 35.6 + (X - 2,600) ×0 . 0 5 0 1 . 3 7∼2 . 3 0

3,500 ＜X 7 . 0 80.6 + (X - 3,500) ×0 . 0 7 0 2 . 3 0∼7 . 0 0

X ≤ 5 0 0 0 . 3 X ×0 . 0 0 3 0 . 3 0

500 ＜X ≤1 , 0 0 0 0 . 5 1.5 + (X -   500) ×0 . 0 0 5 0 . 3 0∼0 . 4 0

1,000 ＜X ≤2 , 0 0 0 1 . 0 4.0 + (X - 1,000) ×0 . 0 1 0 0 . 4 0∼0 . 7 0

2,000 ＜X ≤3 , 0 0 0 3 . 0 14.0 + (X - 2,000) ×0 . 0 3 0 0 . 7 0∼1 . 4 7

3,000 ＜X 5 . 0 44.0 + (X - 3,000) ×0 . 0 5 0 1 . 4 7∼5 . 0 0

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  5 . 0

일반건축
주거지역내공장 0 . 6

대도시내신·증설공장 1 . 5

기타일반건축물 0 . 3

<표1> (건물)재산세의세율체계변화추이
(단위: 만원, %)

주: 평균세율이란납부세액을과표금액으로나누어서구한비율임.

자료: 노영훈, 『건물분재산세의개편방안연구』, 한국조세연구원, 1997.

1 9 9 5∼현재

( 9년+ )

주 택

1 9 9 1∼1 9 9 4년

( 4년)

1 9 8 7∼1 9 9 0년

( 4년)

1 9 7 5∼1 9 8 6년

( 1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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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물)재산세과세표준의결정절차

현재(건물)재산세의과세표준은건물에 대한취득세 시가표준액이며매년1월 1일을기

준으로 결정고시하도록되어있다. 취득세는광역자치단체세이므로미신고 및 불성실 신고

에 대비하여과세당국이내부적으로마련하여활용하는‘취득세시가표준액’을 광역자치단

체의장이결정하는것은당연하다고볼 수 있다. 그러나문제는이러한취득세 건물시가표

준액이 (건물)재산세의경우 바로 과세표준이 되어버린다는 점이다. 따라서(건물)재산세

의 과세권자인기초자치단체의장 즉, 시·군·구청장은취득세과세권자인광역자치단체의

장 즉, 시·도지사와일종의협의를해야만 한다. 그결과지방세법에서는‘건물시가표준액

은 시장·군수가도지사의승인을얻어결정하되, 시가변동기타사유로그적용이 불합리하

다고인정되면도지사가해당시가표준액을변경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다(지방세

법시행령 §80 ③) 이렇게결정된시가표준액에대해서는설령행정자치부장관이조정이필

요하다고인정하더라도국세청장과협의하여조정기준을정한후 이를해당도지사에게통

보하여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을뿐이다(지방세법시행령 §80 ⑤). 결국건물과표 결정에

관한한, 광역자치단체장이최종적인권한을갖게된다.

한편, 이상의건물에대한논의와 대비하여한 가지흥미로운사실은 토지의경우에는취

득세시가표준액이나종합토지세토지과표결정시모두행정자치부가과세권자인광역시·

도와시·군·구에대해각각거의일방적인결정권을갖고있다는점이다. 토지의경우취

득세시가표준액및 종합토지세토지과표는모두‘개별공시지가에(지자체장이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동일하게 법 조문상 규정하고 있

고, 행자부장관이과세권자인광역시·도및 시·군·구에적용비율결정기준으로각각통

보한대로따라야한다는결정절차규정마저도양자모두동일하다5 ). 

그럼에도불구하고전자의적용비율은2 0 0 3년 기준1 6개 광역시·도가1 0 0 %인 반면후자

건물에대한논의와대비하여한 가지흥미로운사실은토지의경우에는취득세시가표준액이나

종합토지세토지과표결정시모두행정자치부가과세권자인광역시·도와시·군·구에대해각

각거의일방적인결정권을갖고있다는점이다.

5) 지방세법제2 3 4조의15 제5항및동법시행령제1 9 4조의16 제3항, 지방세법제1 1 1조제2항1호및동법시행령제8 0조의

2 제3항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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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용비율은전국평균3 6 . 1 % (토지과표현실화율)로큰 차이를보이고있다. 이는종토세의

‘인별합산및누진세율구조’라는기본성격상(건물)재산세와는달리지방자치단체가과세권자

로서탄력세율제도를활용할수없는까닭에행정자치부가종토세의전국인별합산과세에따

른세부담급증문제를감안하여적용비율을이원화하고있는데서기인한것으로판단된다6 ). 

4. 소결

현행지방세법및 동법시행령은(건물)재산세세부담결정과정중 (기초)시·군·구청-

(광역)시·도- (중앙)행정자치부간3단계정부의역학관계에있어서과세표준결정은시·

도지사에게, 세율결정은시·군·구청장에게우월적지위를부여하고있는셈이다. 과표측

면에서볼 때 시·군·구청장은건물과표결정고시를하기전에시·도지사의승인을 받아

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시·도지사에게단순히건물과표조정기준을권고할수 있을뿐

이기때문이다. 또한세율측면에서보면시장·군수는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재산세의

세율을표준세율의1 0 0분의50 범위내에서가감조정할수 있다고규정함으로써비록제한

적이나마궁극적인 세부담 결정은 기초자치단체조례에 의해 이루어지도록하고있다. 즉,

지방세법에서전국적으로공통된하나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따른문제점을보완하기위해

탄력세율을인정했듯이과세표준도일종의제2의세율로서지자체의의견을반영하여결정

하기위해타협한부산물로볼 수 있다.

Ⅲ. 재산보유세과표현실화의한계

1. 재산보유세의행정상에나타난 문제점들: 재산가액평가문제및 납부세액조달문제

경제학자들의지방재산세에대한수많은 긍정적인연구결과에도불구하고, 지방재산세는

현실적으로납세자로부터의조세저항과세정당국의세무행정상많은어려움을야기하게된

다. 그 이유들에대해 살펴보면 대체로 재산가액 평가( v a l u a t i o n )의 문제와 납부세액 조달

( l i q u i d i t y )의문제로요약된다. 

첫째, 과세대상재산의 과세목적용 평가의 문제는 재산세 과세실무상 겪게되는 가장 큰

6) 토지와건물에따라취득및보유과세의상이한과세평가취급(assessment treatment)에대해서는졸저, 『실지거래가격신고

에따른적정세율 추정및제도적실행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3(출간예정)을참조하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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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재산의과세목적용평가의문제는재산세과세실무상겪게되는가장큰 문제점이다. 이

는 과세당국이상당히제한적인정보에기초하여작성하는‘과세가액’으로는평가기준일시점에

서의시장가격을추정하기가매우힘들다는데서기인한다. 따라서비교가능한매매거래가거의

없는지역에서는명백히틀린과세가액을사용할수밖에없는한계를많이발견할수있다.

문제점이다. 이는 과세당국이 상당히 제한적인 정보에 기초하여 작성하는‘과세가액

(assessed value)’으로는평가기준일시점에서의시장가격을추정하기가매우힘들다는데

서 기인한다. 따라서비교가능한매매거래가거의없는지역에서는명백히틀린과세가액을

사용할수밖에없는한계를개별사례들에있어서많이발견할수 있다. 과대과세하는것이

과소과세하는것보다사회적비용이더 높다고판단되면, 그러한위험성을줄이는과세표준

결정절차를밟는것이합리적이다. 이러한견해에따라스웨덴등과같은나라에서는추정시

가의 75% 정도로만과세평가를 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실제 고급호화주택의경우

과세평가액은시가에 비해더욱낮게결정되는경향이 있으므로비교가능한거래사례들이

희귀할수록특별히주의를기울여야할 필요성이발생한다. 또한재산세는과세기준일이아

닌 과거의평가가액에기초하여부과되는것이보다일반적이다. 스웨덴에서는이러한시차

가 2년이며, 다른나라들에서는더 오래전의평가가액을활용하는경우도있다. 그러나문

제는재산보유세의과세기준액이항상시가의낮은쪽에서설정된다는점이다.

둘째, 납부세액조달의 문제는 재산세가 명목적 재산세라는특징에서비롯된다. 즉, 다른

재산관련조세와달리보유단계중에는거래가없는상태이므로납부할재산세액을타 원천

의 소득으로부터확보해야한다는 데서생기는 문제이다. 대조적으로유상거래시에일반적

으로부과되는등록세·취득세·양도소득세등은거래대금확보와비슷한시기에거래비용

으로서또는실현양도소득으로서납부하게됨으로써이러한문제가그다지크게부각되지는

않는다. 따라서재산세 과세표준을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가격변화기에적절히 재조정하여

세부담이크게변하지 않도록배려하는문제는 어느나라의 세정당국에서나중요하게고려

하는사항이다. 그렇지않을경우에겪게되는납세자의조세저항과납세불복상황은1 9 9 7

년경일본의 고정자산세, 독일의순부유세, 캘리포니아주의Proposition 13 사례에서이미

법원의부과처분위법또는헌법불합치판정및 주민투표를통해경험한바 있다. 특히, 캘리

포니아주의 Proposition 13은보유단계중에 납부하는 지방재산세의 과세표준을 불합리한

근거에 의해인상하지 못하도록 일정비율이상으로 올리지 못하게 인상률 한도를 정하고,

다만‘(처분)판매시에(실지거래가액대로) 과세표준을재조정(reassessment upon sale)’

하는방법론을채택하여납부세액및과세평가와관련된문제를완화한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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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격급등기에이루어지는재산세과표조정의문제점: 자가점유자의경우

자기가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자가점유자(owner occupier, home owner)가부담하게

되는이사비용은 시장가격에 따라조정될 필요가 있는 재산세 제도를 운용하는 데 근본적

인 문제를 야기하게된다. 주택가격이급등하는지역에 살고있는자가점유자는소유한 주

택자산의 가격상승으로인해한편으로는富가증가하기도하지만 다른한편으로는주거비

용이늘어나는효과가나타나게된다. 결국자가점유자는수요의가격및 소득탄력성의상

대적크기에 따라주거소비를늘릴수도 또는줄일수도있을 것이다. 보통의재화라면 가

계단위의 소비지출구성바스켓( b a s k e t )을 조정하는간단한 문제에 해당하겠지만, 주택의

경우주거서비스소비의변경은오직이사를통해서만가능하므로소폭의주택가격변동이

라면 거래비용이 상대적으로 훨씬 커서 이사를 안 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 결과

소비지출 구성바스켓은 변하지 않은채 재산세만 시가에 따라 증가한다면직접적으로 부

담하는 경비만 늘어나게 된다. 이 경우많은자가점유자겸 납세자는 그들의 富가실제증

가해서 당장 또는미래에 주택을 팔거나 추가적인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 이득을 본다는

주장에설득되기보다는이를부당하다고인식하여시가변동에따른재산세인상에대해조

세저항을하게된다.

여기에는적어도두 가지의실질적인문제점이존재한다. 첫째는금융적인문제로해당가

구들중에는그들의현재소득으로부터증가된재산세납부액을마련하는데 어려움을겪는

가구도있을수 있다는것으로이는전술한납부세액조달의 문제와연관된다. 특히실업급

여, 연금, 기타사회보장지급액으로생계를 이어가는 가구들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가구들은세금납부를위해은행대출을받기조차어려운것이현실이다. 따라서합리적인해

법의하나로서납세자가주택을매각할때까지정부가세금납부를연기할수 있도록해 주는

방법을생각해볼 수도있다. 세금납부연기에따른이자만지불하도록한다면, 납세자의이

사 여부결정에는아무런영향을미치지않을것이기때문이다. 그러나불행히도그러한구

제장치를정치적 정책결정과정을통해현실화시키기에는산적한 문제점이너무많아거의

실현가능성이없어보인다7 ). 

7) 노령화사회에대비한경제정책을‘노인에대한복지정책’으로이해하여또는노인유권자들의투표권을노리고주택소유노인

가구에대해‘역모기지제도(reverse mortgage)’와같은정책을추진하는상황이라면, 저소득노인가구에대해급증하는재산

세부담을완화하는구제장치를입법화하는것이그다지실현가능성이없는일만은아닐수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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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보다더 어려운문제는각 가구의선호( p r e f e r e n c e )에 관련된것이다. 어떤사람들은

지역간이동을 즐기지만, 반면에대다수의사람들은그들의 주택및 인근이웃들과오랜기

간 형성된강한유대감또는자녀교육등의문제때문에이사를꺼리는경향을보이는것이

일반적이다. 결국주거서비스는보통의소비재가아니라매우높은비용에서만그 소비구성

내용이변경될수 있으며, 소비변경행위는각 가구의개별적인‘사회적네트워크’와 밀접하

게 연결되어있다는 특성을 갖는다. 이사를할 때 치루어야할 사회적비용이 매우높다면,

예를들어자녀교육이거주지선정에관한의사결정에서최우선순위를점하고있고현 거주

지에서 제공받는자녀교육 여건을 대체할 만한지역이 없다면, 이사는선택의 대상이 아닐

수도있다. 이러한경우에는자기가 살고있는집의자산가격이상승했다하더라도해당자

가점유자의후생을 직접적으로증가시키지못하며, 오히려부의증가는 주거서비스의소비

가격상승에충당하는데 다 써버림으로써소비지출구성바스켓을그대로유지하는결과를

낳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시가반영도’를 높인다면 과표현실화율 제고라는 명분하에서

이루어진재산세부담증가는그러한선호체계를갖고있는가구들에대해후생을감소시키

는 결과를가져오게된다. 이러한상황은인기가높은농어촌등 휴양지내에소재한별장주

택에대한수요증가로인해주택가격이급등하였을때 그 지역내에거주하는많은현지주

민들이 처하게되는상황과 유사하다. 즉, 그들의현재거주주택에대해사회적네트워크를

통하여납세자가갖는심리적유대감을제대로측정하지못한다면그렇게간단히풀릴수 있

는 문제가아니다. 결국‘시가(current market value)’에 따라재산(보유)세를부과하는것

은 임차행위와소유행위간중립성을 달성하는이상적인수단임이분명하나, 실제세무행정

에 있어서는앞서언급한애로사항들로인해매우신중하게실행되어야할필요성이있다.

‘시가(current market value)’에 따라재산(보유)세를부과하는것은임차행위와소유행위간중

립성을달성하는이상적인수단임이분명하나, 실제세무행정에있어서는금융적인문제와각 가

구의선호와관련된사항들로인해매우신중하게실행되어야할필요성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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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우리나라의경우토지와건물에대해각각종합토지세와(건물)재산세로구분하여과세하

는 지방보유세체계를갖고있다. 이러한현실하에서는이들보유과세를어떠한관점에서접

근할것이냐에따라무엇을과세표준으로삼고어떠한 수준에서결정하는것이바람직한지

가 도출된다. 

각 조세의과세표준은해당세목의과세원칙및 부과근거에따라결정되어야한다는것이

원칙론적인진리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과세대상이동일한 부동산이라면그와관련된 조

세들의 과세표준도하나로 단일화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수많은‘(부동산)일물일가’신봉

론자들에의해이러한진리가도외시되고있으며, 나아가많은일반국민들도이에영향을받

아 착각을하는경향이있는것이현실이다. 쉬운예를들어서울의한 자치구내의특정3 2

평 아파트에대해시·군·구세로서의(건물)재산세가부과되는경우인지, 부모로부터상속

또는증여를받아상속세나증여세를내는경우인지, 제3자와유상으로거래하여매수인입

장에서 취득세나등록세를내는경우인지아니면 매도인 입장에서양도소득세를내는경우

인지를불문하고과세표준이다 같아야한다고생각하는사람들이소위전문가라고하는사

람들중에도매우많다는것이다. 

부동산이어떠한경제행위의대상물로서즉, 객체가되어이들조세가부과되는것이라면,

‘유상거래’의 경우에는무조건‘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사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비록거래금액이과소하거나반대로과다하다고하더라고실지거래가액대로과세표준을설

정하는것이실질과세의원칙에가장잘 부합한다. 반면대가( c o n s i d e r a t i o n )가 수반되지않

은 상속이나증여와 같은‘무상이전’이나재산세와 같은‘보유단계’과세의경우에는소위

우리나라에서‘時價’라고표현하는‘공정시장가격’을 토대로이를그대로또는가감하여사

용하는것이가장합리적이다. 

특히 지방재산세(local property tax)와같은 보유과세는‘공정시장가격(fair market

v a l u e )’즉, 거래시장에내놓았을때 다수의거래자간에성사될가능성이제일높은거래가

격을기초로하여과세표준이설정되는것이제일이상적이다. 이때간과해서는안 되는사

실은 공정시장가격의100% 수준으로 지방재산세의 과세표준이 결정될 필요는 전혀 없으

며, 전세계의어떠한나라도그러한방식으로지방재산세의과표결정행정을운영하고있지

도 않다는것이다.

그 이유중 하나는이러한 지방재산세의실질세부담을결정하는또 다른한 축인세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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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에규정되어있어서수시로변경하는것이용이하지않을경우시장가격동향에따라

세부담이크게변동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다. 즉, 과세대상재산의지역적인거래시장의

범위와과세관할구역이일치하지않으면서법정명목세율이세법에고정되어있다면, 공정시

장가격의범위대(range band)를설정하기가더욱어려워지기때문이다. 사실상그 동안정

책당국은당장의주택시장가격급등문제를해결하기위해기존의기본틀 내에서 세부담을

급증시키기위한대증요법을발동해왔지만, 이러한점에비추어볼 때 2 0 0 4년 상반기의주

요 세제개편안을마련하는과정에서는보다원칙에충실한 방안을 도출하는데 주력하여야

할것으로판단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부동산 보유과세강화정책은최근 몇 년간(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가격이급등한원인으로주택에대한보유세부담이너무낮다는지적이제기된데

대한정책적 대응이라고볼 수 있다. 특히아파트에대한(건물)재산세및 종합토지세와같

은 재산보유과세 과표가 거래시가에비해 현실화되어 있지못하다는 주장에 따라5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과표현실화율을현행 30% 수준에서 5 0 %에 근접하도록 상승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의 시장상황인식은‘보유과세과표가 거래시가에 비해

낮아세부담이크지않음에따라소유자로하여금가격상승을기대하고장기보유토록만든

다’는 논리적사고과정(thought process)에그 토대를두고있음을짐작할수 있다. 그러나

보유세부담이 낮아서 투기가발생하는것이라기보다는투기를유발할 정도로 수익률이높

은데도보유세부담이낮아세후수익률을낮추지못하고있다고보는것이인과관계에있어

서主된또는 從된원인을구분하는올바른시각일수 있다.  

결국해당부동산보유세의주된기능이무엇이냐에대한기본성격규명을거쳐과세표준

의 설정방식이결정되고이에따라적정한세부담을지우기위한세율체계가최종결정되는

것이합리적인세제결정방식의해답이라고할 수있다. 

한편, 토지·건물 분리과세 형태의 지방재산보유세를 운영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또

한 가지어려운점은기존의과세체계가갖는한계로부터발생한다. 취득단계조세들과달리

주택은 보유단계조세들에서타 용도의 부동산과비교할 때 세율및 과표산정측면에 있어

그 동안정책당국은당장의주택시장가격급등문제를해결하기위해기존의기본틀 내에서세부

담을급증시키기위한대증요법을발동해왔지만, 이러한점에비추어볼 때2 0 0 4년 상반기의주

요 세제개편안을마련하는과정에서는보다원칙에충실한방안을도출하는데 주력하여야할 것

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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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되는형식을취하는데, 차등과세방식은건물과토지양자간에다소상이하다. 건물의경

우 개별주택건물별로부과되는누진종가세적물세(progressive in-rem ad valorem tax)인

반면, 부속토지의경우에는기타소유토지까지도유형별로합산하여부과되는누진종가세적

인세(progressive personal ad-valorem tax)이다. 또한주거용으로의 이용에 대해 건물은

타 용도에 비해누진중과세, 토지는더 높은누진세율체계(종합합산과세대상)를적용받지

만, 주택소유주의자가점유행위( o w n e r- o c c u p y i n g )에 대해서는보유단계및 처분단계의우

대혜택이없어서심지어우리나라와부동산관련법제가유사한일본및 대만과도대조가된

다. 분리과세및 분리평가에따른차등과세의효과는통합부동산가치를구성하는토지와건

물의구성부분(portion) 중토지비중이높을수록건물과토지에대한총보유세부담이낮아

지는등 의도하지않은왜곡현상도유발하게된다8 ). 

이와같이 토지와건물을인위적으로구분하여차등과세제도를유지하는정책목표를추구

하는과정에서치르게되는사회적비용과편익에대해현 시점에서는적극적인검토가이루

어져야할 것이고, 이에따라취득·보유·이전단계별로분리과세제도지속여부 및 과세평

가문제가개편되기를기대해본다.

8) <표1 >에나타난재산세및종토세과표구간및세율대비를통해확인할수있는데, 시가가동일한주택중건물에대한재산세

와부속토지종토세를합한부동산보유세부담이주택유형별(단독주택대아파트) 그리고지역별지가수준에따라차등화되는

현상이수없이관찰됨. 이러한현상은토지의집약적활용을위해토지에대한상대적세부담을낮추어주려는정책적취지에

서의도적으로건물및토지세율이결정됨에따라발생되었다고볼수도있으나, 그보다는토지및건물에대한과세평가방식

의문제및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의세율구조설정의잘못에서비롯되었다고보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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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수익률이높은데도보유세부담이낮아세후수익률을낮추지못하고있다고보는것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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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C 국제거래부가가치세과세에
관한 소고

Ⅰ. 서론

정보통신기술의발달에 따라온라인 거래가이루어지기시작한지 근 1 0년에가까워지고

있는현 시점에서적어도우리나라를포함한OECD 회원국들에있어서는전자상거래가일

상화되어있다고 해도과언이 아니다. 이와함께O E C D를 중심으로한 국제적인 포럼에서

도 전자상거래가세계경제및 사회현상에미치는영향에대해1 9 9 0년대중반이후부터활

발하게논의되어왔다. 

전자상거래관련조세제도의정비에대해서는국제조세, 소비세, 조세행정의3분야에걸쳐

논의가 진행되어왔는데1 ), 최근 논의의 특징은 전자상거래를보다포괄적인 시각에서조명

하려는움직임이가시화된점이다. 즉인터넷이전자상거래기업뿐만아니라전통적인기업

에게도필수적인수단이됨에따라이제는거의모든영업에서전자적인수단을어떠한방법

으로든지이용하고있음을나타내는‘e - b u s i n e s s’라는개념이전자상거래를포괄하는보다

적절한개념으로등장하였다2 ). 이러한시각하에서전자상거래보다는서비스일반에대한과

세문제로논의의초점이옮겨가는변화가일어나고있다.

한편소비세 분야는 2 0 0 3년 7월부터 E U에서국제B2C 거래에대한부가가치세를징수

하기시작함으로써그 동안의논의결과가실행에옮겨지는단계에서새롭게주목을받게되

현
안
분
석
( 2 )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으로서한국조세연구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1) 2001년까지의전자상거래관련조세와관련된주요논의내용에대해서는홍범교·안종석( 2 0 0 1 )을참조하기바람.

2) 한OECD Policy Brief의표현을빌리자면“e-commerce is now more about commerce than ‘e’.”

홍 범 교 선임연구위원( h o n g @ k i p f . r e . k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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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미국의경우에도판매세간소화프로젝트(Streamlined Sales Tax Project)를통하여

주간 거래에 있어서 전자상거래 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식으로 소비세의 징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E U와 미국에서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 이에비추어 우리나라에서의국제B2C 거래과세에 대한정책방향에대

하여살펴보고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세가 공급자에 의하여 징

수·납부되는데 문제가없으며, 국제적인B2B 거래의경우에도신고납부/대리납부를통한

과세가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커다란문제는없는반면, 국제적인B2C 거래는거래자체

에 대한파악이어렵기때문에소비세과세가 이루어지지않고있다. 따라서전자상거래과

세의사각지대로남아있는국제B2C 거래에대한소비세문제는중요한현안이라하겠다. 

Ⅱ. EU 및미국의 B2C 소비세징수동향

1. EU의B2C 부가가치세부과

가. 배경

E U에서는 2 0 0 3년 7월 1일부터 3년간의 예정으로 전자적으로 전달되는 서비스

(electronically supplied services)와라디오·TV 방송서비스에대하여부가가치세를부과

하기시작하였다. 동조치는EU 내의개인과비영리단체(non-business organization)에제

공되는서비스에대한것이며, 사업자에대한과세는대리납부를통하여이미이루어지고있

었다. 이조치는일단한시적으로3년간시행하게되며, 2006년6월3 0일 이전에동 조치에

대한유럽위원회( E C )의 보고서에근거하여, 소비지에따른과세및 세수배분을위한전자적

인 메커니즘(electronic mechanism)을채택하든지, 아니면준비상황에따라 동 조치를 연

장할예정이다.

전자상거래관련조세제도의최근논의의특징은전자상거래를보다포괄적인시각에서조명하려

는 움직임이가시화된점이다. 즉인터넷이전자상거래기업뿐만아니라전통적인기업에게도필

수적인수단이 됨에따라‘e - b u s i n e s s’라는개념이전자상거래를포괄하는보다적절한개념으

로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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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E U에서는역외국에서EU 내의개인소비자와비영리단체에대하여전자상거래를

통하여서비스를제공할때, 부가가치세가과세되지않는반면, EU 내의공급자의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징수하여야하는불평등에대한불만의목소리가높았다. 반면미국의경우에

는 인터넷 조세면제법(Internet Tax Freedom Act)3 )에 의하여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여왔으며, 유사한거래인우편주문에대해서도판매세를면제하는주가많은실정이

다. 따라서미국에서는동 조치에의하여미국공급자가EU 내에용역을제공할경우새롭

게 부가가치세를징수·납부해야하는 만큼 강하게 반발하였다. 그러나E U의 입장에서는

미국으로부터의전자상거래서비스수입역조현상과역내기업의형평성회복차원에서미국

의반발에도불구하고동조치를시행하기에이른것이다.

나. 시행내용

(1) 대상

동 조치의대상은라디오·TV 방송과전자적으로전달되는서비스로서개인소비자및 비

영리단체에공급되는서비스이며, 방송의경우에는위성방송과케이블방송을포함하고있

다. 구체적으로다음과같은서비스들을예로들 수있다.

- 웹사이트공급, 웹호스팅, 프로그래머와장비의원격관리

- 소프트웨어의공급및 업데이트

- 이미지, 텍스트, 정보및D B의 공급

- 음악, 영화, 게임의공급및정치적, 문화적, 예술적, 스포츠, 과학적, 오락적방송및이벤트

- 원격수업

물리적매체에저장된음악, 영화등은상품으로분류되어적용대상에서제외되고있으며,

법률·금융·교육서비스등도인터넷이단순한전달수단으로쓰인경우에는대상에서제외

하고있다. 공중파방송으로전달되는내용을인터넷방송으로동시에전달하는경우의인터

넷방송도대상에서제외하고있다. 

3) 인터넷조세면제법은사실상 전자상거래에대한차별적인과세를 금지하는법안으로서2 0 0 1년 1 0월 1차로 만료된 후, 이를

2 0 0 6년까지연장하는법안이하원을통과하였으나상원을통과하지못함에따라2 0 0 3년 1 1월까지잠정연장된후, 결국효력

만료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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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공급지 원칙의 적용

2 0 0 3년 7월 1일부터전자적으로전달되는서비스와라디오및 TV 방송의공급지가공급

자가속한국가에서소비자가속한국가로바뀌었다. 이러한새로운공급지원칙에따라납

세의무자가다음과같이변화하였다.

ⅰ) EU 역내공급자는다른EU 회원국역내기업에서비스를제공하거나, 역외고객에게

서비스를공급하는경우, 더이상부가가치세를징수할필요가없음. 

ⅱ) EU 기업고객으로서역외 공급자로부터서비스를 받는 경우, 대리납부제도를이용하

여 부가가치세를징수

ⅲ) 역외공급자로서방송서비스를공급하는자는모든EU 국가에등록을하고, 개인및

비영리단체에서소비하는서비스에대하여부가가치세를징수

ⅳ) 역외공급자로서전자적으로전달되는서비스를제공하는자는적어도1개의EU 국가에

등록을하여개인및비영리단체에서소비하는서비스에대하여부가가치세를징수4 ).

ⅴ) 다음과같은경우에는기존과마찬가지로공급자가속하는국가가공급지로남게되어

공급자가부가가치세를징수

- 공급자와소비자가EU 역내의동일국가에속한경우

- 공급자와소비자가서로다른EU 회원국에속하고, 소비자는영업목적외로서비스

를 수요할경우(개인소비또는비영리단체)

그 동안E U에서는 역외국에서EU 내의 개인소비자와비영리단체에대하여 전자상거래를통한

서비스를제공할때, 부가가치세가비과세된반면, EU 내의공급자의경우에는부가가치세를징

수하여야하는불평등에대한불만의목소리가높았다. 따라서미국으로부터의전자상거래서비

스수입역조현상과역내기업의형평성회복차원에서국제B2C 거래에대한과세를시행하였다.

4) 이러한시스템을간이등록시스템(special scheme)이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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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EU의부가가치세부과에 따른납세의무자

(3) 실질사용기준및 세율

전자거래 서비스를공급받은 사업자의 경우, 사업목적으로서비스를 소비하기때문에 실

제 소비가이루어진국가의세율에따라과세가이루어지게되는데, 이러한규정을실질사용

기준(use and enjoyment rule)이라고한다. 즉, 사업자가속하는 국가를 단순하게 소비지

국으로보는것이아니라, 서비스가실제로어디에서향유되었는가를기준으로삼는것이다.

실질사용기준에 의하여 소비지가 결정되면, 소비지국의 부가가치세율에 따라 과세된다.

E U의 많은나라들이부가가치세복수세율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동전자상거래로규정된

서비스에대하여는아래와같은표준세율을적용한다.

주: 1) 화살표는거래방향을나타냄. 

2) ☞는납세의무자를표시함

국 가 세 율( % ) 국 가 세 율( % )

덴마크 2 5 포르투갈 1 9

스웨덴 2 5 네덜란드 1 9

핀란드 2 2 그리스 1 8

벨기에 2 1 영국 1 7 . 5

아일랜드 2 1 스페인 1 6

이탈리아 2 0 독일 1 6

오스트리아 2 0 룩셈부르크 1 5

프랑스 1 9 . 6

<표1> EU 국가의적용부가가치세율

자료: EU Taxation and Customs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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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판매세간소화프로젝트(Streamlined Sales Tax Project, SSTP)는미국주정부에의하

여구성된 작업으로서전자상거래및우편주문등주간의거래에있어판매세체계가다름으로인

하여생기는상업활동의위축을시정하기위하여2 0 0 0년3월에시작된것이다.

2. 미국의판매세간소화 프로젝트

가. 배경

미국의 판매세 간소화 프로젝트(Streamlined Sales Tax Project, 이하에서S S T P )는 미

국 주정부에의하여구성된작업으로서전자상거래및 우편주문등주간의 거래에있어판매

세 체계가다름으로인하여생기는상업활동의위축을시정하기위하여2 0 0 0년 3월에시작

된 것이다. 미국은연방대법원판례5 )에 따라주간의거래에있어공급자가우편주문이나전

자상거래에의하여물품이나서비스를공급할때, 판매가이루어지는주에물리적인근거지

( n e x u s )가 없는한해당주의판매세에 대한징수의무를공급자에게부과하지않는다. 동판

례의취지는원격판매자에게다른세율과체계를가지고있는타주및 하위지방정부의판매

세 징수의무를부과하는것은주간거래를위축시킬우려가있다는문제를시정하기위한것

이다. 그러나동시에이로인하여 주내의공급자와주외의공급자간에차별이생기고, 주정

부 및 지방정부의입장에서는세수의손실이발생하는문제점도있다. 따라서S S T P는 세법

의 단순화, 세정의효율화, 그리고징세비용의완화를 통하여 전통적인 거래와 전자상거래

등에모두해당하는세제환경의개선을 목적으로시작된 것이다. 현재4 0개의주와워싱턴

D C가 참여하고있는데, 그중 3 8개 주와워싱턴D C는 해당주의정부와의회가동 작업의

결과에따를것임을승인하였기때문에결정권을가지고있고, 나머지2개주는옵서버로참

여하고있다6 ). 

나. SSTP의목표

S S T P는우선세원에대해동일한정의를내리려하고있다. 현재과세대상이되고있는물품및

5) Quill vs North Dakota 504 US 298(1992)

6) 미국에는현재4 5개주와워싱턴 D C가판매세제도를가지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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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에대한정의가각주마다다른것을통일함으로써주간거래의활성화를도모할수있기때

문이다. 또한세율을단순화하여각 주마다한 개의판매세율만을허용하고, 아주특별한경

우에만(식료품이나의약품) 또하나의세율을허용하는방향으로나아가고있다. 주이하의

지방정부에서는단일세율만이허용된다.

조세행정에있어서도사업체들로하여금더 이상주정부및 이하의지방정부에각각세금

을 신고·납부할필요없이각 주는하나의창구를마련하여, 동창구를통하여모든세금을

징수하고이를지방정부에배분하여주는시스템을마련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그 밖에Streamlined Sales Tax System(SSTS)에가입한판매자는세무조사를면제받거

나 제한된 범위내에서만세무조사를받는다. 다수의주에걸쳐영업을 하는기업에대해서

는 주정부들이합동조사를실시할수 있으며, 판매자들의SSTS 설치에드는자금부담을덜

어주기위하여주정부에서필요경비의일부분을지원해주기로결정하였다. 

다. 협정

S S T P에 참여하는주들은2 0 0 2년 11월에프로젝트의제안에따라참여하는주정부의판

매·사용세관련법률과시행령등을개정하도록하는협정을채택하기에이르렀다7 ). 동협

정( A g r e e m e n t )에 의하여현재세법개정이이루어지고있다. 그내용에따르면판매자들은

세 가지모델의징수시스템가운데선택을할 수 있게된다. 첫번째모델은공인서비스공급

자(Certified Service Provider)를이용하여모든판매세징수업무를대행하는것이고, 두번

째 모델은공인자동시스템(Certified Automatic System)을이용하는것인데, 이것은단지

세금계산기능만을대신하여주는것이다. 세번째모델은다수의주에걸쳐영업을하는대

기업의경우자체적인시스템을이용하되, 관련주정부로부터공인을받는것이다.

동 작업의 제안에 따라현재는 판매세나사용세의징수의무가없는원격판매자들도자발

적으로세금징수에협조하도록함으로써모든판매자에게단순화원칙이적용될수 있게하

고 있다. 원격판매자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징수한다고 하여, 다른 영업세(프랜차이즈나

소득세) 징수부담까지지지않도록현행세법을개정할것을권고하는한편, 지금까지징수

하지않은세금에대하여벌금이나이자납부등의벌칙을가하지않도록결의문8 )을 채택하

였다. 이에따라자발적으로참여하는기업들은2 0 0 3년 9월 1일을기준으로원격판매에있

어서도판매·사용세를징수하기로하였다. 

7) Streamlined Sales and Use Tax Agreement, November 12, 2003.

8) SSTP Resolution No. 07 - 03, May 2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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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은조치는미국의주간판매세제도의단순화라는의미와함께전자상거래에있어

서도소비세를징수하게된다는점에서E U의 B2C 부가가치세징수개시와함께전자상거

래에대한과세가실현되기시작하였다는점에서중요한시사점이있다고하겠다. 미국의회

나 대법원의새로운 판결이있기까지는전자상거래에있어서 판매세나사용세의징수가의

무화되지는않겠지만, 주정부와의마찰을 우려하는더 많은전자상거래기업들이자발적으

로 S S T S에 순응하는추세를 보일것으로 예상된다. EU와미국의 이러한움직임들은전자

상거래가가장활발한두 지역의제도정비가오타와회의에서채택된기본원칙에따라진행

되고있음을보여준다고하겠다. 

Ⅲ. 우리나라의B2C 부가가치세과세를 위한정책방향

1. B2C 부가가치세과세제도의도입필요성 검토

가. 세수유실규모추정

B2C 국제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는 필요한가? 원칙적으로당연히 과세되어야 할 것이

다. 그동안기술적인어려움과상대적으로적은비중때문에과세를유보해왔으나, 과세하

는 것이 차별적인 과세를 배제하는 O E C D의 전자상거래 과세 기본 틀( Ta x a t i o n

F r a m e w o r k )의 정신과도부합한다고하겠다. 

<표2 >에 의하면우리나라의서비스교역에있어전체수지및 대미, 대EU 수지에있어적

자를기록하고있음을알 수 있다. B2C 전자상거래가서비스로분류되고있으나, 그특성상

통계를잡기가매우힘들기때문에 본 통계에선이러한거래가포함되어있지않거나, 아니

면 아주극히일부만포함되어있을것으로추정된다. 그러나본 통계에서유추해보건대, 국

제 B2C 거래에 있어서도 무역역조현상은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된다. B2C 거래에있어

거래대상으로생각할수 있는소프트웨어, 영화, 음악, 이미지등이구미제품의경우에는영

어에기반을두어우리나라에서전자상거래를이용하는많은계층에서사용하는반면, 우리

미국의경우의회나대법원의새로운판결이있기까지는전자상거래에있어서판매세나사용세의

징수가의무화되지는않겠지만, 주정부와의마찰을우려하는더 많은전자상거래기업들이자발

적으로S S T S에순응하는추세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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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제품의경우에는아무래도한글에기반을둔 국내용이대다수일것을고려한다면더욱

그러한유추가가능할것으로생각된다.   

한편<표3 >에 따르면 전세계 전자상거래의규모가 2 0 0 4년에는 2조 9 , 5 4 6억달러, 2005

년에는4조6 , 3 4 6억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되고, 이가운데B2C 거래는2 0 0 4년에4 , 2 7 9

억달러, 2005년에는6 , 2 6 5억달러에이를것으로보인다9 ). 전망기관에따라구체적인수치

에는차이가있으나연간성장률이매년50% 이상을달성하고있는데에는어느정도일관

성을보이고있다.

<표4 >에서는전세계서비스거래에있어우리나라의비중이약1 . 9∼2.2% 정도임을보여

주고있다. 따라서전자상거래에있어서도동일한수준의비중을상정하여2% 정도를가정

한다면2 0 0 4년도의우리나라전자상거래액은약 8 6억달러, 2005년도에는약 1 2 5억달러임

을알 수 있다. 

수출 수입

1 9 9 9 2 0 0 0 2 0 0 1 1 9 9 9 2 0 0 0 2 0 0 1

세계총액 2 6 , 5 2 9 3 0 , 5 3 4 2 9 , 0 5 5 2 7 , 1 8 0 3 3 , 4 2 3 3 2 , 8 8 3

미 국 8 , 2 0 7 9 , 2 6 7 9 , 0 5 0 1 0 , 4 0 0 1 2 , 1 1 4 1 1 , 5 5 7

일 본 6 , 4 5 1 7 , 2 9 9 6 , 1 3 6 4 , 7 0 0 5 , 4 9 2 4 , 2 0 2

E U 3 , 0 6 8 3 , 7 2 4 3 , 2 3 5 4 , 0 0 9 5 , 1 2 2 5 , 7 8 6

아메리카1 ) 7 1 7 6 7 2 6 8 4 3 2 7 4 9 6 4 5 4

중동지역2 ) 5 8 9 5 9 1 5 9 4 4 8 4 8 8 9 8 1 7

기타아시아3 ) 5 , 6 7 0 6 , 9 1 9 7 , 1 6 4 5 , 5 9 0 7 , 1 0 2 7 , 5 8 0

중 국 1 , 5 7 9 1 , 9 4 8 2 , 1 5 4 1 , 8 3 9 2 , 3 1 1 2 , 4 3 2

기타지역4 ) 1 , 8 2 9 2 , 0 6 3 2 , 1 9 3 1 , 6 7 1 2 , 2 0 8 2 , 4 8 6

<표2> 한국의서비스 교역상대국
(단위: 백만달러)

주: 1) 미국제외, 멕시코포함미주국가

2) 튀니지, 이집트, 알제리, 수단, 모리타니, 모로코및리비아

3) 동남아시아국가(브루나이, 미얀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홍콩,

대만), 중국포함

4) EU 회원국이아닌유럽국가, 오세아니아, 중동지역및동남아시아국가를제외한아시아국가및국제기구

자료: OECD, OECD Statistics on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2003. 

9) 여기서의거래액은수요( s p e n d i n g )를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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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B2C 거래에 대한 비과세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수유실 규모를 개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2 0 0 5년 단년도에대략6 , 0 0 0억원정도이며이러한규모는결국B2C 거래규모에대한추정치

에따라더증가할수도있겠다.

국제B2C 거래에대한비과세로인하여발생하는세수유실규모를개략적으로계산해보

면 다음과같다. 1997년부터2 0 0 1년까지5년간부가가치세수를기준으로역산하여국내거

래와수입거래의비중을구하면6 0 : 4 0의 비율로나타난다. 따라서2 0 0 5년도우리나라전자

상거래액 1 2 5억달러의 4 0 %인 5 0억달러가 수입거래로추정되며, 이에대하여 부가가치세

율 1 0 %를 곱하여유실부가가치세수규모를5억달러(약6 , 0 0 0억원)로추정한다1 0 ). 

한편부가가치세환급을고려한순세수를보면1 9 9 7년부터2 0 0 1년까지5년 평균의비중

이 국내거래분: 수입거래분= 36 : 64로나타난다. 따라서수입분 부가가치세수5억달러

의 3 6 / 6 4에해당하는2 . 8억달러가국내거래에대한부가가치세순세수에해당한다. 또는국

내분부가가치세수를추정하는다른방법으로평균부가가치율을적용할수 있다. 즉, 국내

거래분 7 5억달러( 1 2 5억달러 × 6 0 % )에 대하여 1 9 9 7년부터 2 0 0 1년까지 5년간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의평균인2 5 %를 적용하면1 8 . 7 5억달러가새로운부가가치창출이고이에대하

여 1 0 %인 1 . 9억달러가국내분부가가치세수라고할 수 있겠다. 두방법을종합하면국내분

부가가치세수는대략1 . 9억∼2 . 8억달러정도라고하겠다.

10) 1달러당1 , 2 0 0원으로환산한숫자.

연 도 2 0 0 1 2 0 0 2 2 0 0 3 2 0 0 4 2 0 0 5

전체규모 6 1 5 . 3 1 , 0 6 2 . 1 1 , 7 7 9 . 4 2 , 9 5 4 . 6 4 , 6 3 4 . 6

B 2 B 5 0 2 . 5 8 7 9 . 4 1 , 5 0 2 . 6 2 , 5 2 6 . 7 4 , 0 0 8 . 1

비중 8 2 8 3 8 4 8 6 8 6

B 2 C 1 1 2 . 8 1 8 2 . 6 2 7 6 . 8 4 2 7 . 9 6 2 6 . 5

비중 1 8 1 7 1 6 1 4 1 4

<표3> 전세계전자상거래규모현황및 전망

(단위: 십억달러, %)

자료: 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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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수출( 2 0 0 1 ) 서비스수입( 2 0 0 1 )

국 가 금액( 1 0억USD) 비중 국 가 금액( 1 0억U S D ) 비중

전세계총액

OECD 합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오스트리아

한국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아일랜드

그리스

노르웨이

호주

터키

멕시코

폴란드

포르투갈

헝가리

체코공화국

핀란드

뉴질랜드

슬로바키아공화국

아이슬란드

EU 합계1 )

EU 역외거래

EU 역내거래

비OECD 회원국

에스토니아2 )

홍콩

라트비아2 )

리투아니아2 )

슬로베니아2 )

1 , 4 9 3 . 8

1 , 1 6 5 . 1

2 7 9 . 3

1 1 1 . 9

9 1 . 4

8 0 . 2

6 4 . 5

5 8 . 3

5 7 . 5

5 2 . 9

5 0 . 3

3 6 . 6

3 2 . 8

2 9 . 1

2 7 . 7

2 6 . 9

2 2 . 0

2 1 . 3

1 9 . 4

1 7 . 9

1 6 . 3

1 5 . 2

1 2 . 7

9 . 8

8 . 8

7 . 7

7 . 1

5 . 8

4 . 3

2 . 8

1 . 1

6 3 3 . 2

2 8 7 . 4

3 4 5 . 8

1 . 7

4 1 . 8

1 . 2

1 . 2

2 . 0

1 0 0 . 0

7 8 . 0

1 8 . 7

7 . 5

6 . 1

5 . 4

4 . 3

3 . 9

3 . 9

3 . 5

3 . 4

2 . 4

2 . 2

1 . 9

1 . 9

1 . 8

1 . 5

1 . 4

1 . 3

1 . 2

1 . 1

1 . 0

0 . 9

0 . 7

0 . 6

0 . 5

0 . 5

0 . 4

0 . 3

0 . 2

0 . 1

4 2 . 4

1 9 . 2

2 3 . 1

0 . 1

2 . 8

0 . 1

0 . 1

0 . 1

전세계총액

OECD 합계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아일랜드

스페인

한국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멕시코

호주

노르웨이

스위스

그리스

폴란드

핀란드

포르투갈

터키

헝가리

체코공화국

뉴질랜드

슬로바키아공화국

아이슬란드

EU 합계1 )

EU 역외거래

EU 역내거래

비OECD 회원국

에스토니아2 )

홍콩

라트비아2 )

리투아니아2 )

슬로베니아2 )

1 , 5 1 7 . 5

1 , 1 1 8 . 5

2 1 0 . 4

1 4 5 . 8

1 0 8 . 2

9 5 . 6

6 2 . 3

5 7 . 2

5 4 . 9

4 3 . 3

4 2 . 0

3 6 . 8

3 4 . 0

3 2 . 9

3 1 . 6

2 3 . 5

2 2 . 9

1 7 . 2

1 6 . 7

1 5 . 1

1 3 . 4

1 1 . 6

9 . 0

8 . 1

6 . 2

6 . 1

5 . 5

5 . 5

4 . 2

2 . 3

1 . 1

6 2 8 . 9

2 7 7 . 3

3 5 1 . 6

1 . 1

2 4 . 7

0 . 7

0 . 7

1 . 5

1 0 0 . 0

7 3 . 7

1 3 . 9

9 . 6

7 . 1

6 . 3

4 . 1

3 . 8

3 . 6

2 . 9

2 . 8

2 . 4

2 . 2

2 . 2

2 . 1

1 . 6

1 . 5

1 . 1

1 . 1

1 . 0

0 . 9

0 . 8

0 . 6

0 . 5

0 . 4

0 . 4

0 . 4

0 . 4

0 . 3

0 . 2

0 . 1

4 1 . 4

1 8 . 3

2 3 . 2

0 . 1

1 . 6

0 . 0

0 . 0

0 . 1

<표4> OECD 회원국및 주요국의서비스교역규모

주: 1) EU 합계액은일부의경우에E u r o s t a t에근거한것이아니라국가별자료에근거하고있으므로일치하지않을수있음. 

2) Eurostat New Cronos 데이터베이스에근거한자료

자료: OECD, OECD Statistics on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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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국내에서전자상거래를통하여제공되는B2C 거래에는부가가치세가부과되는

반면, 해외에서들어오는B2C 거래에대해서는현재부가가치세가부과되지않고있으므로국내

외공급자간의차별이존재한다고하겠다. 따라서이러한차별을철폐하는것도B2C 거래에대한

과세실시의또다른목적이며, 이는우리나라공급자들의경쟁력강화에도움이될것이다.

여기서국제거래에따른세수유실만을고려한다면2 0 0 5년 단년도에대략6 , 0 0 0억원정도

가국제B2C 전자상거래에대한비과세로인하여발생하는부가가치세세수유실규모라고하

겠다. 이러한규모는결국B2C 거래규모에대한추정치에따라더증가할수도있겠다11 ).

나.  국내외형평성제고

E U에서 B2C 전자상거래에대한 과세제도를도입한 배경은 앞서 설명한 바와같이 E U

공급자와해외공급자간의형평성 제고라는목적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국내에서전자

상거래를통하여 제공되는B2C 거래에는부가가치세가부과되는반면, 해외에서들어오는

B2C 거래에대해서는현재부가가치세가부과되지않고있으므로국내외 공급자간의차별

이 존재한다고하겠다. 따라서이러한차별을철폐하는것도B2C 거래에대한과세실시의

또다른목적이며, 이는우리나라공급자들의경쟁력강화에도움이될것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이라는측면에서본다면 해외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영세율 적

용의문제도함께언급할수 있겠다. 서비스의종류에따라공급장소의정의가바뀜에따라

국제거래에있어이중과세나비과세가생길수 있는가능성은 국가간의일관성있는조정을

거쳐야하는문제이기때문에별개로하고, 일단원칙적으로수출하는재화나해외에공급하

는용역에대해서는영세율을적용하여야할것이다. 

현재부가가치세법제11조에서영세율을다루고있는데, 수출하는재화에대한규정은명

백하나, 용역에대해서는‘국외에서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적용한다고규정하

고 있는바, 여기서말하는국외에서제공하는용역이란해외건설업과같이해외에서수주하

여 그 곳에서실제공사를진행하는용역과같은것들을의미한다. 그밖에국내에서비거주

자 등에게제공되는용역의경우에도영세율이적용되고있다. 이러한정의는과거에용역의

공급자와수요자가같은장소에서거래를할 수밖에없었던시대에는별 문제가 없으나, 전

11) Lau & Halkyard(2003)에인용된Goldman Sachs의추계에의하면2 0 0 5년도전세계B2C 거래액이3 . 2조U S D에달한다

고전망하고있음. 이경우동일한방법에의한세수는약5배정도까지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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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상거래의등장으로인하여 국내의 공급자가해외의 수요자에게용역을 공급하는것이가

능하게된현 시점에서는보다명확한정의가필요하다고생각된다. 

2. B2C 부가가치세과세를 위한제도정비방안

가. 세가지방안

1 9 9 8년의오타와각료회의에서전자상거래는소비세목적상상품으로취급하지않기로하

였다. 따라서실질적으로는서비스로분류된다1 2 ). 우리나라는부가가치세법제1조에서재화

또는 용역의공급, 재화의수입을부가가치세과세대상으로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대상을

서비스나무형재로보고무형재는소비세목적상다시서비스로분류하기때문에국제전자상

거래는용역의공급및 용역의수입과관련된다고보겠다. 그렇다면현재우리나라의부가가

치세는 해외로부터제공되는B2C 거래에대해서는과세할 근거가 없다고 하겠다1 3 ). 그것은

우리나라의부가가치세법은명시적인언급이없는한 국내거래를전제로입법화된것이기때

문이다1 4 ). 

따라서 과세대상에용역의수입을 추가하는방안을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논의편

의상사용하는용역의수입이라는개념은정확한법률적개념이아니다. 수입이란국경을넘

어재화 등의이동이이루어지는것을의미하는데, 용역은그 이동에있어국경, 특히조세법

적인측면에서세관을통과하지않기때문에정확하게수입이라정의하기어렵다. 

그렇다면세 가지방법을생각해볼수 있겠다. 하나는부가가치세법제3 4조의대리납부를

명시적으로 개인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으로서 현행 체제하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부가가치세법제3 4조에서규정하는‘용역의공급을받는자’는 사업자즉 개

인 사업자를포함하여지칭하는것이되, 우리가B2C 거래에서의미하는최종소비자로서의

개인을포함하는것은아니다.

그러므로본 조항에 개인을포함시키는방안을 첫 번째방안으로생각할수 있으나, 개인

12) 많은국제적인 논의에서전자상거래로거래되는무형재를명확하게서비스로분류한다고하지않고, 상품으로보지아니한

다고정의하는것은W T O에서의관세논의와연관이있다. 이것은미국과유럽의입장차이를반영하는것으로서무형재의순

수출국인미국은무관세관행의영구화를주장하는데반하여, 유럽은무형재를서비스로분류하는데미국이동의하면무관

세관행의영구화에 동의하겠다는입장이다. 무형재가서비스로분류되면무차별·수량제한금지등을규정하는G A T T가 아

닌 G A T S의규정을적용받아보다많은예외규정을둘수있기때문에순수입국의입장에서는자국의문화·연예등을비롯

한소위‘소프트’산업에대한보호를할수있기때문임.

13) 국제B2B 거래는부가가치세법제3 4조의대리납부에의하여해결될수있음.

14) 이창희( 2 0 0 1 )는우리나라부가가치세법의문제점에대하여상세히설명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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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부가가치세납세의대리의무를지우는것은조세행정측면에서실행 가능성이매우낮

다고보아야할 것이다. 우리나라보다일반적으로납세의식이높고자타가인정하는선진국

이라고하는미국에서조차이와유사한제도인사용세(use tax)는거의납부실적이없는것

으로나타나고있다.

두 번째방법은제7조의‘용역의공급’과는별도의규정으로‘해외로부터의전자상거래에

의한용역이나 무형재의공급’을 용역공급의범위에 추가하는 것이다. 별도의규정에 의하

지 않고제7조에포함시킬경우, 우리나라부가가치세법상규정하고있는등록이나세금계

산서발급등 부가가치세행정에관련된조항들이함께적용되기때문에해외공급자들이이

러한의무를동시에짊어지게된다.

따라서 해외로부터의용역의 공급이라는새로운 규정을 만들고, 이와함께간이등록제도

에 대한규정을 새로만들어, 여기에해외로부터의용역공급과관련된 세금의 납부에 대한

조세행정적인의무를부과하는것이법체계에보다맞는방법일것이다.

세 번째방법은2 0 0 6∼2 0 0 7년까지기다리는것이다. EU에서현재실시하고있는제도는

2 0 0 3년 7월부터 3년간 실시하고, 그실시 결과를 보아연장여부내지는 새로운 제도로의

대체를결정할것이다. 여기서새로운제도라는것은소프트웨어를통한자동적인세금징수

를 의미하는것으로서2 0 0 1년도O E C D에서궁극적인B2C 과세의방안이라고발표한것이

다. 지금까지의OECD 문건들을종합하여판단하면, 이러한기술적인 방안이 상당히 진척

된 상태라고판단된다. 그러나동시에앞으로유럽내뿐아니라전세계적인B2C 거래의과

세를자동화하기위해서는아직많은장애요인이남아있는것도사실이다.

이 방안의장점은E U가 실시하고있는방안의실효성여부를판단하는동안입법노력및

조세행정적인자원을절약할수 있고, EU의실시결과에따라서는기술적인방안이상당히

빨리진척되어, 동제도를대체한다면빈번한 제도의변경을 피할수 있다. 한편이 방안의

단점은세수의유실이다. 2006∼2 0 0 7년 정도까지의누적세수유실액은전자상거래의증가

속도에 따라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제도의입안을 위한노력 과정과 시행되기까지의시차

등을고려한다면, 국제적으로진행되는기술적인방안의 진척정도를 모니터링하면서기다

린다고하더라도실기의위험이있을수있다.  

해외로부터제공되는 B2C 거래에대해과세하기위해부가가치세법제7조의‘용역의공급’과는

별도의규정으로‘해외로부터의전자상거래에의한용역이나무형재의공급’을 용역공급의범위

에 추가하는방안이있다. 이와함께간이등록제도에대한규정을새로만들어, 여기에해외로부

터의용역공급과관련된세금의납부에대한조세행정적인의무를부과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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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세 가지방안에대하여장·단점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본다면, 국제적인기술 진

척을모니터링하면서, 두번째방안을통하여최소한법적인근거를비롯하여새로운제도정

비안을미리마련함으로써과세를차분히준비할수 있지않을까싶다. 이하에서는이러한판

단에의해두번째방안에따를경우, 미리생각해야할중요한이슈들에대하여살펴보았다.

나. 간이등록제도

E U의 B2C 부가가치세과세제도는B2C 전자상거래에대한최초의사례로서우리입장에

서는 벤치마크의 대상이라 하겠다. EU에서채택하고 있는 간이등록제도의핵심은 회원국

중 어느1개국에만온라인등록의무를완수함으로써EU 전회원국에서영업을하면서부가

가치세를납부하게됨으로써공급자의납세편의를도모하는점이라고하겠다.

우리나라는단일국가이기때문에E U와 같이1개회원국에만등록을하게하는편의는해

당 사항이없다. 그러나전자상거래의특성상국내에사업장을두지않고사업을하는만큼,

온라인등록의허용은필수적이라하겠다. 또한조세행정상I T기술을응용하여국내사업자

들에게도온라인등록을허용하는것이세계적인추세인점을고려한다면당연하다고할 수

있다. 국세청홈페이지를통하여신고양식을다운받고최소한영어로등록하는것이가능하

도록할 필요가있다.

해외공급자의간이등록에관한근거규정은부가가치세법제5조(등록)와는별도로규정하

여 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국내용역공급에대한제반의무사항과해외로부터의용역공급

에 대한제반의무사항을구별할필요가있다. 등록시필요한정보의내용은가능한한 간단

하게규정하되, 최소한다음과같은사항들을포함시켜야할 것이다: 해외공급자상호, 업체

내세무담당자의이름, 사업체및세무담당자의우편주소및등록주소, 세무담당자의전화번

호및이메일주소, 거주지국의납세자등록번호, 사업체의웹사이트URL, 사업개시일등.

신고접수 후에는 등록 신청에 대한접수 확인을 해주고, 등록자에대한 확인번호 내지는

동 등록에있어향후사용될등록번호를전자적으로제공해주어야한다. 외국사업자등록번

호에대한관리는국내사업자등록번호의관리와는별도로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우리나라

는이미 전자세금계산서의법적유효성을인정해주고있기때문에전자적인서류의법적유

효성인정을위한제도적인뒷받침에는별 문제가 없을것이다. 간이등록은물론징수한세

금의납부도온라인으로가능하도록허용하여야할것이다. 



재정포럼 3 5

B2C 국제거래부가가치세과세에관한소고▶▶

해외사업자에대한등록절차가얼마나간단하게되어있는가에따라전자상거래환경하에서는과

세최저한이없는것이오히려단순화의요소가될 수 있다. 이것은특히전자등록을한 기업으로

서 국내과세최저한을넘는기업과주로경쟁하며본국에서도매입세액공제를위하여등록을한

기업의경우에해당될것이다.

다. 과세최저한

과세최저한은소액의거래에대하여납세의무자의편의를도모하고, 과세당국의입장에서

도 소액징수로부터걷어들이는세수에비하여징수비용이더 들기때문에, 업무의효율성을

제고하기위한목적으로사용된다. 

반면에과세최저한은중립성을훼손할수 있으며, 남용의위험성이있기도하다. 과세당국

의 입장에서는업무효율성을높이기 위하여 과세최저한을도입하므로그에따른세수손실

은 어쩔수 없다고하더라도, 과세최저한제도의적절한운영을위하여감시·감독하는데 적

지않은행정비용을지불해야하는문제도있다.

O E C D에서는그 동안B2C 거래의과세와관련하여해외공급자의등록방안을논의하면

서 과세최저한에대한논의가많았음에도불구하고, EU에서2 0 0 3년 7월부터실제로B 2 C

거래에대한과세를시작하였을때는과세최저한을두지않았다. 이것은현재사용하고있는

기술적인방법으로도징세비용이크지않기때문에과세최저한을정하지 않은것으로추정

된다. 또한물리적인상품의경우에는과세최저한의설정으로인하여국경을통한상품의이

동을원활하게돕는역할도하고있으나, 전자적인전달에있어서는과세최저한의이러한역

할이없는것도또 하나의이유라고하겠다. 

해외사업자에대한등록절차가얼마나간단하게되어있는가에따라전자상거래환경하에

서는과세최저한이없는것이오히려단순화의요소가될 수 있다. 이것은특히전자등록을

한 기업으로서 국내 과세최저한을 넘는 기업과 주로 경쟁하며 본국에서도 매입세액공제를

위하여등록을한 기업의경우에해당될것이다. 등록절차가단순화되고자동화되면순응비

용이줄어들것이며, 여러나라에서비스및 무형재를공급하는기업의경우에는일일이여

러 나라의과세최저한을모니터할필요가없어진다. 또한과세당국의입장에서보면과세최

저한을두지않음으로써보다많은납세자에대한통제권을갖게되며, 조세회피의위험성을

줄이게 된다. 한편, 상대적으로과세최저한이적절하게운영되는가를감시·감독하는업무

도줄어들게된다.  

우리나라의경우에부가가치세납부면제범위는 연간매출액을기준으로2 , 4 0 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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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B2C 거래에 대한 과세최저한을두지 않는다면 국내외 기업에 대한 중립성의 문제가

제기될수도있으나, 유럽의경우도기존의거래와전자상거래에대한과세최저한의취급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나라와 보조를 맞추어 가는한 커다란 문제가 제기되지는않을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우리나라의B2C 거래에대한과세에있어서는과세최저한을두지않을것을제안

한다. 우리나라의I T기술발전상황과국내의 전자신고·납부진척정도를고려한다면자동

화된등록·징수절차를통하여위에서언급한단순화의장점을충분히달성할수 있을것으

로 생각한다.

라. 집행구속력

해외사업자가국내에등록을하지않고계속공급하는경우, 우리나라의과세당국이구속

력 있는조치를취할수 있겠는가? 이문제는사실상B2C 거래에대한과세를가장어렵게

보아왔던중요한이유중의하나이다.

E U의 지침에서도간이등록의요건을위반하였을경우, 간이등록을취소하고각 회원국에

정식으로등록할것을규정하고있으나, 그이상의규정위반에 대해서는각국의법률규정

에 따르도록하고있어, EU 차원에서의구속력 있는조치에 대한구체적인 언급은 찾아볼

수 없으며, 처벌규정은각국의기존법률에따르게함으로써새로운규정을제시하고있지는

않다. 

물론이러한문제가발생하였을경우의궁극적인해결방안은더 이상공급을못하게하는

것과동시에위반에 대한대가를지불하게하는것이되겠다. EU의경우, 하나의경제블록

으로서세계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이매우크다. 따라서공급자가한 회원국에의하여규정

위반으로서제재를받을경우, 전EU 회원국에서제재를 받게될 것이고, 따라서사업상의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크다. 물론이러한 공급자가새로운 장소에서새로운 서버를 통하여

다른이름의상호를사용하여새로공급을개시할때, 과세당국에서이들을100% 적발하기

는 당분간 쉽지않을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E U에서의 B2C 거래과세는 그 경제적인

비중으로인하여집행구속력이상당할것으로예상된다. 

우리나라의경우에는어떠할것인가? 사실상해외공급자가근거규정을준수하지않았을

경우마땅한제재수단을찾기는쉽지않다. 물론이러한간이등록에대하여새로운처벌규정

을 만든다하여도해외공급자에대한제재수단의어려움은마찬가지일것이다. 그러나기술

의 발달에따라위반자들을적발하고, 이들의거래를차단하는방법들이머지않아개발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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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것으로예상된다. 또한동북아경제블록의성립이라든가지속적인경제발전을통한우

리나라경제의규모및비중이 증가함에따라실질적인의미에서의순응을기대할수도있을

것이다. 과세당국간의국제적인협조도빼놓을수 없는요소이다. 현재로서는집행구속력에

대한다소간의회의적인시각이있는것도사실이지만B2C 전자상거래과세를위한근거규

정을만들어두는것이중요하다고하겠다.

마. 기타

이상에서살펴본 이슈들은B2C 전자상거래에대한부가가치세부과와 관련하여기본골

격으로서고려되어야할 사안들이며, 실무적인차원에서실제법개정작업에들어간다면다

음과같은사안들을추가적으로고려하여야할것이다.

온라인으로제공되는B2C 전자상거래의거래시기는용역에대한대가가지불되는때로보

는것이타당할것이며, 거래장소는물론이미국제적으로합의가이루어진바, 소비자의거주

지가되는것이타당할것이다. 이들에대한규정이법규에새롭게추가되어야할것이다. 

또한일부특정서비스에대한면세여부도 고려해야할 사안이다. 의료서비스, 금융서비

스, 교육·문화서비스등과같이온라인으로도전달이 될 수 있는서비스는 일률적으로과

세·비과세여부를결정하기보다는그 서비스 내용에따라전통적인서비스공급과 비교하

여사안별로면세여부를결정하여야할것이다. 

세금계산서의발행, 세무신고, 납부및 징수에관한사항은외국공급자를위한별도의규

정을만들어관리하여야할 것이다. B2C 거래의외국공급자에게는부가세환급을할 필요

가 없는만큼, 조세행정측면에서 납세의무자의납세편의 제고를 위하여 단순화시켜줄 수

있는여지는많이있다고생각한다. 이분야에있어서신고서식등 세부적인정비는보다실

무적인차원에서의검토가필요하다.

끝으로B2C 전자상거래에대한과세제도도입과관련하여우리나라부가가치세제전반을

검토한다는의미에서간이과세제도에대한언급도빼놓을수 없으나, 이문제는앞서언급한

간이등록제도와과세최저한의논의에서이미방향이 제시되었다고보아도 좋을것이다. 간

온라인으로제공되는B2C 전자상거래의거래시기는용역에대한대가가지불되는때로보는것

이 타당할것이며, 거래장소는물론이미국제적으로합의가이루어진바, 소비자의거주지가되

는것이타당할것이다. 이들에대한규정도법규에새롭게추가되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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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등록제도는간이과세제도가제공하고있는납세편의를외국인공급자에게도제공하는수

단이될 것이다. 다만납부의무면제와관련된과세최저한은온라인등록및 신고·납부에따

른 행정비용과순응비용이많이들지않고, 과세최저한에의한세관에서의물류처리속도의

증가라는장점이온라인거래에서는나타나지않으며, 다른나라의선례등을고려하여적용

하지않을것을 제안한다.

Ⅳ. 결론

전자상거래또는e-business 환경은빠른속도로변화하고있으나, 각국의세제는나라마

다 서로다른체제를 유지하고있으면서이러한변화에 빨리적응하지못하고있으므로, 모

든나라의 세제를포괄하는새로운전자상거래과세시스템을만드는것은요원한일이라하

겠다. 따라서실행가능한범위내에서 국제적인협력을유도하면서각국의세제및 세정을

새로운환경에맞게바꾸어야할것이다.

그 동안기술적인어려움으로인하여과세의사각지대로남아있던국제B2C 거래에대한

과세가 2 0 0 3년부터 유럽에서 시행됨으로써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체계를 완성해 나가는

움직임이세계적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움직임은판매세제도를가지고있는미국에서

도 판매세 간소화 프로젝트를통하여 주간전자상거래에대한과세로서 나타나고있다. 그

동안전자상거래에대한과세유예의대표적인예로지적되던인터넷조세면제법도더 이상

연장되지못하고2 0 0 3년 11월에효력만료된것도전자상거래과세에대한미국내의입장

변화를반영하는것이라고볼 수있겠다.

이러한외국의움직임이갖는의의는전자상거래과세에있어가장취약한부분이라고할

수 있는국제B2C 거래에대한소비세과세를실행함으로써1 9 9 8년 오타와회의에서채택

한 전자상거래관련조세제도정비의기본원칙을세제의모든분야에걸쳐적용시키면서전

자상거래를포괄하는세제를완성시켜나간다는데있다. 

본고에서는E U의 부가가치세과세를참고하여국제B2C 전자상거래에대한과세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들을 제시하여 보았다. B2C 국제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그

동안유보되었던B2C 과세를 실현함으로써전자상거래관련 조세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완성시켜나간다는의의가있다. 또한국내시장에있어서는국내외기업간의차별을없애어

국내기업들의경쟁력을강화하는효과도있을것이다. 과세당국은해외의기술발전동향을

면밀히주시하면서필요한국내제도의정비에진력하여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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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관련조세정책의현황과
정책방향

- 의료서비스시장개방논의에대한시사점-

Ⅰ. 의료기관경영환경의변화

국내의료기관경영환경은외부적으로는WTO DDA 협상에따른의료시장개방논의및

경제자유구역에서의의료서비스개방논의와 함께내부적으로의약분업, DRG 포괄수가제

도1 )의도입 등 큰전환점을맞고있다. 

이러한경영환경의변화는조세제도에있어서도나타나고있다. 의료업에대한최근의조

세제도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1 2월 조세특례제한법이개정되어 중소병원의 소득세 및

법인세의10% 감면대상에의료업이포함되었다. 또한연구·인력개발비의세액공제및 연

구·인력개발준비금손금산입허용등의혜택이 주어지게되었다. 이상과같이세제혜택이

확대된부분도 있었으나의료취약지역의병원신설에대한세액감면조항및 의료기기투자

에 대한세액공제조항이 2 0 0 0년 1 2월 중복적용을이유로 폐지되었으며, 첨단의료기기에

대한관세감면조항도2 0 0 3년1 2월실효성을이유로폐지되었다.

이와같은조세정책의변화는‘넓은세원, 낮은세율’이라는정부조세정책의중·장기운

용방향에따른각종조세에대한비과세·감면의축소정비에기인한것으로서이러한정책

방향은향후에도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결론적으로병원경영은급격한환경변화와비과세·감면혜택축소의조세정책방향등 현

현
안
분
석
( 3 )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으로서한국조세연구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1) DRG 지불제도는한환자가병원에입원해있는동안제공된의료서비스를하나하나그사용량과가격에의해진료비를계산,

지급하는행위별수가제와비교해, 환자가어떤질병의진료를위해입원했었는가에따라미리책정된일정액의진료비를지급

하는 포괄수가제도를의미한다. 우리나라의경우 보건복지부가지정한 맹장수술, 백내장수술, 제왕절개, 치질수술, 탈장수술

등발생빈도가높고비교적치료가간단한7개질병군에대해적용된다.

손 원 익 연구위원( w s o n @ k i p f . r e . k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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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인어려움에직면하고있으며, 또한타 분야공익법인과의차등취급에도불구하고공익

기관으로서국민의료향상이라는역할을수행해야한다는병원경영상의제약도존재하고있

다. 본고에서는이러한의료기관에관련된 현행조세제도및 문제점을살펴본다. 또한최근

제기되고있는영리병원의도입논의에대해외국의다양한병원형태를참고로하여국내에

도입가능한형태별영리병원을제시하고이에따른문제점을짚어보기로한다.

Ⅱ. 의료기관관련현행조세제도및 문제점

우리나라의의료기관은크게개인병원과법인 형태의 병원으로 구분되며, 개인병원을제

외한의료기관은영리를 추구할수 없도록되어있다. 따라서법인형태의 의료기관은모두

비영리법인으로규정된다. 비영리법인중 의료법인의규모를살펴보면2 0 0 1년 기준으로전

체 11 , 0 6 3개 비영리법인중 3 8 2개로법인설립이꾸준히 증가하는추세이다2 ). 비영리법인

으로서의의료기관과관련된세제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의료기관관련세제

현행 의료기관 관련 세목은 국세로는 소득세·법인세·상속세등이 있으며, 지방세로는

재산세·종합토지세·면허세·취득세·등록세·사업소세등이 있고, 그 밖의 조세로 관세

가 있다. 이러한세목은병원의수익사업을과세대상으로하여부과되는데, 법인세법에서는

의료업자체를수익사업으로규정하여과세함으로써사실상일반영리법인과동일하게과세

된다고할수 있다.

병원경영은급격한환경변화와비과세·감면혜택축소의조세정책방향등현실적인어려움에직

면하고있으며, 또한타 분야공익법인과의차등취급에도불구하고공익기관으로서국민의료향

상이라는역할을수행해야한다는병원경영상의제약도존재하고있다.

2)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유형별공익법인현황’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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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동일한범주의의료기관내에서도설립근거법률·관리정부부처·병원의성격·법

인운영 형태에 따라 세제상 취급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그 차등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 <표

2 >와 같다. 표에서보는바와같이의료기관의구분에 따라조세법내에서도손금산입의허

용범위 및 면세혜택이다르게규정되어있는것을알 수있다. 

구 분
국 세 지방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재산세2 ) 종토세2 ) 면허세 취득세 등록세3 ) 사업소세4 )

개인병원 ○ × ○ ○ ○ ○ ○ ○ ○ ○

사단법인 × ○ × ○ ○ ○ ○ ○ ○ ○

재단법인 × ○ × ○ ○ ○ ○ ○ ○ ○

의료법인 × ○ × ○ × × × × △ ○

사회복지법인1 ) × ○ × × × × × × △ ○

학교법인 × ○ × × × × × × △ ×

공공의료법인1 ) × ○ × × × × × × × ×

<표1> 의료기관형태별관련세목

(참조) ○: 과세, △: 특별시, 광역시및도청소재지인시지역에서취득하는부동산에대해서만등록세과세, ×: 비과세

주: 1) 지방세법에서의료법인은비영리사업자의범위에포함되지않지만동법제2 8 7조제2항에의하면고유업무에 직접사

용하는경우에는지방세를면제함.

2) 비영리사업자이고학교법인이나사회복지법인이운영하는의료업은수익사업에서제외되므로재산세, 종토세를납부하지않음.

3) 특별시, 광역시및도청소재지시지역에서의부동산등기의경우에는과세대상이됨.

4) 의료법인은사업소세중종업원할만납부하고있으며사회복지법인은사업소세를납부하고있음. 학교법인및국립대병

원등은지방세법제2 8 7조제1항(국민건강증진사업자등에대한감면)에의하여비과세됨.

학교법인병원

구 분 개인병원 사단·재단법인병원 의료법인병원 사회복지법인병원 국립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고유목적
해당없음

이자소득등×100% + 
수익사업소득×1 0 0 %

사업준비금 기타수익사업소득×5 0 %

기부금
해당없음

(당해사업연도소득금액-
당해사업연도소득금액- 이월결손금

손금산입 법정기부금손금용인액- 이월결손금) ×5% 

지방세비과세
해당없음1 )

의료업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은 취득·등록·재산·종합토지세등

혜택 취득·등록세면제 용도구분에의한세금면제혜택2 )

<표2> 의료기관별조세혜택차이비교

주: 1) 지방세면세혜택중개인병원의경우의료취약지구에대해지방세감면조례에의해취득세및등록세면제

2) 지방공사의료원의경우도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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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경우, 의료법인은의료기기등의고정자산취득금액에대해5

년 동안 수익사업소득의50% 범위까지고유목적사업준비금손금산입이허용된다. 그러나

이러한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허용한도와관련하여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공공의료법인

에 대해서는전액손금산입이허용(조세특례제한법제7 4조)되나, 사단·재단법인, 의료법인

등은수익사업소득의5 0 %만이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손금산입되고있다.

기부금의손금산입허용범위역시법인이사립학교, 국립대병원및 서울대병원에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5 0 %가 손금으로인정된다. 이에비해의료법인등에지출하는기부금의경우소득금액(이

월결손금과법정기부금을차감한금액)의5 %만을손금으로인정하고있다.

끝으로 지방세 면제와 관련하여현행지방세법시행령은수익사업의범위예외조항3 )에서

의과대학등의부속병원이경영하는의료업과사회복지사업법에의해설립된사회복지법인

이 경영하는의료업, 그리고1 9 7 2년 이전에설립된재단병원에대해서만지방세비과세혜

택을부여하고있다. 따라서의과대학부속병원및 사회복지법인인의료기관을제외한보건

및 의료관련사업자는지방세법시행령제7 9조에규정된비영리사업자의범위에서제외되

어지방세법상세제혜택을받을수 없게되어있다.

2. 의료기관관련세제의 문제점

앞에서논의한바와같이의료기관관련세제의문제점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 설립근거및소관부처에따른세제상차별

우리나라의비영리법인은설립근거 및 소관부처에따라 세제상의취급이 달라지며, 이러

한 세제상 차별적용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를포함하여 세제전반에 폭넓게 자리잡고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경우, 의료법인은의료기기등의고정자산취득금액에대해5년동안수익

사업소득의50% 범위까지손금산입이허용된다. 그러나이러한허용한도와관련하여사회복지

법인, 학교법인, 공공의료법인에대해서는전액손금산입이허용되나, 사단·재단법인, 의료법인

등은수익사업소득의5 0 %만이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손금산입되고있다.

3) 지방세법시행령제7 2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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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료분야의경우동일한비영리분야의법인임에도불구하고등록부처및 설립근거또는

설립시기에따라세제상의차별이크게나타나고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및 기부금손금산입한도의차등적용, 지방세비과세혜택의차등적

용과같은세제상의차등적용은의료기관설립및 근거법률의차이에기인한다. 그러나국

민에대한의료서비스제공이란측면에서는양자가동일하다고할 수 있다. 따라서주된고

유목적사업이의료사업인 비영리법인의 의료제공 행위에 대하여 등록부처 및 법인 형태에

의해세제상차등을두는것은 형평성의측면에서볼때 바람직하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그러므로이러한 세제상의차등은 의료법인의설립근거및 소관부처에의할것이아니라

외국의사례와같이의료법인자체의공익성및 비영리성의정도에따라그 차등이존재하도

록 하는것이형평성측면에서보다바람직하다고할 수 있다. 이를위해무료의료서비스의

제공비율, 보험급여해당진료의 비중과같은항목을포함하는일정공익성 테스트를사용

하여, 이를통과한의료법인에대해비영리법인으로서세제상혜택을보다강화함으로써비

영리의료서비스의영속성을높임과동시에, 국민에대한복지서비스를증진시킬수 있을것

이다. 반면, 이러한공익성 테스트에 미달하거나통과하지 못한 의료법인의경우 세제상의

혜택을축소또는배제하도록해야할 것이다. 

공익성테스트의경우미국의I R S와 같이국세청차원에서의기준을수립하여의료분야뿐

만 아니라 모든분야의 비영리단체에적용하는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것이다. 의료분야의

경우보건복지부에서별도로공익성기준을마련하고, 국세청의공익성기준과함께적용하

여비영리단체의공익성을평가하는방법도고려할수 있다. 

나. 의료업의중소기업분류

중소기업 대상업종에 의료업이포함되었으나, 의료업의중소기업 구분과 관련하여 의료

법에의한구분기준(병상수)과세법및 중소기업기본법에서규정하고있는‘중소기업또는

소기업’의 구분기준(업종·자본금·매출액·근로자수등)이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 중소기

업분류 및 세법의적용에혼란이있어왔다.

의료업은노동집약적인특성을 갖는사업으로서일반업종과 같이상시근로자수 기준을

적용할경우중소기업에적용되는세제상혜택을받는데 불리한위치에서게된다. 상시근

로자수기준에의해산출한중소기업기본법상중소기업에해당하는병원의비율은7 3 . 11 %

로서전 산업중소기업비율평균인9 6 . 4 7 %보다낮은수준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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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료업종의중소기업구분에 있어제조업종의중소기업 판정기준과 동일하게상

시 근로자수기준을적용할경우의료업종의중소기업해당비율은다음<표3 >과 같이높아

짐을알수 있다. 

즉, 의료업의경우중소기업기본법상중소기업판정기준은상시근로자수2 0 0인 또는매

출액2 0 0억원미만으로이를제조업과동일하게3 0 0인 또는자본금8 0억원미만수준으로

변경할경우중소기업해당비율이7 3 . 11 %에서8 7 . 1 8 %로 증가하게된다. 

따라서 의료업의 노동집약적인 특성을 반영한 중소기업 해당 기준을 마련하여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일필요성이 있으며, 이에대한대안으로서보다현실적인 종업원

수 기준또는의료법에서규정하고있는기준보다현실성있는 병상수기준등을고려해야

할것이다.

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개선

조세특례제한법상의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에의해수도권내에서운영되는중소기업

범위에 속하는 의료업(의원·치과의원·한의원을제외)의경우2 0 0 3년 1 2월 3 1일 이전에

종료하는과세연도까지당해사업에서발생한소득세또는법인세의10% 상당세액을감면

받을수있다4 ). 

타 업종의경우2 0 %의 세액감면이인정되는반면의료기관의경우1 0 %의 세액감면만인

정되는 감면비율의결정은 현금수입업종기준에 따른것이나, 병ㆍ의원의경우신용카드가

무료의료서비스의제공비율, 보험급여해당진료의 비중과같은항목을 포함하는일정공익성

테스트를사용하여, 이를통과한 의료법인에대해비영리법인으로서세제상혜택을보다강화함

으로써비영리의료서비스의영속성을높임과동시에, 국민에대한복지서비스를증진시킬수 있

을것이다. 

4) 동제도는2 0 0 3년세법개정을통하여일몰기한이3년연장된반면, 감면비율이일률적으로5 0 %씩축소되었다.

해당법 적용기준(변경전→변경후) 변경전비율 변경후비율

중소기업기본법 종업원수2 0 0인→ 3 0 0인미만 7 3 . 1 1 % 8 7 . 1 8 %

의료법 입원환자1 0 0인미만수용시설 - 7 3 . 3 1 %

<표3> 의료업의중소기업해당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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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점가입대상및 신용카드사용활성화대상으로2 0 0 1년 3월말기준신용카드가맹비율이

9 7 . 2 %로 업종중 가장높은비율을보이고있다.

따라서감면비율결정기준으로현금수입업종을채택할경우해당업종의신용카드가맹비

율 및 신용카드매출액 근거에기반하여병원을 현금수입업종에서제외하는것이바람직할

것이다. 또한앞에서논의한 바와같이의료업자체의중소기업해당비율이 기준의불합리

성으로인하여타 중소기업업종에비해낮은문제가있을뿐만아니라, 현재와같이수도권

안의소기업과수도권외의중소기업에한하여 감면혜택이주어질경우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의범위(상시근로자수1 0인 미만)에속하는병원급 이상의료기관이거의존재하지

않는문제가있다. 따라서의료업에대한보다실효성있는중소기업지원제도의검토가필

요하다.

라. 관세의경감

개정전 조특법 제11 8조 제1항 제4호에서는 국·공립의료기관, 지방공사인의료원 및 의

료법인(학교법인·특수법인·사회복지법인·사단법인및 재단법인의 의료기관을 포함)이

도입하는국내제작이곤란한첨단의료용기기에대하여관세를6 5 ~ 8 5 %까지경감할수 있

도록규정하고있었다. 그러나‘조세특례제한법제11 8조의규정에의한관세경감에관한규

칙’에 첨단의료용기기에대한구체적인내역과 경감률이 규정되어있지않아실효성이없

다는지적이있어왔으며, 지난2 0 0 3년 1 2월 조세특례제한법의개정에서동 조항이삭제되

었다. 

그러나의약분업시행이후병원의경영난이가중되어재투자가어려운현실에서첨단의

료용기기에대한관세감면은충분하지는않지만의료기기에대한투자의욕을고취시킬것으

로 판단되며, 의료기술의발달에따라신속히소요기기들을갖추어야만양질의의료가가능

한현실에서관세감면은긍정적인효과가있다고할 것이다. 

이와관련하여선진국의경우첨단의료용기기에대하여대부분저율및 무세를적용5 )하고

있다는사실은W T O를 중심으로국제적으로의료서비스시장에대한개방논의가진행되고

있는시점에서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 크다고판단된다.

5) EU, 일본, 캐나다의경우의료관련기기에대해관세를부과하지않으며, 미국의경우의료관련기기에대하여0 . 8 %의저율로

저율과세하고있다(http://www.apectariff.org, http://www.trade.gove/td/tariff/country_site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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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에서주식회사형태의영리법인의도입은 기존의료시장및 국민정서에대한충격이클

수 있으므로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한편으론국내의료기관의경쟁력확보를 위하여영리병원의

점진적인도입을유도할필요가있다고보여진다.

Ⅲ. 의료시장개방과 조세정책방향

현재우리나라의료법은의료업의영리추구를금지하고있으나, 중소병원의자금난에따

른 경영악화와WTO DDA 협상에따른시장개방 등 의료업 전반에 걸친 환경변화에따라

영리병원의필요성이점차제기되고있는현실이다. 

영리법인의병의원 개설 주장의 논거로 첫째, 의료부문에대한민간 자본의 투자유입 촉

진, 둘째, 병원산업성장에따른공공부문에의한재원조달부족문제의해소에기여, 셋째,

병원계의혁신유도및 병원효율성의제고를들 수 있다. 그러나현시점에서주식회사형태

의 영리법인의도입은기존의료시장및 국민정서에대한충격이클 수 있으므로충격을최

소화하면서, 한편으론국내의료기관의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영리병원의점진적인도입을

유도할필요가있다고보여진다. 영리병원도입의단계별형태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출자권이인정되는영리병원

일본의일반의료법인의경우다수에 의한출자금으로설립되며, 출자자는그 소유지분에

대한청구권을행사할수 있다. 이러한의료법인제도는의료업의비영리성을손상함이없이

법인격을취득할수 있는길을열어주어자금집적을용이하게함과동시에의료법인의영속

성을확보하여궁극적으로의료기관의경영악화를방지하기위한것으로풀이된다. 

일본의의료법인역시의료법상의‘잉여금의배당금지’조항에 따라지분에따른이익의

배당은금지되나,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은인정되고있다. 한편출자금에대한권한을포기하

는 공익성이강한성격을갖고있는특정·특별의료법인의경우일반의료법인과구분하여

세제상경감혜택을주고있다.

우리나라에출자권의보유및 환급이 인정되는 의료법인이인정될 경우의료기관설립에

있어자금난및 경영악화에따른위험이줄고, 의료의영속성을확보할수 있다는장점이있

을 것이다. 과세상취급에있어서는청산및 해산시출자권의환급에따른절차및 환급액산

정방식과이에따른과세방법등을고려해야할 것으로보이며, 출자지분을포기하는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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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대한세제 및 운영상의혜택을고려하여야할것이다. 

한편 기존에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 재산의 지분전환 문제, 기존 출연자의 지분인정 문

제, 기존출연자사망시처리문제, 지분에대한양도소득세및 상속·증여세의처리와같은

법적처리에대한고려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2. 의료전문법인형태영리병원

전문직법인은법무법인, 회계법인및 특허법인등과같이일정한면허를소지한전문가들

의 결합체로공익성과공공성의색채가강한전문적인서비스를제공하고이에대한대가로

이윤을창출하는것을목적으로조직된영리법인을뜻한다. 

보건의료계에있어서도현대의 의료기기나의료장비혹은시설물 등이한 사람이 부담하

기에는지나치게고가이며, 의료인도전문화·세분화되어있어서의료전문법인형태의영리

병원의도입이논의되고있다. 약사법인에대한헌법재판소의판례6 )를 고려해보면현행의

료법에서도전문직 법인의 형태인 의료전문법인의개설은 가능하다고판단된다. 미국의경

우 이러한의료전문법인을상업적의료행위금지원칙7 )에 대한예외로인정하면서, 의료전문

법인의경우의료전문법인주주의50% 이상과주요임직원의50% 이상이의사일것을요

구하고있다. 

의료전문법인구성원의자격요건은다른전문직 법인과 동일하게 해당면허소지자로제

한을두는것이국민보건 측면에서도바람직할것으로 보이며, 구성원의출자와 이에따른

지분이존재하기때문에탈퇴나해산의경우출자액이나지분의환급에따른문제가발생할

수 있을것이다. 의료전문법인의자본금총액에대하여는의료기관의성격상다른전문직법

인보다 비교적 높은 액수로 하되, 구체적인 액수는 설립 장소와 의료기관의 규모 및 의원

급·병원급·종합병원급등으로구분하여책정되어야할것으로생각된다.

의료전문법인이출자금에 대한 지분을 인정하고 동시에 이익의 배당까지 인정하는 법적

지위를 갖게되는경우 성격상 영리병원과동일하므로, 세제상혜택은 부여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단, 정부가제정한공익성기준에따라공익성이인정될경우그 평가에따라세제상

6) 헌법재판소는약사또는한약사가아니면약국을개설할수없도록한약사법제1 6조제1항을해석하면서약사로만구성된법

인의약국개설을긍정하였다. 그러나일반인및일반법인에의한약국개설금지는헌법에위반되지않는다고판시하였다.

7) 상업적의료행위금지의원칙이란회사가의사의의료행위제공을목적으로하는고용계약을의사와체결하고그에대한대가

로의사에게보수를지급하는것을금지하는것으로, 법인인회사가의료인을고용하거나의료인의의료행위를소유하는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업적 의료행위 금지의 원칙은 미국의사협회( A M A )의 윤리규정(ethical code)과법적인 규제

(common law interpretation of state licensing statute)를통해확인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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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을일정부분허용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3. 경제특구내의영리병원

경제특구내에서는보다 완화된 형태의 국내규제조항에따르면서해외의료서비스의국

내 제공또는국내의료서비스의상업적제공이가능해질수 있을것으로보인다. 현재경제

특구관련법률조항을살펴보면경제특구내 외국병원또는합작법인에한해외국영리법인

에 의한외국인전용병원및 약국의설립이허용되며이때건강보험적용은배제되는것으로

규정되어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의외국인투자기업에대해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규정에

따라조세의감면이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는외국인투자기업을유치하기위하여외국인투

자기업에 임대하는 부지 조성,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등 각종

외국인편의시설의설치에필요한자금을지원할수있도록되어 있다.

4. 주식회사형태영리병원

주식회사형태의 영리병원의경우미국의 콜롬비아/ H C A사와 테네트 헬스케어코퍼레이

션( Tenet Healthcare Corporation, 이하테네트사라고한다)와같은대형병원체인을생각

할 수 있다. 

콜롬비아/ H C A사의경우동일업종에대한지속적인매수·합병을통해대형화된병원체

인으로주식교환방법에의해자금조달을하고있다. 테네트사의경우전미제2의병원체인

으로매출액및 경상이익의비율이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이에동반해주가역시상승하

고 있다. 이러한주식회사형태영리병원의성공요인으로고수익이보장된지역을대상으로

한 병원진출전략과수익성이높은임상부문에집중된투자를들 수 있다. 그러나이러한병

원체인에있어서대체로의료비가높게청구되는경향이있으며, 수익성이낮은진료과목및

의료전문법인구성원의자격요건은다른 전문직법인과동일하게해당면허소지자로제한을두

는것이국민보건 측면에서도바람직할것으로보이며, 구성원의출자와이에따른지분이존재하

기때문에탈퇴나해산의경우출자액이나지분의환급에따른문제가발생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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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군은진료에의접근성이떨어진다는문제점이나타나고있다. 

일본의경우주식회사병원의도입과관련하여‘구조개혁특별구역기본방침’에서구조개

혁 특구내에서의주식회사의의료참가를자유진료분야를전제로허용하기로결정하였다.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병원은그 세제상 취급에 있어상법상 영리법인과동일하게취급되

며, 자금조달및 비과세·감면과같은세제상 혜택은존재하지않는다. 이러한주식회사형

태의영리병원도입을위해서는상법상의법인의의료업개설금지조항및 의료법의영리추

구 금지조문의개정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이상과 같은의료법인 제도의 재편구도에서 영리추구를 허용함에도불구하고 비영리를

선택한‘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한세제상의지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영리추구를포

기하고 비영리의료법인을선택한 의료기관에대해서는공익성의평가결과에 따라세제상

의 지원혜택이차등적용되어야하겠으나, 궁극적으로는현재학교법인내지사회복지법인

과 같은수준또는 그 이상으로점진적으로강화되어야할것이다. 



재정포럼 5 1

의료기관관련조세정책의현황과정책방향▶▶

참고문헌

국세청, 『공익법인세무안내』, 2002.

———, 『중소기업창업과알기쉬운세금』, 2003.

대한병원협회, 『전국병원명부』, 2002.

박 민, 「의료법인세제에관한합리적개편」, 『조세법연구』제8권제1호, 한국세법연구회, 2002.

박충환, 『비영리법인의세무』, 법문사, 1991.

보건복지부, 『WTO DDA 서비스협상보건의료서비스분야동향』, 국제협력담당관실, 2003.

손원익, 『비영리법인관련세제의선진화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0.

송건용외, 『병원서비스시장개방대응방안연구( 2차 연구)』, 한국병원경영연구원, 2003. 

이해종외, 『WTO/DDA 의료시장개방논의에따른병원산업발전방안』, 보건복지부, 2003.

통계청, 『2 0 0 2년기준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2003.

한국조세연구원홈페이지( h t t p : / / w w w. k i p f . r e . k r / )

醫療經濟硏究機構, 「의료기관경영과비영리성에관한연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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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요약

우리나라 국세행정의현황과 과제

김형준 / 한국조세연구원전문연구위원

□ 국세청은 공정·투명·신뢰 세정을 목표로

내걸고 세정 전반에 대한 혁신을 통해 국민

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

력하고있음

○ 홈택스서비스(Home Tax Service)의제공

-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납세비용과세무당

국의행정비용절감

○ 강화된세원관리

- 과세자료에대한정보가 많을수록 성실신

고할유인이커짐

- 접대비 실명제, 고액의 재산가에 대해서는

인별금융정보데이터베이스(DB), 고액현

금거래보고제도등

- 성실납세자에대한포상

- 과세 정보를 성실히 신고한 납세자를 우대

함으로써 성실신고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

기를유도

- 모범성실납세자제도, 모범세무대리인제도,

세금포인트제도

○ 조사상담관실의설치운영

- 납세자의 입장에서 조사 조직을 견제함으

로써납세자의권리를보호하기위함

□ 세무조사제도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

하기위함

○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신고소득이

낮은납세자의세무조사도강화할필요

- 신고소득이 높은 계층에 세무조사를 집중

하면 추가적으로늘어나는 세수가 커서 효

율적이라는 믿음은 납세자의 축소신고 가

능성을간과한것임

- 신고소득이 낮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를 강화하면 소득을 축소신고할때 세무조

사를받게되는추가적인부담이생겨성실

신고의가능성이커짐

○ 한편, 세부담의형평을위해서는고소득층에

대한세무조사의강화도필요

- 축소신고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효율성 저

하의부담이있음

○ 미국의 개인소득세에서는 세무조사 강도가

U자형을보임

- 비사업소득의경우신고소득이2만5천달러

이하에서는세무조사비율이0 . 6 4 %이고, 2

만 5천달러 이상 1 0만달러 이하에서는 약

0 . 2 5 %이며, 10만달러이상에서는0 . 7 5 %

□효율과형평을조화시키는세무조사체계의검토

○개인소득세에서전체적인조사비율을높일필요

- 세무조사의비율은 2 0 0 2년도에 0 . 3 4 %로,

미국의개인소득세보다낮은편임

- 탈세가 많다는 추정을 고려하면 조사비율

을 높일필요가있음

○ 성실신고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신고소득이

낮은 계층과 실제 소득이 높은 계층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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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기법을 개선하여 전반적으로 세무

조사의효율성을높여야함

- 미국의U자형세무조사체계를참조

○ 이러한제도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계층별

세무조사실적의공개검토

- 계층별 세무조사의 조사실적을 공개해야

성실신고유도

- 합리적 조세제도의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

한 자료의제공

□ 납세비율과근거과세의확대

○ 종합소득세를납부하는납세자의비율이꾸준

히증가하는추세이나납세가국민의기본적인

의무임을감안하면, 세금을납부하는납세자의

비율을계속하여높여나갈필요가있음

- 2 0 0 2년도에는종합소득세납세대상인원

이 4 1 6만명이었으며, 이 중 2 1 2만명의

(52.8%) 소득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것으로추정됨

○ 종합소득세에서 근거과세자의 비율이 꾸준

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이 비율을 계속하여

높여나갈 필요가있음

- 세무당국이납세자의소득등에대한과세

근거를 많이가질수록, 성실신고의가능성

이 커짐

- 2 0 0 2년에도 근거과세자의 비율이 5 0 %에

미달하는수준을보이고있어앞으로그 비

율을계속하여높여나갈 필요가있음

탈세자에 대한처벌이 더 강화돼야

김성태 / 청주대교수

전반적으로 본 논문은 국세행정의실태와 문제

점을 비교적 잘 파악하고 있다고 본다. 핵심적인

결론은 보다 과학화되고 효율적인 국세행정체계

를 구축하기위해서는모든납세자가성실히납세

정보를 밝힐 수 있는 동기가 유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이러한동기유인제도를세무조사제

도를통해서만들어가기위해서는계층별납세자

정보를공개하고관계자, 전문가들이공유하는것

이 필요하다.

현행 조세행정의 문제점을 네 가지로 요약해

보면다음과같다. 

첫째, 현행조세행정의가장큰 문제점은납세

자가탈세후의처벌에대해별로 두려워하지않을

정도로세무조사의강도나탈세에대한처벌이약

하다는점이다. 전반적으로우리나라의경우납세

자의탈세나기타 경제적범법행위에대한처벌규

정이 너무 약하다. 본인이 1 9 9 0년 졸고(“Ta x

Evasion and Bribery”, Korean Economic

Review Vol. 6, No. 2)에서보인바에의하면적

어도이론적으로는정부가 탈세와탈세후의뇌물

수수에 대해조치를취하면탈세균형은존재하지

않는다. 현실세계에서탈세와 뇌물수수가존재하

는 것은탈세에대한처벌제도가미비하다는것을

토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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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더 많은 성실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위해서경제사범과탈세자에대

한 처벌을더 강화해야한다. 

둘째, 조세행정의개선을위해서는조세제도와

조세행정을조화롭게개혁하여야할 것이다. 조세

행정을 강화해서탈세율을낮추면 세원이확대되

고, 세원이확대되면세율을낮출수가있다. 그러

면 고세율에의한자원배분왜곡이나사회후생효

율성 비용을 줄일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세

무조사와세무행정을강화해서탈세를줄이는 것

이 효율성까지성취할수 있다고본다. 그리고미

시적관점에서는효율과형평간의상충관계가존

재할수 있으나거시적측면에서는세무행정을강

화함으로써탈세를줄이면형평성을높일뿐만아

니라효율성도높아지게된다. 

셋째, 같은 자원을 투입하여 세무조사를 강화

시키는 경우 어느 조세가 우선되어야할 것인가,

특히우리나라의기간세목인소득세와소비세가

운데 어느 세목이 우선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결론적으로보면소비세 특히부가가치세

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

다. 이는 본인과 몇 명의 공저자에 의해 개발된

KOCGE(Korean Computable General

E q u i l i b r i u m )모형을 이용한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소득세보다는 부가가치세의 조세행정을 강

화하여 탈세율을 낮추는 것이 효율성 제고에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예로서 현행부가가

치세의탈세수준을3분의1로줄이면부가가치세

를 1~2% 낮추어도동일한 세수를얻을수 있다

는 것이다. 따라서부가가치세과세특례자의축소

나 폐지, 부가가치세면세범위의축소그리고부

가가치세 면세 자체도 없애야 한다.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의과세기반을확충해서세율을더 낮

추는것이궁극적으로도움이되는것이다. 

넷째, 세무혹은계층별납세자정보공개와공

유의 문제이다. 선진화된 세무행정을 펼치려면,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함으로써 전문가와 학자들

이 연구를할 수있는풍토를 마련해야한다. 그렇

게 함으로써세무당국도더 나은조세행정을구축

할 수 있다. 좋은 예로서 미국의 경우 N B E R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에서

는 TA X S I M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TA X S I M의 경우 매년 8만여 가구의 소득, 세금

납부 실적, 가구구성원에관한갖가지 변수를 포

함하여 2 5 0여 변수에 이르는 풍부한 미시자료를

제공하고있어조세체계가변하는경우가구의경

제적의사결정에미치는 영향과세율변화가세수

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할 수 있다. 또한 각종

세금의 납세자계층별 평균세율과한계세율을제

공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미국의

TA X S I M과 같은프로그램을조속히개발하여이

용할수있도록만들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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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선진 납세환경

조성에 역점

박용오 / 국세청개인납세국장

국세청은1 9 9 9년부터 과세자료의 투명한 확보

를 위해, 자영업자의과표양성화를위한과세자료

인프라를구축해오고있다. 그래서3대경제주체

인 정부, 기업및 가계의소비지출시정규영수증

을 수취토록하여이것을제출하게함으로써과세

포착률을제고하고있다. 그리고정부도과세자료

제출법을제정해서과세자료를수집하고있다. 또

한 현금영수증제도를도입함으로써현금거래양성

화 기반을구축하여과세정보를확보하는데노력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국세청에서는 종전과는

달리 신고성실도에 따라 차등관리하는 조사방식

으로전환하였다. 이는성실납세자를철저하게보

호하고 탈세자는 엄정하게 과세하거나 고발조치

를 하는등조세탈세범을엄중하게처벌해나가겠

다는 것이다. 현재 미흡한 조세범 처벌규정에대

해서는앞으로계속보완해나아갈예정이다. 

그리고 과세기반의 확대로 중소과세미달자 비

율이축소된반면근로소득과세미달자는각종공

제제도확대로 점차늘어나자영업자와봉급자간

의 세부담의 불평등 문제도 점차 시정되어 가고

있다. 

국세청은납세자의 눈높이에맞추어 다양한 납

세서비스를제공하고있을뿐만아니라세무조사

시스템도 전면 개편하고 청렴한 국세공무원상도

정립하는 등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과거 어느 때보다도 내실 있는 세정혁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국세행정 실

명제를 실시하고 공정투명한 성과보상시스템을

운영하고납세자의성실신고여부를즉시검증할

수있는 조기사후관리시스템을구축할예정이다.

그리고성실납세자에게우대조치를할수 있는세

금포인트제도도시행할 예정이다. 또한납세자의

권리보호를위해서올해부터견제와균형을위한

조사담당관제도를전국적으로확대하였다. 

또한 국세청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유재산을

파악해서 체납정리를 강화하고 올해 9월부터 고

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불성실체납자는 엄중

하게처벌하는등 성실납세자가우대받는선진납

세환경을조성해나갈것이다.

납세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논의돼야

방영민 / 재정경제부세제총괄심의관

오늘 토론할 국세행정의 현황과 과제란 주제

는 시의적절할뿐만아니라 정책담당자들의관심

을 끌 만하지만 너무광범위하다. 국세행정의목

표는결국 세수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

는 행정측면에서는세금을많이거두어야하지만

납세자들은세금을많이내야하기때문에상반되

는 측면이 있다. 이는 조세제도나 조세행정의 복

잡성문제를수반하게된다.

자발적인 납세순응도를높이기 위해서 크게두

가지측면에서살펴볼수있다. 

첫째, 세제측면에서조세체계를잘 만들어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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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재경부세제실에서주로담당하는조세법

률과조세제도가체계적으로정비되어야한다.

둘째, 조세행정 측면에서 보면 국세청의 역할

및 국세행정이제대로 이루어지고있는가를살펴

보아야한다. 조세행정측면에서납세순응도를높

이기위해서는납세자들이자발적으로참여가이

루어지도록하는방법과 가산세와같은처벌규정

을 두는경우로나눌수 있다.  

조세행정측면에서살펴보면, 예를들어세원관

리시스템과과세인프라등이잘 구축되어있고정

보화되어있어납세절차와그 시스템이잘 정비되

어 있다면 납세순응도가높아진다. 그리고질 높

은 세정서비스와 복권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도 납세순응도를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

게 성실납세자와 고액납세자에 대해서 우대하는

인세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세금납부에 대한 자발

적인 납세순응도를높일 수 있다. 그런데 자발적

인 납세순응도가낮을때는세무조사를강화하고

세무조사의방향과형평과 효율을 고려해야한다

는 발표자의내용에대해서는앞으로충분한논의

가 더필요하다.

그리고조세정책의실무자입장에서보면, 연구

내용이 구체적인 방식이나 접근모델이 부족하여

이를즉시정책적으로인용하기에는어려운측면

이 있다. 예를들어가산세비율의적정화라고했

을 때, 적정비율을어떻게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계량적인접근이필요하다. 

세무행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

진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원윤희 / 서울시립대교수

조세행정 또는 징세행정은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 양자의 관계의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 조세관

계에 있어 납세자와 세무당국은 각각 세법 등에

서 정하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는 하나의

주체인 것이다. 세무행정의 본질은 납세자가 하

나의주체로서그 권리와 의무를 다할수 있도록

도와주는것으로서조장행정또는서비스행정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조세행정은 기본적으로 납

세자를 수동적인 객체, 즉 지도되고 보호되며 조

사되는 세무행정의 대상으로 보아 왔다고 할 수

있다. 예를들어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의경우물

론그 취지는매우바람직한것이지만, 그명칭등

의 측면에서납세자는보호되어야하는대상이라

는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 9 9 7년 국세청장에의해제정된 납세자권리헌장

은 마치납세자의권리가과세당국인국세청에의

해서설정되고인정되고있다는인식을강하게심

어주게 된다. 납세자 권리는 납세의무와함께 국

민으로서가지는헌법과법률이정하는가장본질

적인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며, 근대 민주주의 발

달과정에서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것이다.

주로 세무조사나 부과·징수라는 세무행정 과정

과 관련하여과세당국으로부터부당한 대우나침

해를받지않는다는 점을그 내용으로 하고있는

현재의 납세자권리헌장은그 명칭이나제정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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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등 많은측면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납세행정을 본다면 세무행정이

라는 것은 결국 납세자가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무행정은크게통상적인부과ㆍ징수행

정과 세무조사 등의 권력행정으로 구분할 수 있

다. 부과ㆍ징수행정에서나가야할방향은납세자

가 손쉽게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한다. 실제로납세자가성실신고를하려고

해도세무서식등이너무어려워제대로신고·납

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세무대리인을

통해서그 문제를해결할수 있다고주장할수 있

지만가능한많은부분에서납세자가스스로의세

금을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납세

자 의식을 고취하는것이며세무행정이지향해야

하는방향인것이다.

또 한편권력행정의관점에서살펴보면, 세무조

사나조세범처벌등 권력행정은추가적세수징수

가 그 본질적인목적이라기보다는납세자가자기

의 의무를성실히수행할수 있도록하기위한유

인책이다. 이러한관점에서본다면실제세무조사

에서가장강조되어야할것은객관성과공정성이

다. 세무행정이객관적이고공정하게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납세자들의 순응도가 높아진다

는 결과를 많은 연구들은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세무조사의 대상 선정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세무행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인식을

강하게납세자들에게심어주어야한다. 

물론국세청등 과세당국은세무조사등이객관

적이고공정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많은노력을

하고있다고할 수 있다. 그러나이러한노력들에

도불구하고어떤경우에는국세청이스스로세무

조사등의객관성에대한인식을떨어뜨리는경우

를 흔히발견할수 있다. 최근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세무조사유예조치의경우도국가전체의정

책목적에서보면중요한정책과제이다. 그렇지만,

세무행정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인식을심어주어야함에도불구하고정책

목적을 위해서 세무조사를 면제한다는 것은‘고

무줄행정’이란의식을줄 수 있다. 

발표내용에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의 경우에

고비용으로도소득파악이어려울 뿐만아니라그

로인해늘어나는세수도미미함에도불구하고근

로자와 자영업자간 세부담의 형평이라는 측면에

서많은비용을투입하는것이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지적이 있었다. 물론효율의 개념에서 단순

히적은징세비로일정한세수를거둔다는관점에

서는 이 주장의 타당한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세무조사등의목적이단순히해당세수의

추징에있는것이아니라납세자의순응정도를제

고하기위한것이라는점을고려한다면위의주장

은다소기계적인관점에서효율성의개념을파악

한것이라고할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핵심적인주장중의하나는미국

의 통계등을바탕으로하여소득수준이낮은계

층의세무조사 비율이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

기에는소득수준과추정소득대비신고수준에대

한 약간의 혼동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미국

의경우저소득층의조사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

는 것은 EITC 제도와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

해석에있어주의가요구된다고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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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리포트

납세자들에게 신뢰받는 조세행정 구현이

필요

유경문 / 한국납세자연합회사무총장

가장 바람직한 조세행정은 납세자들에게 신뢰

를 주는 것이다.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볼 때 세

무행정이나국세청은납세자들이어떤인식을 가

지고있는지 파악해야한다. 한국납세자연합회에

서 2 0 0 0년에 실시한“납세자 의식구조”조사와

2 0 0 2년에 실시한“납세절차에 대한 의식 조사”

결과, 납세자들은세금이불공평하게과세되고있

다고 생각하며, 납세절차 및 세금용어가 상당히

복잡할뿐만아니라어려운것으로인식하는것으

로 나타났다. 뿐만아니라 세무사의 도움없이는

세무신고서를작성할수없는것으로나타나세무

서식등 여러가지제도상의 문제가 있는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세청이 도입하고자 하는 현금영수증

제도는 바람직하다. 만약 이 제도가 실시된다면

현금거래에대한과표양성화가될 것이다. 그러나

과연 납세자들이 얼마나 동참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문제이다. 물론봉급생활자에대한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고하지만 봉급생활자가아닌경

우에는어떻게할 것인가하는문제가남아있다.

대만의 경우에는영수증을주고받을때 복권시스

템을도입하여영수증이복권과유사할정도로막

대한금전적 혜택이돌아가도록함으로써소비자

들이 영수증을 열심히 챙기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로써 판매자들의 과표가 양성화되고 상거래가

투명화되어탈세를줄일수 있었다. 

따라서우리나라도현금영수증제도를도입하는

데 있어서자영업자의과표양성화를위해현금을

쓰는사람에게영수증의일련번호를복권과같이

취급하여전산을 이용한추첨방식으로분기별로

과감한금전적포상제도를도입한다면영수증요

구가 늘어날 것이며, 과표양성화에 따른 탈세를

크게줄일수 있을것으로기대한다. 이렇게된다

면 자영업자의과표가 양성화되어자영업자의세

부담이상당히늘어나게되므로이에상응하는자

영업자에 대한 세율인하 등의 혜택을 주어야 한

다. 즉, 자영업자의과표양성화와 더불어 세부담

경감조치나 세율인하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

져야한다. 그리고민간기업의첨단 전산 경영기

법인 E R P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을 대기업뿐

만 아니라중소기업으로확대시켜중소기업의회

계(정보)자료를 전산처리하여 바로 세무당국에

제출될수있도록한다면, 전자신고납부제가제대

로정착되는데기여할수 있으리라생각된다. 

한편, 현재 영수증에 세액을 별도로 표시하는

세금별도표시제를실시하고 있다. 그러나이것을

대형판매점뿐만아니라좀 더중소규모상점까지

확대시키는방안을검토해볼 만하다. 

그리고 건설부문에서 탈루ㆍ탈세를 통한 비자

금을만드는문제가이슈가되고있다. 특히문제

가 되고 있는 일용직의 일당에 대한 과대, 허위

계상에따른탈루와 탈세는세무당국에서의지만

있으면해결할수 있는문제이다. 예를들어일용

직 근무자에 대하여 현장에서 PDA 등을 이용하

여 주민등록번호나외국인의경우여권번호와일

당금액을등을전산입력토록하며, 이렇게전산입

력한 것만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일용직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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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었다고 신고된 사람에게는 연말에 그 사실

을 통보케 하며, 일용직피고용자가지급받은일

당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반드시 일당으로

지급된 자료를 발급해 주도록 제도화한다면 사

용자가 일용직을 다수 고용한 것처럼 부당하게

허위, 과대 계상하여 탈세하는 것을 막을 수 있

으리라생각된다. 

또한납세자들은국세의 신용카드 납부를 주장

하고있다. 즉, 신용카드를통한국세납부활성화

및 분할납부가가능해야한다는것이다. 세금당국

은 카드수수료를 징세비용으로 간주한다면 효율

적으로징수가가능할뿐만아니라세금분할납부

를 허용한다면탈세등이줄어들것이다.

그리고납세자가소득세를납부했을때, 포인트

로 적립해 주는 세금포인트제도도있다. 이 제도

는 납세실적을가지고노후에국민연금에그포인

트를가산함으로써경제활동기간동안세금을더

많이낸 사람은더 많은혜택을주는등의인센티

브를주는것으로서좋은방안이될 수있다. 

근거과세의기반구축에 역점둬야

이창규 / 한국세무사회부회장

세무조사는 성실신고의 유인수단으로 큰 역할

을 한다. 그러나역점을두어야할 것은근거과세

의 기반구축이다. 현재납세자의50% 이상이추

계신고를하는실정이다. 추계신고자를기장신고

자로유도하기위해서는적극적인계도행정을펴

야 한다. 올해 세법에서 무기장가산세가 1 0 %에

서 2 0 %로 대폭 인상되었고 기장세액공제가

1 0 %이므로기장자와무기장자간의격차는3 0 %

로 크다. 따라서이러한 개정세법을적극 홍보해

야 한다. 그리고수익금액이크면서 추계로 신고

하는사람은세무조사대상으로선정되어강도높

은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기장사업자로의 전

환을추진해야한다.

최근국세청이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하고있

어 홈택스제도의시행이나세무대리인에게세무

종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는 사업에만 전

념하도록하고있다. 그러나조사상담관제도나과

세전적부심제도 등 사전구제제도가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있는지는의문이다.

예로서 과세적부심제도의 경우 부과자 입장에

서조사기간을연장하여추가조사를하는등 오히

려 당초 과세를 합리화시키려는 경향이 강하다.

최근투기지역고시후 2일이경과된날로부터시

행하는 것이 과연 선진 세정인가 묻고 싶다.

O E C D에 버금가는선진화된조세행정을하기위

해서는새로운과세방법을도입하는경우에도국

민의재산권보호측면에서이에대한입법예고기

간을거쳐국민들로하여금 이에대응할 수 있도

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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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제 : 참여정부의재정운영성과와향후추진방향

■ 일 시 : 2004. 3. 4(목)∼3. 5(금) 09:30~16:10

■ 장 소 : 한국조세연구원1 0층 대강당

■ 주 관 : 한국조세연구원

■ 후 원 : 기획예산처·매일경제신문사

*본원고는한국조세연구원이주관하고기획예산처와매일경제신문사가후원한「참여정부의재정운영성과와향후추진방향」의주제발표및토론

요약입니다. 지면관계상이번호에는첫날정책심포지엄에서토론된제1주제및제2주제의내용을게재하였으며둘째날의분과별Workshop 내

용은2 0 0 4년4월호에게재될예정입니다. 주제발표내용의전문은한국조세연구원홈페이지( w w w . k i p f . r e . k r )에있으므로참고하시기바랍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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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9 : 3 0∼09:35  개회사 송대희 한국조세연구원원장

0 9 : 3 5∼09:40  격려사 문석남 경제사회연구회이사장

0 9 : 4 0∼09:50  기조연설 변양균기획예산처차관

참여정부의재정운영성과와향후추진방향

0 9 : 5 0∼12:00  제1주제발표및 토론

「참여정부의재정운영성과와 향후과제」

■ 사회자 : 곽태원 서강대학교교수

■ 발표자 : 최준욱 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

■ 토론자 :김영룡 재정경제부세제실장

김왕기 중앙일보논설위원

나성린 한양대학교교수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재정복지팀장

이원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예산감시위원장

장병완 기획예산처예산실장

1 2 : 0 0∼14:00  오 찬

1 4 : 0 0∼16:10    제2주제발표및토론

「합리적예산편성을위한정책과제」

■ 사회자:윤건영 연세대학교교수

■ 발표자: 박기백 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

■ 토론자: 강응선 매일경제논설위원실장

권영준 경실련상임집행위원장

박완규 중앙대학교교수

반장식 기획예산처예산총괄심의관

배국환 행정자치부지방재정국장

전주성 이화여자대학교교수

제1일: 2004. 3. 4(목) 정책심포지엄

제1분과 참여정부의재정운영방향

1 0 : 0 0∼12:00   한국조세연구원1 0층중회의실

■ 사회자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재정복지팀장

■ 토론자 :김규옥 기획예산처농림해양예산과장

김용진 기획예산처복지노동예산과장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

백규석 환경부기획예산담당관

이명헌 인천대학교교수

조경규 기획예산처사회재정3과장

최준욱 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

제2분과 참여정부재정개혁의주요정책과제

1 0 : 0 0∼12:00   한국조세연구원3층중회의실

■ 사회자 : 이원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예산감시위원장

■ 토론자 : 권오봉 기획예산처재정분석과장

권해상 기획예산처예산제도과장

박기백 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

박노욱 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

전택승 경희대학교교수

정헌율 행정자치부재정정책과장

정홍상 기획예산처기금제도과장

황성현 인천대학교교수

1 2 : 0 0∼14:00  오 찬

제3분과 예산및세수추계관련기관의역할분담및협조

1 4 : 0 0∼16:00  한국조세연구원1 0층중회의실

■ 사회자:김정훈한국조세연구원연구조정실장

■ 토론자:강태혁기획예산처예산총괄과장

김상헌 한국외국어대학교교수

송언석 건설교통예산과장

안종범 성균관대학교교수

임주영 서울시립대학교교수

주영섭 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장

현진권 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

제2일: 2004. 3. 5(금) 분과별W o r k s h o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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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재정운영 성과와 향후과제

최준욱·박형수 / 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

2 0 0 3년에 정부는 기존에 편성된 예산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경기상황및 자연재해 대응 등을

위해 2차례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을 운영

하였다.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경기부양을 하였다는 점에서

2 0 0 3년의재정운영은대체적으로적절하였던것

으로평가될수 있다. 그리고참여정부출범이후

재정건전성 달성, 재정효율성 제고,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등을위해다양한 재정개혁을추진

하고있다. 

향후재정정책방향의설정을위해서우선재정

여건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제사회 여

건의 변화 및 국민욕구의변화에 따라새로운 재

정지출소요가증가하고있다. 특히사회보장지출

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경제개방

의 진전및 세계경제에의통합으로인해재정수입

측면에서 한계가 발생할 뿐 아니라, 재정지출측

면도영향을받는다. 뿐만아니라, 한반도의특수

한 상황이 재정운영에서제약요인으로작용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인구구조의고령화등으로인

해 재정지출소요가크게증가하면서, 재정운영에

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예

산구조의 특징을 보면, 경제분야 예산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따라서

향후우리나라의재정은 경제분야예산을 삭감하

는 것이용이하지않는상황에서, 국방및 사회보

장 분야등에서추가적인재정수요가발생하고있

어 매우어려운상황이라고할 수있다. 

향후 재정정책 방향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

서 중장기적인성장잠재력확충에역점을두는것

이 바람직하다. 재정건전성유지를위해서는재정

지출을 효과적으로통제하고조정하기위한전략

적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지출은

재정건전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확충하는 접근방법이요구되며, 경제분야예산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지출비율을 효과적으로 감

축할수 있는전략이필요하다. 중장기적재정위

험성을줄이기위한제도개혁및 조치, 특히국민

연금개혁을조속히추진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2 0 0 4년에는 경기회복으로5 %대의

경제성장을보이지만, 추세성장률은크게 개선되

지 못할것으로전망된다. 이에따라재정의적극

적인 역할에 대한기대 및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수 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할 때, 경제활성화및 균형발전측면에서의재정

의 역할, 특히재정이효과적으로할 수 있는것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는구조개혁을통해추진하여야하며, 재정정

책은반드시필요하고효과가있는부분에서만활

용되도록해야한다. 특히재정건전성을유지하면

서 재정지출의효율성을 제고하기위해서는중장

기적시각에서재정운영전략을수립할 필요가 있

다. 2004년에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을확정하는 것이며, 여

기에는분야별재원배분의조정에대한전략이포

제1주제 발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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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어야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단지예산당

국의 계획이 아니라, 부처가함께 책임지는 성격

이 되어야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의효과성을담

보하기위해서는하향식예산편성제도( t o p - d o w n

a p p r o a c h )를 적절히 활용하고, 부처의책임성을

대폭제고할필요가있다. 재정지출에있어각 부

처 장관의역할과책임성을강조하여해당예산의

집행에대해국민에게책임지는자세가필요하다.

그리고 재정투명성을제고하여재정에 대한국민

및 정치계의 정확한 이해및 재정운영에대한 공

감대도출이필요한시점이다.  

정부자산의매각통해재정투자재원을확보

하는방안필요

김영룡 / 재정경제부세제실장

향후재정운영에있어서SOC 투자, 사회복지확

충, 경직성경비 증대 등 재정수요는꾸준히 증가

할 것으로예상된다. 반면, 조세수입은조세부담률

이 1 9 9 9년 1 9 . 5 %에서 2 0 0 3년 2 2 . 8 %로 상승한

점을 감안할때, 경상성장률을상회하여증가시키

기는어려운실정이다. 중장기적으로볼 때재정여

건이대단히어렵다는것은널리인식하고있는바

이다. 다만, 국민부담률에있어서는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부담금이현재GDP 대비5% 정도되는

데, 건강보험및 국민연금의재정안정과사회복지

수준 향상으로 사회보장성부담이 선진국 수준인

10% 정도로인상될수밖에없는여건이다. 조세부

담률을증가시킬수 없는여건과중장기적인재정

의위험들은발제자료에서지적한대로다. 

그러나 재정건전성 유지에 우선을 두어야 한다

는 것에대해서는이견이있다. 현재우리나라국

가채무비율이 2 2 . 4％ 수준인데, 이는 OECD 국

가의평균이7 4 ~ 7 5％인것에비해서는재정이상

당히건전한것으로볼 수 있다. 또한, 재정건전성

을 매 회계연도단위로맞춰간다는것은 재정운용

의 폭을스스로옥죄는 것이 아닌가생각한다. 특

히경기순환과정이굉장히짧게움직이고있고, 우

리 경제여건이수출이외의부분에서는숨통이트

토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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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 없다는것을 고려하면더욱 그렇다. 국내소

비도 신용불량자문제, 신용카드로소비를앞당겨

쓴문제 등으로위축된상황이다. 대기업의설비투

자가이루어지지않고있기 때문에일자리를창출

할 수 있는 투자가일어나지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이야말로재정측면에서돌파구를 열 수 있는

과감한발상의전환이있어야한다고생각한다. 

민간기업의경우현금흐름에어려움이 있는경

우 자산을 처분하거나이를리스해 주면서 이 재

원으로다시수익모델을창출하든지아니면 구조

조정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국가재정에서

도 이런방식을생각해보아야한다. 현재는재정

여건이어려운상황이기때문에프로젝트파이낸

싱 등 민자사업 유치를 통해신규투자 재원을 확

보하는 것마저도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

지고있는자산을 과감히 팔고그것을 리스형태

로쓰면서재정 투자재원을확보하는방안을고려

해 볼 수 있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국민연금이나 교원공제같이 장기자

금을가지고 있는 부문에 과감히 팔고, 사회적으

로 필요한 미래 재정투자의 수요에 대해 향후

3 ~ 4년간 2 0 ~ 3 0조원을 투입해서 성장 동력을

되살리게하는전기를마련하는것이향후중요하

다고본다. 

이와같은방식을재정운영에도입할경우정부

로서는재정의자본투자확대는물론세대간공평

부담을구현할수있고 재정의경기대응능력을최

대화할 수 있다. 장기자본을보유하고 있는 연기

금 등은 안정적인투자기회를확보할 수 있어효

율적인자산운용을기할수있으며, 장기금융시장

을 활성화하는데도일조할수 있다고본다. EU의

경우도 재정건전성에있어서 GDP 대비3 %까지

재정적자를허용해 주고 있다. 지금과 같이경기

가 어려운상황에는재정만이돌파구를마련할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제약이 많다. 국유재

산법및 지방재정법등에서행정재산은처분할수

없다고 되어있다. 재정의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는 정부 스스로가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민간부문의기법을활용하는등의노력을해야한

다고생각한다. 

재정이나국가의 미래경쟁력 고려하여

불필요한사업자제를

김왕기 / 중앙일보논설위원

경제가어렵다는것에는이견이없고뭔가를해

야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런면에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융정책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재정정책을사용한것은불가피하다고본다. 그럼

에도불구하고지난해의재정운용이적절하였다

는 평가에대해서는동의할수 없다. 구체적내용

을 보면 정부가 정말로 필요한 부분보다는 단지

뭔가하고있다는것을보여주기위한전시효과용

정책과포퓰리즘에편승한부분이 많았기때문이

다. 국가채무 문제도 그렇고, 재정수입이늘어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반면 지출은 이미 정해져

있거나계속증가할수밖에없는상황에서재정이

건전하다고생각하는것은위험한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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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기본적으로는정부가 쓸 데 없는 데 돈을

낭비하는불필요한사업을자제해야하는것이아

닌가생각한다. 제도개선도필요하지만이것만으

로는푼돈밖에아낄수 없다. 정부가추진하고있

는 각종 로드맵과 신행정수도, 동북아 중심국가

등과같은 천문학적숫자가 될지도 모르는 큰 사

업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재정이나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고려해 포기할 부분도 있을수 있을 것

으로보인다. 

재정운용에서도거품을빼야한다. 우리실력과

수준에 맞게재정지출을운용하고국민소득에맞

게 눈높이도 가져갈 필요가 있다. 국민의눈높이

와 기대수준은복지, 건설, 환경부문등에서세계

최고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은 언론의 책임도 적지 않지만 무엇보다 정부

가 국민의 눈높이를 높이고 부풀리는 데 결정적

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정부부처들은 예

산은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발표하는 식의 행태

를 하여국민의 눈높이만높아지고, 갈등은갈등

대로 생기고 돈은 돈대로 낭비되는 일이 반복되

고 있다. 이런 것이 누적되다 보면 결코 적은 돈

이 아니다. 정부는우리의 소득을 고려하여 그림

을 보여주고이 그림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고,

정부 내에서의 합의과정을 거친 후에 계획을 추

진해야 그나마 심각한 낭비를 줄일수 있다고 생

각한다. 또한정부가 장기적인 큰 계획을 발표하

기 전에 우선적으로 정부 안의 컨센서스가 이루

어져야할 것으로보인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성장잠재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성린 / 한양대학교교수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 1년간 국정

운용이잘못되어서어려움이가중된상황이다. 재

정여건이어려운 상황하에서도각 정부부처와시

민단체, 참여정부의국정운영방향까지도여러가

지 소비적지출증대에대한요구가강하고, 이와

더불어성장잠재력을극대화해야하는등 정부지

출의증가요인들이너무나많다. 우선작년도예

산운용을보면 상반기에많이지출을 하고두 차

례에 걸쳐서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여러가지 여

건으로인해서경기부양을위한예산운영을할 수

밖에없었지만, 결과적으로경기활성화효과는그

다지크지않고재정적자만심화시킨것이아닌가

하는 우려도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재정개혁을

발표했지만아직까지실천된것은많지않고국민

연금개혁등에도 적극적으로임해야한다고 생각

한다. 

균형예산이었던 원래의 정부의 예산안은 국회

에서변질되어국방비증액경기활성화, 농업지원

요인 등으로 인해서 결국 적자재정이 되어 버렸

다. 올해 예산은 팽창예산은 아니지만 2년 연속

적자재정이고이적자폭은앞으로더 커질우려가

있는데, 이는이미추경편성요구가나오고있고,

회수불능 공적자금의 상환 2조원도 연기하였으

며, 대 러시아차관보증채무이행도공적자금상환

기금의부담으로전환된것을감안하면실제적자

폭은더 클 수 있기때문이다. 예산편성은전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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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보았을때 성장잠재력증가를위한예산이라

고 보기 힘들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비라든지 농

업, 국방비같은소모성지출쪽의증가가굉장히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반면투자성 지출은 상당

히 낮게증가하는경향이있다. 그리고일부항목

에 지나치게 편중된 예산이라는 비난도 있는데,

예산증가규모중대부분이국방비증가와사회복

지비 증가로 투입되었다. 또한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상황에서갑작스런국방비증가와신행정수

도이전 문제, 선심성복지비 지출과 같은 불요불

급한정부지출에대한소요가발생한것도우려되

는 문제이다. 그리고빠르게 늘어나는 경직성 경

비도문제가있어보인다. 

향후재정정책 방향은 부족한 재정규모를가지

고 사회복지도향상시켜야하고성장잠재력도동

시에극대화시켜야하는어려움이있지만, 임기응

변적인 경기부양책보다는재정건전성을유지하면

서 성장잠재력을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

다. 복지향상등은우리소득수준에맞춰서증가해

야 하는 것이다. 교육비 지출은 급속하게 늘어난

반면 교육의질은 전혀 올라가지않고 있는데, 이

를 과감하게줄이고효율적으로쓰는방향으로나

아가야한다. 이를위해서는지방재정과교육재정

을통합하는방향으로나아가야한다. 그리고국공

립대학을통폐합하고가능하면민영화해서운영하

는것이 바람직하다고본다. 그리고성장잠재력극

대화를위한지출의증가도필요하다. R&D 투자,

물류경쟁력향상을위한SOC 투자에대한지출을

증대시켜야한다. 재정의경기부양적역할에대해

서논란이많고, 특히재경부와기획예산처간의갈

등이있다. 재정건전성문제에있어1년단위로균

형재정을맞추는것이무리가있다면, 2~3년간격

으로균형재정을달성하면신축적이면서도균형재

정목표도달성할수있으리라고본다. 

지방균형발전에 있어서는 지방균형발전특별법

이 제정되었는데, 이런지방균형발전을재정개혁

에포함시키는것에는무리가있다. 사실지방균형

발전에서는낭비가많이발생할수있는데, 선택과

집중으로효율적으로사용되어야할국가재정자원

이퍼주기식으로운용될가능성이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균형발전보다는지방특성화가

중요하다고본다. 지방간의경쟁을통해서발전을

꾀하고 결과적으로지방간 격차가 생기면 재정으

로지원해주는것이바람직하다고본다. 

재정지출의빠른증가우려돼

문형표 / 한국개발연구원재정복지팀장

재정지출 규모에 있어서는우리나라 재정이 점

점 어려워지고있다는것에의견이모아지고있지

만,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의재정이아직까

지는외국선진국에비해서는비교적 건전하다는

의식 또한팽배해 있는 것이사실이다. 역사적으

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재정이비교적건전했던

시기는재정긴축을상당히높은강도로추진했던

1 9 8 0년대 말부터 1 9 9 0년대 IMF 전까지의 약

1 0년 정도이다. 통합재정수지규모를 보면1 9 8 8

년에 GDP 대비 통합재정규모가 1 6 %대이던 것

이 1 0년 후에는 2 1 ~ 2 2 %로 5 %가 늘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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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 9 8년 이후2 0 0 3년까지 5년 동안또 5 %가 올

라 2 7％까지 올라갔다. 다시 말하면 평균적으로

1 9 9 0년대에는재정이2년에GDP 대비1 %씩 증

가했고, 1998년이후최근까지는1년에GDP 대

비 1 %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상당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

게 재정이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또한

불가피한것인지검토해보아야한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인데, 고

령화는 중장기적으로재정에큰 위험요인이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현 정부가 벌이고 있는동북

아 중심국가, 신행정수도, 참여복지등 큰 국책사

업들이 앞으로가시화되어무작정 재정지출이늘

어났을때 어떻게될 것인가를심각하게생각해야

한다. 재정지출이너무지나치게빠르게늘어나는

것이아닌지우려되는바이다. 중기재정계획이있

긴 하지만우리나라의적정재정지출규모를어느

정도로통제해나갈것인가를확실한목표를세우

고 관철해나가는노력이필요하다. 경기활성화를

위한재정운용에있어서항상논의되는것은재정

지출을늘릴것인가아니면재정수입을낮출것인

가 하는점인데, 만일재정지출규모를계속늘려

나가는 것이바람직하지않다면오히려 경기활성

화 측면을감안해서감세(tax cut)를심각하게고

려해보아야할 때가아닌가생각한다. 예를들어

법인세같은 경우도 2 0 0 5년부터 인하 계획이 있

긴 하지만 경기활성화를위해서필요하다면이것

을 좀더앞당길필요도있다고생각된다. 

재정배분구조에 있어서 복지예산과 경제개발

예산을 비교해 보면, 재정운용 측면에서 둘은 상

당히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복지예산은의무적

지출로, SOC 예산은재량적지출로분류된다. 우

선 복지지출은공적연금에대한지출증가와이에

대한적자보전, 건강보험에대한국고지원,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에대한지출등 자동적으로법

과 제도에의해늘어나는것이므로통제가불가능

한 성격의 예산인반면, SOC 예산은정책적으로

줄일수도늘릴수도 있는예산이다. 

두 번째 차이는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앞으로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정부가 통

제하지못한다고하면결국경제개발예산의희생

을 요구해야하는데이것이 바람직한가도생각해

봐야한다. 이러한면에서SOC 예산이나복지예

산의국제비교에있어서는주의를기울여야한다.

우리나라복지예산이상당히 낮은이유는 소득수

준이 아직은 낮고 고령화수준이 OECD 평균의

절반밖에안되고 관련제도의성숙단계도낮기때

문이다. 이런 것들이 고령화가 진행되고 제도가

성숙하면서선진국을빠른속도로따라잡을것이

고, 재정지출규모가엄청나게늘어날수 밖에없

을것으로보인다. 

경제개발예산이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것은 선진국의 SOC 투자는 역사가 1 0 0년 이상

된 것이고 우리나라는 3 0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

문으로 보아야 한다. 지금의 투자규모보다는

stock 규모가 어느 정도 확충되었느냐를 봐야하

는데, 이런측면에서 경제개발예산의투자규모를

당분간어떻게 유지해야하느냐를논의하는것이

중요하다. 경제개발예산이아직은 복지예산에의

해서희생될단계는아니라고생각한다. 우리나라

도로나 철도의 경우 stock 규모를 보면 일본의

1/4 수준에도이르지 못하고있다. 국가경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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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할때 과연경제개발을줄이고사회개발을늘

리는것이맞는방향인지생각해볼 필요가있다.

복지지출에대해서는많은나라들이복지지출증

가를억제하려고노력하고있지만, 거의실패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시각에

서재정에대해위기감을 가질필요가있다. 

국민의참여를제고할수 있는제도적장치

마련해야

이원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예산감시위원장

지난１년간은현 정부의실제예산조치가이루

어지기위한법제정 과정이었고올해부터본격적

인 재정지출이이루어진다고본다면, 이제공약에

대한우려가가시화되는시점이라고할수 있는데

재정측면에서 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조되어

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기재정계획은 어느 정도

경제가안정화되고또 재정의예측능력이제고된

상황에서는상당히의미가있겠지만, 우리의상황

에서어느정도구속력이있고실효성이있겠는가

에대해서는의문이든다. 

주제발표에서도중기재정계획을활성화하는전

제조건으로각 부처와의약속이이루어져야한다

고 하였는데, 국회와의 약속 또한 사업부서와의

약속못지않게중요한것이라는점도강조하고싶

다. 세입확대보다는세출억제의방향을기조로해

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세출억제를기조로하여여러가지정책이개발되

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와관련하여 작년에 추

진되었던 국가재정법을 제정하여 재정규율을 확

립하고 부처간 역할분담을 확립한다는 의미에서

다시한번추진해야한다고생각한다.  

예산당국에서는사업부서를고객으로생각하고

사업부서와의관계를어떻게 설정할것인가를고

민하는데, 기획예산처의또하나의중요한고객은

국민이다. 이런의미에서납세자소송법같은것에

대해서도기획예산처에서주도적으로나서주기를

기대한다. 실제행정자치부에서는지방자치와관

련해서 주민투표, 주민참여제도로서 주민소송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지방재

정에서는오히려공격적으로나가고있는데국가

중앙재정에서도 납세자소송법같은 것을 통해서

국민의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제도적 장치를 마

련해주기바란다. 

미시적 관리와 관련해서는제도적 틀을전면적

으로재정립하는노력을제고했으면한다. 국회법

이 바뀌어서조기결산제가구축되었는데, 조기결

산제의 의미는결국전반부에기획예산처에서추

진하는 성과관리를 결산과정에서 평가를 해보고

예산과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조기결산제를재경부국고국에만맡길

것이 아니라 조기결산과정에서 성과평가가 동시

에 이루어질수 있도록기획예산처에서도조기결

산제와관련해서성과가피드백될수있는평가체

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많이홍보

되고있는예비타당성분석에대해서는, 사전적으

로 하고있는예비타당성분석이과연사후적으로

맞는지검토해보는과정도필요하다고생각한다.

이런측면에서예산의라이프 사이클이라는측면

에서접근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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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유지와 재정 여력의 확보가

중요과제

장병완 / 기획예산처예산실장

우리 재정이 당면하고 있는문제는 주제발표에

도 나와있지만앞으로사회가변화하면서재정에

굉장한 압박을 줄 요인들이 많다는 것이다. 과거

에는국방비를줄여가면서여기서 생기는여유재

원으로 경제개발이나 복지확대에 재원을 배분해

왔지만, 최근에는여러가지여건변화로인해이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통일에 대비하여

재정측면에서의여력을확충해나가야하고, 이미

현실로닥친저출산과고령화로인한재정지출수

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고려해

보면재정건전성을유지하고재정의 여력을확보

하는것이중요한과제라고할 수있다. 

하지만단기적으로볼때는각종정책수단들이한

계에 봉착해 있는 상황에서 정부차원에서재정은

가장유효한수단이고, 또한국민들도경기진작측

면에서재정이적절한대응을해주길기대하고있

는 상황이다. 건전재정기조를유지하면서 경기에

적절히대응한다는목표를어떻게달성하느냐가재

정을운용하는데있어서가장큰어려움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세워 건

전재정을 유지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신축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잡고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중장기재정운용계획을 공

개하고 국회에도제출하여합의를 얻은상황에서

단년도 재정운용도이루어져야한다는 방향을 잡

고 있다. 

중장기적인 재정운용계획이 신뢰를 받으려면

제일먼저세입추정이대외적으로신뢰를받을수

있게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조세연구원같

이 전문적인식견을가진연구기관에서더욱객관

적이고정치한 세입추계모델을개발해 주기를바

란다. 

세출측면에서 분야별로 재원을 배분하는 문제

에 있어서는지금까지와같이소모적인절차보다

는 사전적이고국민의공감대를형성해나가는절

차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재정당국이

스스로의힘을약화시키더라도각 부처가 책임을

가지고 소관 업무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가릴 수

있는체제로 나아가야자원배분에대한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분야별로보면

경제분야의 지출비중이 높고 사회복지분야의 지

출비중이낮은것이사실인데, 앞으로는인구사회

학적구조로 인해불가피하게사회복지지출이늘

어날수 밖에없는상황이다. 우리의SOC 스톡이

적정수준에 달했느냐는 학계에서 정밀하게 검증

해 줄 필요가있는데, SOC 지출에있어서속도조

절문제가있기때문이다. 

마지막으로재정포럼이전문가들만의토론에서

끝나지않고이런토론의결과가국민들에게공유

될수 있기를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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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예산편성을위한정책과제

박기백·박노욱 / 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

□우리나라의 경우 상향식 예산편성방식이 주

를 이루고있으며, 이러한편성방식은다양한

문제점을보유

○지출부서의과다한예산요구및 예산의총

량적통제곤란

○부서의합리적인예산배분을저해

○국가적 우선순위를 고려한 예산 배분기능

이취약

○과다한 업무부담과 사후 평가기능의 상대

적약화

□상향식편성의문제점을고려할때 하향식예

산편성으로전환이필요

○지출통제및 합리적예산편성을위해다수

의 OECD 국가가하향식예산편성방식을

도입

- 지출총액, 부서및 분야에대한한도설정

을하는국가가많음

○우리나라도 예산요구의 축소, 업무부담의

경감, 부서의효율적예산배분을위하여하

향식으로예산을편성하는것이바람직

□하향식 예산편성의실효성제고를 위해중기

재정계획및 평가기능강화등 제도적보완이

병행되어야함

○중기재정계획에 부서의 참여를 확대하고

부서별, 기능별예산을확정하는것이바람

직

○기획예산처의기능을예산심의및 편성중

심에서 편성, 집행, 평가의균형으로 전환

하여야함

- 성과관리제도를강화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평가제도가확립되어야함

○예산당국이 재정모형을 구축하고, 예산추

계를위한거시변수를제시하는것이필요

- 총액한도설정을위한기준을마련하고,

부서 한도에 대한합의 방식을 확정하는

것도필요

○예산항목의축소, 예산의전용·이월등에

대한제한을완화하기위한규정개정필요

□우리나라 예산제도는투입위주여서성과및

책임성이취약

○정부지출은 투입보다 성과가 중요한 반면

실제 예산편성은투입위주여서성과가낮

거나없는지출이지속될가능성

○국민, 국회및예산당국이재정지출의성과

에 대한 정보가 없으며, 투입 위주이므로

지출부처의결과에대한책임성이낮음

□합리적재원배분, 지출의책임성강화, 성과정

보의 제공을 위해성과중심의예산제도도입

이필요

○성과지표에 근거한 의사결정을통하여 지

출의증대를억제하고, 정치적영향을배제

제2주제 발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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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합리적 재원배분을 강화하고, 사업의

효율증대를도모

○성과중심관리(운영)가선진국정부개혁의

핵심

□이러한문제점을인식하고우리나라도국·실

단위의시범사업실시및 부처단위의성과관

리제도도입

○2 0 0 0년부터 2 8개 중앙부처와소속기관을

대상으로시범사업을실시함

○기획예산처는전체적인틀을 담당하고, 지

출부서는 성과계획서및 성과보고서작성

하고, 성과관리자문단이자문을하는구조

○2 0 0 3년부터시작한성과관리제도는2 0 0 8

년에완료될예정

□관련 제도의조정이필요하고, 결과는참고자

료로활용하는것이적절

○성과지표는사업을중심으로하고, 평가결

과는 모범사례의추출과 불량사례의개선

에사용하고, 성과결과는예산편성시참고

자료로활용하는것이적당

○근거법률을마련하고, 중복업무를축소하

기위한성과관련각종제도와의조율이요

구됨

□성과관리제도는반드시필요하지만점진적으

로도입하는것이바람직

○정부지출의성과에대한정보는반드시제

공되어야 하지만 성과목표에 너무 집착하

거나, 예산의증감에직접적으로연계하면

부작용발생

○성과관리제도의 도입 일정은 현재의 계획

을기준으로하되진행상황을보아가며조

정하는것이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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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리포트

제도정착을위해서는점진적시행이필요

박완규 /중앙대학교교수

첫 번째주제인하향식예산편성방식은선진국

의 추세나예산제도의선진화라는관점에서볼 때

우리가불가피하게적용을해야될사항이지만제

도 도입이나시행에앞서서외국사례의철저한분

석이필요하다.

발표자의연구에도 외국사례에대한분석이 있

었지만 성공사례뿐만아니라 적용했을때 발생하

는 실패사례에 대한 분석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

다. 또한 외국사례의분석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성공적으로 시행되는 외국제도라 하더라도 우리

나라가시행할때는수정이나보완이불가피한현

실을인식해야한다는점을유의하면서이제도의

성공적인정착을위한몇 가지전제조건이있다.

첫째, 정부각 부처의관련공무원들이이 제도

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나

아가서는 실무적으로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있어야한다.

둘째, 제도의 원활한 수행과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는법적·제도적장치가마련되어야한다.

셋째, 각 부처간 또는 부처내의 조직간 정확하

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공유되고 활용되어야

한다. 

이 제도는 기획예산처관리들만 필요성을인식

하고타 부처에지시하는형태로운영되어서는성

공할수 없을것이다. 따라서각 부처의담당공무

원들은이 제도가제대로정착되어시행되는국가

의 해당부처에일정기간동안파견되어서실제하

향식예산편성방식하에서각 부처의예산편성방

식에 대한 일련의과정을습득할필요가있다. 또

한우리나라에적용할때는어떤방식으로해야될

것인지에대한스스로의터득이필요할것이다.

발표문에서는 이론모형을 통해서 시사점을 제

시하고있는데, 이론모형에서는부서의추가적혜

택과사회적혜택으로부터의편차를 줄이는것이

바람직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크게 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을것이다. 이러한부서의 추가적 혜택

과 사회적 혜택으로부터의편차를 크게할 수 있

는 요인과실제사례를발굴하여제시하면이론과

현실을잘연계시킬수있을 것이다.

두 번째 주제인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관련해서

제도자체가바람직하다는것은인정하지만시행하

는 데는많은 어려운점이있다. 외국사례중에서

특히, 성공사례와실패사례가제도시행에있어서

스승의역할을하기 때문에제도전반에걸쳐, 그

리고각부처별로수집되고분석될필요가있다.

성과평가와관련하여그중요성을강조하기위해

다음과같은 여러가지문제점을들 수 있으며이

들은성공적인제도의정착을위해해결되어야하

거나완화되는방향으로추진되어야할것이다.

첫째, 성과관리나평가를매년하게되면각 부

처는 중장기적인 사업보다는 단기적으로 성과가

가시적으로나타날수 있는사업에치중할가능성

토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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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다. 또한대부분이정량적인평가위주로될

경우사업의정성적인부분에대한평가는도외시

될 가능성이높을것이다.

둘째, 특정사업에 대해서 여러 개의 지표가 존

재하는경우에그들개별지표를고려하여해당사

업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거나 더 나아가

특정부처에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절차 즉,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 부여 등 개별지표의

aggregation 문제가쉽지않을것이다.

셋째, 개별부처에성과관리나성과평가를하게

되면 각 부처간에 존재할 수 있는 파급효과

(spillover effect)나시너지효과(synergy effect)

와 같은것들이고려되지않을가능성이크다. 

넷째, 성과관련정보가정확하지않을가능성이

높다. 따라서조작이나 기타오류가 발생할 가능

성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사업의질과성과에대

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감사( a u d i t )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표상으로 나타난 성과가 해당 부서

공무원의노력의결과인지아니면 외부적요인에

기인하는지또는이들둘의결합인지, 결합이라면

각각의기여도는어떻게되는지에대한정보를제

공해주지못한다. 

따라서 앞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

하고완화하느냐가이 제도의성공적시행의관건

이라생각된다.

발표문에서평가결과로 낮은점수를 획득한 기

관에모범사례를전파한다는생각에 전적으로동

의하지만더나아가서필요한조치를권고하는적

극적 기능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 도입과 관련하여 인센티브는 바람직하다

고 보지만페널티는신중을기할필요가있다. 성

과가우수한부처에인센티브를부여하고이를공

개하면인센티브를받지못한부처의경우당연히

이 사실이 일종의 페널티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인센티브가 재정적이든 인사고과이든 그 내용이

내실있고, 영향력을발휘할수 있는규모나정도

가되어야실효성을확보할수있을 것이다. 

재정당국과 각 부처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재정효율성제고

반장식 /기획예산처예산총괄심의관

금년에 정부에서 재정운영 현황과제로 추진하

고 있는것은국가재정운영계획을수립해서중장

기적인시각에서재정을 운영하고합리적인예산

편성을위해서 분야별재원을 사전배분하는하향

식 예산편성제도와성과관리를강화하는세 가지

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

발표자의좋은의견을적극적으로반영해서성공

적으로제도화하도록하겠다.

정부에서는 하향식 예산편성을 분야별 재정재

원의사전배분이라는표현을 쓰는데이것은 재원

을 전략적으로배분한다는측면과부처의 자율성

을 강화해서재정당국과각 부처간의역할분담을

참여정부의재정운영성과와향후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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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국가재정재원을효율적으로쓰는것으로내

년예산편성부터추진하고있다.

재정당국에서 경제사회 여건과 국가발전전략에

입각해서국가재정운영계획을제시하면연도별재

정규모, 분야별·부처별·부문별지출한도가제시

된다. 이것을토대로 4월에 1차 국무회의토론을

거쳐지출한도를결정한다. 각부처에서는5월말

까지 지출한도내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편성

기간 동안에 재정당국에서는각 부처의 예산요구

안을점검·보완해서정부안을마련하게된다.

금년에는 4월 말에 지출한도를 제시하려고 하

는데제시하고나면부처에서는단위사업별편성

기준·사업유형별·비목별로중요한공통적기준

을적용해서예산을요구하고, 재정당국에서는예

산편성지침과의일치성, 국가의주요정책 방향과

의 부합성, 부처간의업무및 사업의중복성등을

점검해서최종예산편성을한다.

그 동안논의가되었던분야별재정재원의사전

배분이좋은제도라는것은인식하고있지만이것

을성공적으로정착시키는데는다음과같은과제

가있다.

첫째, 지출한도를 합의하고 각 부처가 지키는

것이가장 중요하다. 정부의예산당국과각 부처

뿐만아니라각 이익집단특히, 언론과학계의지

원과의견이필요하다.

둘째, 우선 각 분야의 전망능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앞으로5년 단위로 국가재정운영계획을제

시할 것인데 예산편성 기간 전에 부처별 한도를

제시하면 적어도 성장률, 분야별 쟁점, 재정소요

등을미리파악하여한도설정에반영해야성공적

으로한도가지켜지며부처간의합의가잘이루어

질 것이다.

성과관리제도는OECD 30개국중에서2 7개국

이 시행하고 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투입통제

와 지출통제위주로재정을운영하였고목표대로

성과가 달성되었는지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시스

템이없었다.

지난 1 9 9 9년에 부처의 특정실·국·책임운영

기관을 위주로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시범사업을

한 적이 있지만 성공적으로되지 못했다. 따라서

예산사업과 성과관리의 실익이 있는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성과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재정운영에

환류가 되도록 시스템을 설계해서 단계적으로

2 0 0 8년까지 정착시키는 목표가 있다. 금년에는

2 2개 부처에대해서내년예산요구시성과계획서

를 제출하도록해서내년예산편성과정에처음으

로 활용하고자한다.

정부는 성과관리제도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서 국가재정법을추진하고있고여기에성과관리

제도의근거조항을포함하려고하며구체적인사

항은제도정착후에명시하려고한다.

마지막으로관련 기관간에서로 연계하고적절

한 역할분담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하겠다.

정책토론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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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의토의와 조율필요

권영준 /경실련상임집행위원장, 경희대교수

예산편성과재정집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

칙 중의 하나인 통제와 관리를 논의하였는데, 견

제와 균형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통제라는측면

에서견제와균형이함축적의미가있다.

학회나 시민단체에서 국회예산정책처를 만들

때는현재국회공무원들의조직이아닌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회예산처( C B O )나 의회조사처

( C R S )와 같은기능을기대하였으나결국은현실

의 헤게모니를잡고있는사람들에게학자들이이

길 수 없다는것이다시한번 증명된것과마찬가

지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실질적으로앞으로 할

수 있는일들은무엇인지에대해서논의되어야한

다. 이번토의과정에서는국회예산정책처의역할

에 관한부분이빠져있어서매우아쉽다. 실질적

으로정부에서예산을 편성한다고하더라도국회

내부에서토론과정을거쳐야하기때문에국회내

부의 정책자문기구인 예산정책처의 역할과 기능

에 대한토의와조율이필요하다.

하향식 예산편성이나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

한 큰 방향은맞다고생각되지만근본적으로현실

적인 제약과 정부구조 틀 안에서 검토하여야 한

다. IMF 외환위기이후어떠한 정부구조가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구조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점에대해서는여러평가가엇갈리는것

같다. 참여정부의재정운영성과와향후추진방향

이라는큰 주제하에서중장기적인비전을 제시한

다면 정부조직과 관련되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아야한다.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예산과 성과를 연계시키

는 것은부정적인면이더 많다고했지만너무단

정적인것 같다. 인센티브제도즉, 정량적인것을

완전히제외해도되는것인지의문이생긴다.

또한성과를발표하는데에있어서공개보다비

공개가더 좋을수가있다는논의가있었는데, 본

질적인것과비본질적인것을구별해서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투명하고공개하며 우리가

알리는것들은본질적인문제이기때문에좋은방

향이라고생각할수 있다. 하지만그때 생기는제

도가가져오는부작용들과같은비본질적인것들

을 최소한막을수 있는대안을제시하는것이바

람직하다. 따라서비본질적인문제점들로인해본

질적인순기능인공개의 투명성을무시하는방안

은동의할수 없다. 

성과의 측정방법에 대해서 정성적인평가와 정

량적인 평가를 논의했는데, 측정방법은재정학자

들이나금융학자들이사용하고있는다양한 지표

들을참고로해서개발할수도있다. 하지만정량

적인 것들이 가지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어느

부처가어떤사업을통해서정책적으로추진해나

갔는가에대한것은여론조사나전문가들의평가

를 받을수 있다. 그렇기때문에정성적인지표를

만들어서성과지표를개발하는것이, 개발하지않

고 임의로 판단하며 기획예산처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객관적이다. 그러므로

참여정부의재정운영성과와향후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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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주의예산을진행해나가는데 있어서 객관적

인지표를만드는것이 바람직하다.

예산편성 방식에 대한 각 부처 담당자들의

인식전환필요

배국환 /행정자치부지방재정국장

기본적으로 발표자의 발표내용에 전적으로 동

감을하고현재기획예산처에서하향식예산제도

와 성과관리제도가이미시작되었기때문에 구체

적인내용이연구되고제시될필요가있다.

하향식 예산편성 방식은 권한을 나누는 것인데

도입목적이다른나라와차이가있으며이것을도

입한나라는 대부분 내각제 국가이다. 이들국가

들은자연스럽게하향식 예산편성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 시스템

하에서는 다소걱정되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행정부가하향식예산편성방식에의해서 재원을

배분했지만 국회에서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 그

러므로하향식예산편성방식이잘수용되기위해

서는사전에국회와분야별로재원배분에관해서

사전합의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있다.

또한 하향식 예산편성 방식에 대해 각 부처의

담당자들의인식을전환해야할 필요가있다.

하향식예산편성방식이되려면정보가서로공

유되어야 한다. 각 부처에서 재원이 얼마인지 모

르는상태에서분야별배분규모에대해논의한다

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본다. 국가재원의배

분이어느부문으로편성되는지모르는상태에서

는 협상이되지않는다.

하향식 예산편성 방식은 기획예산처가모든재

원을일정한비율로주는것은아니며기획예산처

가 그 비율을 산정해 내는과정에서 부처와 많은

협상을해야한다. 또한상당한부분을부처에자

율성을두고창의성을살린다는측면에서의미가

있다.

하향식 예산편성 방식이 성공하기 위한전제조

건은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세입전망과 실적치와의 차이가

너무크다. 이러한차이를좁혀나갈방법을강구

해야 한다. 또한하향식 예산편성 방식과 관련되

어 연구가되고검토되어야할 문제는세입재원이

확정되는시기를고려해야한다는것이다.

하향식예산편성방식에서부처에할당할때 신

규사업들에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신

규사업이재원할당액에포함되었는지와예비타당

성이 조사되었으면 부처가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등의판단이되어야한다.

성과관리제도는 우리나라가 1 9 9 9년부터 미국

식 방식으로도입하려다성공하지못했지만다시

시도하고 있다. 이 제도에 대해서 학자들이나운

영하는 사람들이 큰 기대를 가지는 것은 금물이

다. 성과관리제도를도입한다고예산사업의관리

나 재정지출의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진다고

정책토론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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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는어렵다.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정보화는 초보적인 단계

에 있는부분이많다. 그중 하나가예산시스템이

사업별 예산체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인데

이를 빨리 바꾸어야 한다. 예산제도의 인프라를

바꾸어서적어도예산이 수작업으로관리되는방

식에서탈피해야한다. 또한단위사업별로성과관

리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성과관리제

도에 추가해서 반드시 주요 분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달리 하향식 예산방식

을 적용하기에는여건이다르다. 지방정부는대부

분의재원을교부금을받아운영하고있기때문에

하향식 예산방식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지자체

별로해야하는데당장의효과는없을것이다. 또

한 하향식 예산방식이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이나

재정관행을바꾸는역할을할 것인가에대한의문

이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도 재정평가를 통해서

주민과 의회가관심을 갖도록시스템을바꾸고자

한다.

마지막으로우리나라의각료가자주바뀌어서바

뀔 때마다성과목표와지향하는목표가달라져예

산이달라질수밖에없는점들을보완해야한다.

평가목적에맞는성과지표 개발해야

전주성 /이화여자대학교교수

새로운제도를도입하려고할 때 기존제도는문

제점을 많이보게 되고새로운 제도는 장점만 생

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예산은정

책이기때문에 실제정책의 결정방식에부합되는

방향으로예산제도가정비되는것이합리적이다.

다른 나라의 이론이나 제도를 참고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현실에응용할 때에는주의가 필요하

다. 우리나라의경우과거권위주의정권하에서는

국회, 대통령, 부처를 정책적으로 구분하기가 어

려웠다. 하지만지금은 이들간의 입장 대립이 클

수 있으므로실제정책결정의주도권을누가잡는

지, 정책의우선순위는어떻게결정하는지에대한

이해가필요하다. 예컨대, 선진국의경우와는달리

우리나라의경우기금이많이발달되어있는데이

는 중앙부처의독자적정책결정의폭이큼을의미

한다. 미국의경우를많이보지만같은대통령제라

하더라도행정부와 의회와의 관계가 나라마다차

이가큰 점도참조할필요가있다. 또하나언급하

고싶은것은때로는예산제도문제점의원인이상

향식, 하향식등 눈에 보이는절차가아니라보다

근본적인인프라에있을수 있다. 이런경우 어떤

시스템을사용하건큰차이가없을수있다.

성과주의 분야에 대해서는 가장핵심적인 것이

평가인데, 평가를위해서는우선특정예산사업의

비용과 편익이 제대로 측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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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의 경우 진정한 편익(shadow price)을

측정하는일이쉽지않을것이다. 또한, 비용의경

우도단순한예산액수가아니라이를조달하기위

한 재원 등과 관련된 효율비용도 검토하는 것이

적어도이론적으로는타당하다. 그러나발제자의

말처럼현실적으로는이런모든사항을점검하기

어렵기때문에성과지표를구성할때 일률적인기

준보다는평가의목적에 부합되는신축성이필요

하다.

무엇보다성과지표를만들때 그 목적이무엇인

지를인식할 필요가 있다. 평가가 보상이나 벌칙

등의 목적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실제 정책이나

제도, 문화 등을 변화시킬 가이드라인이될 수도

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 지표를 만들 때는 정

량화된지표들이유용한 가이드라인의구실을할

수 있다. 그러나 평가가 진행되고 제도가 개선되

면서이런정량지표들은형식적인평가기준의구

실밖에 못해 피평가자의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

따라서, 어느정도제도가성숙한뒤에는보다질

적인평가를위한정성지표들이개발될필요가있

다. 즉, 제도보다는정책을평가하는방향으로전

환한다는것이다.

끝으로 몇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좋

은 제도라 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해 나갈 문화가

정착되어있지않으면효과가미미할수 있다. 이

런 점은 앞서언급한 기본인프라에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책임성, 투명성, 일관성등이 결

여된상황에서단순히제도만바뀐다고결과가달

라지기를기대하기힘들다. 재정계획에들어가는

파라메터들의추정이신뢰성이있어야함은물론

이다. 또한, 재정제도는한 번 정착하면돌이키기

가 어려우므로새로운시스템의경우소수의시범

사업을보다철저히해보는것이정책비용을줄이

고 보다나은시스템으로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즉, 너무서둘러전 부처가일률적·동시

적으로 시행하는 것보다 한 두 분야라도 제대로

해본 뒤 장단점을 평가하여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하는것이나을수 있다.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 해당 부처가 책임

을 지도록

강응선 /매일경제신문논설실장

하향식 예산편성이전체예산규모를정하고 분

야별로배분한후 개별사업의예산을정한다는의

미에서예산편성권한의대폭위임, 하부위임, 일

부 위임이라고표현하는게 더 좋다고본다. 자칫

중앙에서이제껏모든결정을한 것처럼보인다. 

하향식 예산편성으로 전환했을 때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지는지와 인력이 절감되는지의 문

제를 정책전환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또한 정치

경제논리, 정치적압력을 제거할 수 있는지도 정

책목표의기준치가있어야한다.

하향식 예산편성의논의에 있어 외국의 사례를

무조건적으로도입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  우리

정책토론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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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여전히 비슷해 동일한 목표를 지향할 수 있는

나라의성공사례를도입해야한다.

예산제도가 바뀌면 보완하기 위해서 백업장치

로 성과관리제도를도입하지만지나친세분화, 비

계량화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2 0 0 8년까지 모든

기관에 도입하는 것은 너무 서두르는 경향이 있

다. 그러므로 한 부처에서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시행착오를거쳐점진적으로시행해야한다.

하향식 예산편성 방식에 있어기타 논의사항은

다음과같다.

첫째, 지출총액결정기준은예컨대, 사회복지에

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처럼제도를 한 번 시행

하면재정이 계속물리는 사업은 기획예산처에서

시행해야한다.

둘째, 부처별 한도 합의는 외국의 경우처럼 양

자합의보다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되어야한다.

셋째, 예산당국의 재정모델은 거시경제모델을

민간연구소와 더불어 연구를 해야 그 결과에 설

득력이있게된다.

넷째, 예산당국과부처간의 역학관계에 있어서

기획예산처가총액이나분야별 한도설정에서주

도권을 가져야 한다. 또한 부처의 자율권한에대

해서는권한이 주어지는것만큼성과평가결과에

대해해당부처가책임을 지도록‘비례의원칙’을

지켜야한다.

다섯째, 국회와의관계에있어예산정책처등과

사전에협의가 이루어져야예산집행효율성이높

아지게된다.

한국재정공공학회춘계정기학술대회

일 시 : 2004년3월 2 6일(금) 오후1시3 0분

장 소 : 한국조세연구원1 0층 대강당

한국개발연구원국제회의

- 재정운영시스템의개선: 중기재정관리체계, 성과관리, 재정투명성

일 시 : 2004년3월 1 5일(월)- 3월1 9일(금) 오전9시-오후 5시

장 소 : 한국개발연구원(KDI) 신관대회의실

주 관 : 세계은행, 한국개발연구원

후 원 : 기획예산처



8 2 2 0 0 4년3월호

조세 정책

[독일] 재무장관, 근본적세제개혁요구

□독일 중앙정부와 각 주정부의 재무장관들은 중앙재정

의 세수감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세제개혁을

요구

○무엇보다도필요한것은소득세의간소화작업

□2월 2 6일 베를린에모인재무장관들은“납세자와공공

재정에 미칠 영향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

고세무국장들의보고를토대로세제개혁에대해논의

○세무국장들은 개혁으로 인해 당분간 공공재정에 대

한부담이발생하겠으나, 신규세수발굴가능성을없

앤효과는차후에나타날것이라고밝힘

○재무장관들은 근본적인 개혁에 만장일치로 동의한

상태이며 헤센주에서는외국계 전문인들에 대한 세

금규정을특수화할것을제안하여이를통해런던출

신의은행 전문가를프랑크푸르트로끌어올 수 있다

고주장

□기민당은포괄적인개혁안을고수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재정장관인 게르하르트 슈

트라트하우스(기민당)는“법제적인이유로 2 0 0 5년

에 개혁이 단행될 수 없으며, 정치적인 이유로 2년

내지 3년 후에나 협의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사민당의이른세제개혁단행을비판

○슈트라트하우스는 개혁을 뒤늦게 단행한다고 해서,

세수감소에그리예민할필요가없다는입장

□CDU 모델상감소되는세수는표에서볼 수 있듯이처

음에는 대략 3 0 0억유로, 나중에는 2 5 0억유로의 결과

로, CSU가내놓은모델보다훨씬많음

○C S U는 처음에는 1 6 0억유로, 나중에는 1 3 0억유로

를산정

최신조세·재정해외동향

※이원고는한국조세연구원에서발행하는「최신조세·재정해외동향」자료입니다. 

원문은한국조세연구원홈페이지( w w w . k i p f . r e . k r )에게재되어있습니다. <편집자주>

기민당 기사당 자민당 키르히호프 실무협의회

2005 31.5 16.0 20.3 42.9 9.5 

2006 30.2 15.8 22.8 31.6 6.8 

2007 28.2 13.0 23.9 21.2 4.8 

<세금 개혁안에 따른세수감소>

(단위: 1 0억유로) 

해│외│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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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트라트하우스는 세법 개정효과를 오래 지속하는

것이결정적이라고언급하며그렇게되면오히려세

제개혁 비용으로 1 0 0억, 150억 또는 2 0 0억유로가

들며, 이는전체세수의 약 5% 수준으로이러한 비

용은마련할수도있지만이미주어져있기도하다면

서, 진정한개혁을 통해서만 세수가 다시넘쳐날 토

대를마련할수있다고주장

○슈트라트하우스는 이자와 법인이익에 대한 특별세

징수에대한제안을비판

□현재 독일재무장관은이 제안을검토중으로, 여태까지

자본수입에대한 저율의지원세제적용을계획하고 있

으며, 담당 관리는 5가지 기준에 따른 세율 적용 모델

에동의하고있음

○이에 대해슈트라트하우스는“원칙적으로모든수입

종류를동등하게다루어야한다”고 반박하며헤센주

가내놓은고소득자에대한특별세율적용제안에반

대하여, “고소득자들이 세금감면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비판하고이런구별은 형평

의 원칙에 어긋날 뿐더러, 새로운세금을 도입할 가

능성을만들어낼뿐이라고덧붙임

□재무장관들은이번 모임에서, 개별개혁안의세법간소

화와 사회적 형평성 충족 문제에 대해 검토하여 그 결

과개별 개혁안에대해세금이현저하게간소화될것이

라는 평가를 내림. 그러나 파울 키르히호프 모델에 도

입된 새로운 용어나, 실무자들의 이원 체계 그리고

C D U와 FDP, 키르히호프의협상 결과를 통해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과제는 모두갈등 가능성을 내포하

고있음

□분배의형평성에대해세무국장들은“현재세율과비교

하여세율이 높아질경우, 가장큰 피해를입는이들은

누진세율이 낮고, 공제금이 많으며, 시외통근 지원금,

야간, 휴일수당등 세금적용 대상이 아닌 수입이 있는

저소득층 납세의무자들이고 반면에 공제금이 적고 누

진세율이 높게 적용되는 고소득층에는 플러스 요인으

로작용한다”고주장

○반면에 경제계인사들은구체화된행동에 나설것을

촉구한 가운데 독일 상공회의소 루드비히 게오르크

브라운 회장은“현재 세무체계를 단순화하지 않으

면, 장차세수가적어진다”라고말하면서, 투자적대

적인현재상태를고수하려는태도에대한경고와함

께적극적인세제개혁을촉구함. 독일수공업중앙협

회의한스-에버하르트슐라이어사무총장역시모든

종류의수입에동등하게부담을주는근본적인단순

화가필요하다고역설

[일본]  “스톡옵션은급여소득”판결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을행사해얻은소득은급여

소득이라는판결이일본에서나옴

□도쿄고등법원은1 9일 외국계기업일본현지법인의전

직대표가제기한과세처분 취소청구소송에대해이같

이결정, 원고의주장을인정했던 1심판결을파기하고

국가승소판결함

○일본에서는 현재 1 0 0여건의 스톡옵션 관련 재판이

진행중이며 이 가운데 4건에 대해 1심 판결이 내려

졌으나고등법원의판결이나오기는이번이처음

○이 재판은 미국 반도체 메이커인 어플라이드머티리

얼스 일본법인 사장으로 일했던 야하다-게이스케씨

가 모회사에서받은스톡옵션을행사해얻은이익에

대해세무당국이세율이2배나 높은‘급여소득’으로

간주해세금을매긴데불복해제기되었음

○야하다씨는지난9 6년부터9 8년까지미국모회사로

부터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올린 이익금 3억

6 , 0 0 0만엔을 일시소득으로 간주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였으나 급여소득으로 과세하라는 국세당국의

판단에따라지난 2 0 0 0년불성실신고가산세를포함

해약 9 , 0 0 0만엔을추징당함

□재판부는판결문에서“스톡옵션으로얻은이익은 종업

원이 열심히 일한 데 대한 대가이기때문에 급여소득”

이라고밝힘

○재판부는“노동의질, 양과이익액의상관관계가희

박하더라도 급여에 해당한다”고 밝히고“노사관계

유무를 문제 삼는 것은 고용 형태가 다양화된 현실

에맞지않는다”고지적

[중국] 10년래최대 세제개혁: 방향과의미

□기업소득세, 증치세, 개인소득세손질이핵심

○중국은 지난 1 9 9 4년 이래 최대 규모의 세제개혁을

준비하고 있으며 기업소득세 단일화와 소비형 증치

세(增値稅; 부가가치세) 도입, 개인소득세과세기준

점상향조정등이그핵심내용이될것으로전망

□기업소득세빠르면내년부터단일화

○수년 전부터논의되어온내·외자 기업소득세단일

화는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

○사회과학원소식통에따르면, 기업소득세단일화준비

작업의첫단계는현행내국기업대상‘기업소득세잠

정조례(企業所得稅暫行條例)’와‘외국인투자기업과외

국기업 소득세법(外商投資企業和外國企業所得稅法)’

을통합해기본세율을2 5 %로하는방안이유력

○이를 기초로기업이어떤형태와종류의세제혜택을

받더라도15% 이상의세율은유지한다는방침인것

으로알려지고있음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2 0 0 4년 공포 -

2 0 0 5년시행’가능성과함께‘2 0 0 5년전국인민대표대

회(의회) 통과- 2006년시행’방안도논의되고있음

○외국인투자기업에이윤발생후2년간소득세를면제

하고 이후 3년간 반감해 주는 이른바‘兩免三半減’

혜택은 일시 취소할 경우, 기업의 조세부담이 크게

늘어날것으로우려, 하이테크업종에대해서는당분

간존속시킬것으로관측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종래에는 사실상 모든 외

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었지만

앞으로는 업종별로 투자 장려업종에 대해서는 계속

세금을깎아주지만그렇지않은업종은대상에서제

외할공산이커짐

□소비형부가가치세도입

○중국에서 증치세라 부르는 부가가치세제는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조세로서과세기준을정할때 자본재투입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크게 생산형

(product type)과 소비형(consumption type)으로

나뉨. 생산형은 총수입 금액에서 원자재 등의 중간

재 투입액만을 공제하는 반면, 소비형은 중간재 투

입액과자본재 투입액전액을공제하기때문에부가

가치의범위가좁은것이특징

○현재 세계대부분국가가 소비형부가가치세제를도

입하고있지만지난1 9 9 4년 1월1일부터시행해온

중국의 현행 부가세제(中華人民共和國增値稅 暫行

條例)는생산형에기초하고있음

○이를 경제 낙후지역인동북지방의 8개 업종을 우선

대상으로해 소비형으로바꾸고이후전국으로 확대

한다는것이개혁의골자.

○소비형 부가가치세제가 도입되는 지역에서는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중복과세 논란이 줄어들고 고정자

산투자증가효과도기대

○앞으로 소비형부가세제가전국적으로도입되면, 약

8 4 2 0 0 4년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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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위앤상당의부가세감소가 이어질것이라 조

세전문가들은 추산하며 이는 지난 해 전체 부가세

수입의1 / 7에해당하는적지않은금액임

○이와 관련, 중국정부는소비형부가세제도입에따

른 세원감소를 벌충하기 위해 3차 산업에 부과하

는 3∼5 %의 영업세를 부가세로 흡수할 것이라고

K P M G (畢馬威會計事務所)는 전망하며 건축, 부

동산, 금융, 보험, 운수업등이그대상이라지적

□ 개인소득세과세기준점8 0 0위앤에서1 , 5 0 0위앤으로

○9등급의 누진세율을적용하는자국민에대한개인

소득세제를 5등급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중

이며, 교육비등에대한소득공제범위를확대하여

조세부담을줄여나갈전망

○현행개인소득세법은매월수입액에서8 0 0위앤(약

1 2만원)을공제한 후의잔액을 과세소득액으로하

고 있으나 이를 1 , 5 0 0위앤( 2 2만 5천원)으로상향

조정할것으로예상됨

○그러나, 중국에투자한외국인투자기업에근무하는

외국인에대한개인소득세과세기준점( 4 , 0 0 0위앤)

은 자국민의 8 0 0위앤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을 감

안, 이번세제개혁대상에선제외된것으로알려짐

○최근 열린전국재정공작회의에서는앞으로의세제

개혁방향과관련, 세제간소화- 세율인하의원칙

을 지키되 엄격히 징수하고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하였고올해중국비즈니스에있어서는시장개

방못지않게세제개혁이중요한변수가될전망임

세계각국, ‘법인세인하’경쟁격화

□법인세 인하경쟁이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다국적

기업들의세테크가더욱일반화되고있음

○다국적 기업들이순이익을더 많이내기위한손쉬

운 방법으로세율이낮은 국가에자원을집중 배치

하는기업전략을추진, 한국을포함한각국의외국

기업유치경쟁은더욱격화될것으로예상

○특히 최근 들어 전 세계에서벌어지고있는조세경

쟁은금융업뿐만아니라생산공장을기반으로둔제

조업체들에도적지않은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

나타나법인세인하경쟁은더욱가속화될전망임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법인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에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영국경제일간지파이낸셜타임즈( F T )에따르면세

계1백대기업중 지난해재무제표작성을마친6 8

개기업들이낼법인세세율은전년보다 2 . 3 %포인

트낮아짐

○모건스탠리는2 0 0 2년 법인소득의3 3 . 8 %를 세금으로

냈지만지난해에는2 8 . 2 %로낮출수있을것으로전망

○맥도널드는 4 0 . 3 %에서 3 5 . 7 %로, 제너럴모터스

(GM)는 27.5%에서 24.5%로, 시티그룹은

3 4 . 1 %에서3 1 . 1 %로낮추는데성공함

○토드 톰슨씨티그룹재무이사( C F O )는 지난해 1 0

월“해외에 더 많은 자본을 투자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찾고 있다”며“해외지점을통해 세금을 낮

출수있는방법이있다”고밝힘

□한국은내년1월부터법인세율을2 %포인트인하

○1억원 이상법인소득에부과되는세율은2 7 %에서

2 5 %로, 1억원미만소득에부과되는세율은1 5 %

에서1 3 %로각각인하

○정부는 당초 조세형평 훼손을 우려해 법인세 인하

시기를늦출방침이었으나한나라당의세율인하요

구와경쟁국들의잇따른세금인하로세율을내리기

로결정

○실제로 싱가포르는 2 0 0 5년부터 법인세율을 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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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2 0 %로 내리고, 중국은1 5 % (경제특구내 외

자기업)와 3 0 % (경제특구 외)의 두 가지 세율로

되어 있던 법인세율을 2 5 %의 단일세율로 바꾸는

방안을내놓음

○앞서 캐나다는 올 1월부터 2 3 %였던 법인세율을

2 1 %로 낮췄고 아일랜드는 지난해 1월부터1 6 %

였던세율을1 2 . 5 %로대폭인하

○재경부 관계자는“법인세율을낮추려는 각국의 노

력들이경쟁적으로진행되고있다”며“일본과중국

등의상황을특히주시하고있다”고 밝힘

재정정책

[미국] 그린스펀, 연금깎아재정적자 줄이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2월2 5일 올

해 5 , 2 1 0억달러에달할것으로예상되는사상최대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사회보장연금 삭감 등 시급

한대책이필요하다고주장

○이에 대해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지를 표한 반

면 민주당의대선유력후보인존 케리상원의원은

즉각 반대하고 나서 두 후보자간의복지논쟁이 불

붙고있음

□그린스펀 의장은 이날 하원 예산위에서 미국 경제가

강력한성장세를보이면서 재정적자는단기적으로줄

어들겠지만, 2008년이후 7 , 7 0 0만 명의베이비붐 세

대에게연방은퇴수당을지불하는비용을감당하는데

는충분치않을것이라고 전망하며은퇴연령을높이고

미래의사회보장연금지불액을조정하는등가능한한

빨리 사회보장제도와 노인의료보장제도에대한 의미

있는구조조정을실시할필요가있다고밝힘

○부시대통령의대규모감세정책을지지해온그린스

펀 의장은이날도다시 한번감세를영구화하는방

안을 옹호하면서, 재정적자를줄이기 위해서는 세

금인상보다는정부지출을줄이는방안이더바람직

하다고밝힘

○민주당은이날그린스펀의발언과관련, 부시대통

령이 재정적자를악화시키고사회보장제도를위험

에빠뜨리고있다고비난하였으며민주당대선후보

지명전의 선두주자인 케리 상원의원은“재정적자

를 줄이기 위해사회보장연금을줄이는 것은 잘못

된방법”이라고비판. 존에드워즈(Edwards) 상원

의원도“미국상위1 %의 고소득층에게새로운 세

금을부과하거나기업에대한보조금등다른 낭비

적인정부지출을줄인다면사회보장비용을줄이지

않으면서재정적자를줄일수있을것”이라고주장

해│외│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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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4년2월2 3일(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김광림 재경부차관)를개최하여양도소득세를실거래가액

으로과세하는투기지역지정에대해심의하였음

○투기지역지정심의결과

<토지투기지역>: 21개지역지정

- 서울(8):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구로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용산구

- 경기(8): 성남시수정구·중원구·분당구, 고양시덕양구,

평택시, 하남시, 남양주시, 화성시

- 충북(1): 청원군

- 충남(4): 아산시, 공주시, 계룡시, 연기군

⇒기지정된4개지역을포함하여2 5개지역으로확대

* 기지정지역: 대전서구·유성구, 경기김포시, 충남천안시

<주택투기지역>: 충북청원군지정

⇒기지정된5 3개지역을포함하여5 4개지역으로확대

* 주택투기지역(54): 서울(13), 부산(2), 대구(3), 인천( 3 ) ,

대전(4), 충북(2), 충남(3), 경남(2), 강원( 1 )

□ 소득세법시행령 §1 6 2의 3에 의하여 투기지역의 지정

은 이를공고한날(2004.2.26 목예정)부터효력발생

1. 토지투기지역지정

□ 최근지가동향

○지난해 전국지가상승률은3 . 4 3 %로써

- 연간소비자물가상승률3 . 6 %보다낮으며

- 2002년8 . 9 8 %에비하여전체적으로안정

○수도권과충청권의경우

- 신도시개발예정지, 행정수도이전후보지역등을 중심

으로하여땅값이오르고있어

- 이들지역중 지난해 4 / 4분기에땅값이많이 오른4 4

개지역이토지투기지역지정요건에해당

□ 지정요건

○2 0 0 3년4 / 4분기 지가변동률이1 . 8 9 %를초과하거나

○ 2 0 0 3년 4 / 4분기지가변동률이1 . 5 0 %를초과하고

직전 1년간 지가변동률이4 . 7 4 %를초과하는지역

제1 4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심의결과

※이자료는2 0 0 4년2월2 3일재정경제부세재실에서발표한「제1 4차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심의결과」의전문입니다. 

<편집자주>

정 책 흐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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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지역: 44개지역(서울24, 경기14, 충청5, 부산1 )

□ 심의결과: 21개지역지정

○서울(8):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구로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용산구

○경기(8): 고양시덕양구, 성남시수정구·중원구·분당구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남양주시

○행정수도이전관련충청권(5): 충북청원군, 충남공주시, 

아산시, 계룡시, 연기군

<지정이유>

① 2 0 0 3년 3/4, 4/4 지가변동률이 연속하여 지정요건에

해당된지역

②신행정수도예상지역

① 2 0 0 3년4 / 4분기 4 / 4분기전국지가상승률( 1 . 4 5 % )의 1 . 3배초과 1 . 8 9 %보다높거나

② 2 0 0 3년 4 / 4분기 4 / 4분기소비자물가상승률( 0 . 3 6 % )의1 . 3배초과(1.5% 미만인경우는1 . 5 %로) 1 . 5 0 %보다높고

③ 직전1년간 직전3년간연평균전국지가상승률(4.74%) 초과 4 . 7 4 %보다높은지역

지가상승률 요 건 기 준 율

[표] 지정기준율산출근거〔①또는 (②+ ③)〕

전 국 1 . 4 5 2 . 5 3 3 . 4 3

서울 강남구 2 . 4 3 5 . 8 2 6 . 8 1

서초구 2 . 2 0 6 . 2 1 6 . 8 5

송파구 2 . 1 9 5 . 9 3 6 . 9 8

강동구 2 . 9 7 6 . 0 8 6 . 3 8

용산구 2 . 3 2 4 . 5 6 5 . 0 5

양천구 1 . 6 4 3 . 6 1 5 . 1 5

강서구 2 . 3 7 4 . 7 4 5 . 8 7

구로구 2 . 0 3 4 . 0 3 5 . 2 3

경기 성남수정구 5 . 5 1 9 . 1 4 1 1 . 8 5

중원구 5 . 3 3 7 . 5 7 1 0 . 4 9

분당구 8 . 2 7 1 2 . 5 9 1 6 . 2 5

평택시 2 . 1 0 4 . 7 7 6 . 2 3

하남시 4 . 5 0 6 . 3 9 8 . 8 8

고양덕양구 1 . 5 8 3 . 5 0 6 . 1 0

남양주시 2 . 0 7 3 . 8 4 5 . 7 6

화성시 1 . 8 4 3 . 6 6 6 . 8 9

충북 청원군 3 . 6 6 4 . 5 8 6 . 4 5

충남 아산시 5 . 0 3 7 . 3 8 8 . 7 3

계룡시 2 . 0 9 - -

연기군 5 . 1 3 8 . 2 6 1 1 . 5 9

공주시 2 . 6 6 4 . 3 0 6 . 6 0

지가변동률

2003. 4/4 2003. 하반기 2003. 연간

* 지정지역의지가변동률(자료: 건설교통부지가동향)

주: 1. 2003.하반기변동률= {(2003년4/4 지수/ 2003년2/4 지수) -1} ×1 0 0

2. 충남계룡시는2003. 9. 19 논산시에서행정구역이분리되어2 0 0 3년 4 / 4분기부터지가변동률을별도조사



2. 주택투기지역지정

□ 최근주택가격동향

○지난해1 0·2 9종합대책발표이후3개월간연속하여하락

□ 지정요건

○2004.1 주택매매가격증감률이0 . 7 8 %를초과한지역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0 . 6 )의 1 . 3배

□ 해당지역: 충북청원군

□ 심의결과: 지정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기대심리로 토지거래가 빈번

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지가도 상승하여 토지투기지역

지정대상

○전국집값이하락함에도주택경기상승

9 0 2 0 0 4년3월호

정 책 흐 름

지정 요건 0.78% 초과 0.5% 초과

충북 청원군 0 . 9 0.6 

주택매매가격증감률( % )

2 0 0 4년1월 최근2개월간월평균

(전월대비, %, 국민은행월간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전 국 0 . 2 0 . 3 0 . 8 1.0 △0 . 4 △0 . 8 △0 . 4

청원군 1 . 0 0 . 3 △0 . 4 3.0 0 . 4 0 . 2 0 . 9

2 0 0 3년7월 8월 9월 1 0월 1 1월 1 2월 2 0 0 4년1월

* 주택매매가격상승률변동추이(전월대비, %,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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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주요토의내용

□ 물가상승률이내에서지가가안정될수있도록 토지투기

수요에적극대처

○국세청세무조사조기착수( 2월말, 554명)

○기획부동산(텔레마케팅) 탈법투기행위차단을위한토

지거래허가요건강화등

□ 부동산투기지역지정제도개선

○투기지역지정제도가 부동산가격상승에 사전적으로 대

응하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있어(뒷북행정)

○지난1년간성과분석을통하여제도개선

- 지가상승시사전적대처기능강화등

※ 재정경제부와건설교통부공동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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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흐 름

부동산 투기지역지정현황

※이자료는2 0 0 4년2월2 4일재정경제부세재실에서발표한「부동산투기지역지정현황」의전문입니다. 

<편집자주>

2003. 2. 27 대전시 서구·유성구

( 3 ) 충 남 천안시

2003. 4. 30 서울시 강남구

( 2 ) 경기도 광명시

2003. 5. 29 서울시 강동구, 송파구, 마포구

( 8 ) 경기도 수원시, 안양시, 과천시, 안산시, 화성시

서울시 서초구, 영등포구, 광진구, 용산구

인 천 남동구, 서구

경기도 성남시수정구·중원구, 부천시, 군포시, 구리시, 김포시, 파주시

충 북 청주시

경 남 창원시

주택( 5 4 ) 서울시 은평구, 금천구, 양천구, 중랑구, 동작구

인 천 부평구

경기도 용인시, 고양시일산구

강원도 춘천시

부산시 북구, 해운대구

2003. 8. 18 경기도 오산시

( 2 ) 충 남 아산시

대구시 서구, 수성구, 중구

대전시 대덕구, 동구

경기도 성남분당구, 고양덕양구, 평택시, 하남시, 안성시

충남 공주시

경 남 양산시

2004. 2. 26(1) 충 북 청원군

2003. 5. 29(1) 충 남 천안시

2003. 8. 18(3)
대전시 서구·유성구

경기도 김포시

주택외( 2 5 ) 서울시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구로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용산구

경기도 성남시수정구·중원구·분당구, 고양시덕양구,  평택시,  하남시, 남양주시, 화성시

충 북 청원군

충 남 아산시, 공주시, 계룡시, 연기군

구 분 지정일자(관보게재일) 시·도 시·군·구

□7 9개지역(주택: 54, 주택외: 25)  

( 2 0 0 4년2월2 3일현재)

2003. 7. 19

( 1 1 )

2003. 10. 20

( 1 2 )

2004. 2. 26(21)

2003. 6. 14

( 1 5 )

* 관보게재일이후양도분(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은실지거래가액신고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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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2003. 4. 30

서울( 1 3 )
강동구, 송파구, 마포구 2003. 5. 29

서초구, 영등포구, 광진구, 용산구 2003. 6. 14

은평구, 금천구, 양천구, 중랑구, 동작구 2003. 7. 19

인천( 3 )
남동구, 서구 2003. 6. 14

부평구 2003. 7. 19

광명시 2003. 4. 30

수원시, 안양시, 과천시, 안산시, 화성시 2003. 5. 29

경기( 2 1 )
성남수정·중원구, 부천시, 군포시, 구리시, 김포시, 파주시 2003. 6. 14

고양일산구, 용인시 2003. 7. 19

오산시 2003. 8. 18

성남분당구, 고양덕양구, 평택시, 하남시, 안성시 2003. 10. 20

대전서·유성구, 충남천안시 2003. 2. 27

충북청주시 2003. 6. 14

충청( 8 ) 충남아산시 2003. 8. 18

대전대덕구·동구, 충남공주시 2003. 10. 20

충북청원군 2004. 2. 26

경남창원시 2003. 6. 14

기타( 8 ) 부산북·해운대구, 강원춘천시 2003. 7. 19

대구서구·수성구·중구, 경남양산시 2003. 10. 20

주택투기지역 지정일자

<지역별지정현황>

□ 주택투기지역( 5 4개지역)

서울( 8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2004. 2. 26

경기( 9 ) 김포시 2003. 8. 18

고양시덕양구, 성남시수정구·중원구·분당구, 남양주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2004. 2. 26

충남천안시 2003. 5. 29 

충청( 8 ) 대전서·유성구 2003. 8. 18

충북청원군, 충남공주시·아산시·계룡시·연기군 2004. 2. 26

토지투기지역 지정일자

□ 주택외부동산투기지역( 2 5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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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3년 2인이상 도시근로자가구의가구당월평균소득은

2 9 3만9천원으로2 0 0 2년에비해5 . 3 % ( 1 4만7천원) 증가

* 소비자물가를 감안한 실질소득은 2 6 5만 5천원으로 2 0 0 2년

대비1.6% 증가

○가계지출은2 2 8만원으로6 . 8 % ( 1 4만4천원) 증가

* 소비지출은 보건의료비(14.4%), 교육비(11.1%), 교통

통신비(9.3%), 교양오락비(9.1%), 식료품비(9.1%) 등

의순서로증가

◇ 소득분배상황은 다소개선

○지니계수는2 0 0 3년 0 . 3 0 6으로2 0 0 2년( 0 . 3 1 2 )에이어

감소추세

* (1997)0.283 → (1998)0.316 → (1999)0.320 →

(2000)0.317 →(2001)0.319 →( 2 0 0 2 ) 0 . 3 1 2

* 지니계수국제비교: 미국(2002) 0.462, 일본(1999) 0.301, 호

주(2000) 0.448

○중간소득( 5분위중 2 , 3 , 4분위) 계층의소득점유율은높

아지고, 1분위와5분위층의소득점유율은각각감소

- 이로인해소득5분위배율* ( 2 0 0 3년 5 . 2 2 )이2 0 0 2년

에비해소폭상승

* (1997)4.49 →(1998)5.41 →(1999)5.49 →(2000)5.32 →

(2001)5.36 →( 2 0 0 2 ) 5 . 1 8

* (상위2 0 %인5분위계층의소득) / (하위2 0 %인1분위계층의소득)

1. 2 0 0 3년 소득(경상+비경상소득): 가구당월평균 2 9 3만

9천원( 5 . 3 %↑)

□ 경상소득 중 근로소득은2 5 9만 3천원으로 전년의 2 3 8

만원에비해8.9% 증가, 

○반면 이자율 하락, 임대수입 감소 등으로 사업소득(△

6.0%), 재산소득(△20.9%), 이전소득(△5.8%) 등은

모두감소

□ 비경상소득(경조소득, 퇴직금 등)은 1 4만 2천원으로

2 0 0 2년에비해14.1% 감소

2. 2 0 0 3년 지출(소비지출+비소비지출): 가구당 2 2 8만

원( 6 . 8 %↑)

□ 2 0 0 3년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1 9 3만 7천원으로

2 0 0 2년의1 8 2만 7천원에비해6 . 0 % ( 1 1만원) 증가

○식료품비는5 1만5천원으로전년대비7.0% 증가

2 0 0 3년 도시근로자가구가계수지및
소득분배동향

※이자료는2 0 0 4년2월2 4일재정경제부경제정책국에서발표한「2 0 0 3년도시근로자가구가계수지및소득분배동향」의전문입니다. 

<편집자주>

정 책 흐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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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료품비의 4 7 . 5 %를 차지하는 외식비는 2 4만 5천원으로

15.1% 증가

○보건의료비는 한방진료, 안경·보청기등에 대한 지출

이 늘면서14.4% 증가하여1 0대 소비지출항목중 가

장큰증가

○주거비는6만3천원(1.4% 증가)으로가장낮게증가

○교육비는 납입금(-2.8%) 및 교재비( - 4 3 . 3 % )에 대한

지출은감소하였으나보충교육비( 4 0 . 8 % )에 대한지출

이크게증가하여전체적으로2 0 0 2년보다11.1% 증가

□ 조세 등의 비소비지출은 3 4 . 4만원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

○조세(직접세) 납부액은9만2천원으로전년대비2.7% 증가

○사회보험료(건강보험료등)는5만4천원으로22.9% 증가

3. 2003년소득분배 현황

□ 2 0 0 3년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은 전년 대비 5.3% 증가

하였는데 이 중 중간소득 계층의 소득증가율이 상대적

으로높았음

* 계층별 소득증가율: 1분위(2.3%), 2분위(9.2%), 3분위

(7.1%), 4분위(6.7%), 5분위( 3 . 0 % )

○1분위 소득계층(2.3% 증가)은경기침체에 따른 실업

등으로 퇴직금 등의비경상소득은24% 증가하였으나,

근로소득(1.5%), 사업소득(-1.1%) 등이소폭증가또

는감소

○ 2 , 3 , 4분위의 중간소득 계층은 안정적인 근로소득증가

(10%) 등으로6 . 7∼9 . 2 %의소득증가시현

○최상위 5분위 계층(3.0% 증가)은 근로소득은 증가

( 8 . 0 % )하였으나, 이자율하락·이전지출 증가 등으로

재산소득(-19.6%), 이전소득(-4.2%), 비경상소득( -

25.2%) 등은감소

□ 중간계층의 소득비중 증가 등으로 2 0 0 3년 전반적인

소득분배 구조는 다소개선

○소득불평등도를나타내는지니계수는2 0 0 3년 0 . 3 0 6으

로작년의 0 . 3 1 2에비해감소

○다만, 1분위 소득증가율이5분위보다상대적으로낮았

기 때문에5분위배율은 5 . 2 2로 작년(5.18) 보다소폭

상승

소 비 지 출 1 , 7 5 2 8 . 5 1 , 8 2 7 1 0 0 . 0 4 . 3 1 , 9 3 7 1 0 0 . 0 6 . 0

식 료 품 4 6 3 4 . 4 4 8 1 2 6 . 3 3 . 9 5 1 5 2 6 . 6 7 . 0

주 거 6 0 1 3 . 1 6 2 3 . 4 4 . 3 6 3 3 . 2 1 . 4

광열 수도 8 7 5 . 8 8 9 4 . 9 1 . 4 9 1 4 . 7 3 . 1

가구 가사 7 0 1 6 . 0 7 4 4 . 1 6 . 6 7 6 3 . 9 1 . 9

피복 신발 9 9 6 . 8 1 0 3 5 . 6 4 . 4 1 0 9 5 . 6 5 . 8

보건 의료 7 3 8 . 9 7 8 4 . 3 7 . 8 9 0 4 . 6 1 4 . 4

교 육 1 8 9 7 . 5 1 9 8 1 0 . 9 5 . 0 2 2 0 1 1 . 4 1 1 . 1

교양 오락 8 6 0 . 5 8 8 4 . 8 3 . 0 9 6 5 . 0 9 . 1

교통 통신 2 9 9 1 3 . 1 3 1 0 1 7 . 0 3 . 6 3 3 9 1 7 . 5 9 . 3

기타소비지출 3 2 6 1 2 . 3 3 4 2 1 8 . 7 5 . 0 3 3 7 1 7 . 4 - 1 . 6

구 분
2 0 0 1 2 0 0 2 2 0 0 3

금 액 증감률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금 액 구성비 증감률

(단위: 천원, 전년대비, %) 



9 6 2 0 0 4년3월호

정 책 흐 름

2 0 0 0 7 . 5 1 2 . 7 1 7 . 0 2 2 . 7 4 0 . 1 5 . 3 2 0 . 3 1 7

2 0 0 1 7 . 5 1 2 . 5 1 6 . 9 2 2 . 7 4 0 . 3 5 . 3 6 0 . 3 1 9

2 0 0 2 7 . 7 1 2 . 7 1 7 . 1 2 2 . 9 3 9 . 7 5 . 1 8 0 . 3 1 2

2 0 0 3 7 . 4 1 3 . 2 1 7 . 4 2 3 . 2 3 8 . 8 5 . 2 2 0 . 3 0 6

구 분
5분위별소득계층의소득점유율1 )( % )

배율2 ) (Ⅴ/Ⅰ) 지니계수
Ⅰ분위 Ⅱ분위 Ⅲ분위 Ⅳ분위 Ⅴ분위

주: 1) 분위별소득점유율: (각분위별소득액/ 전체소득액) ×1 0 0

2) 소득5분위배율: Ⅴ분위계층의평균소득/Ⅰ분위계층의평균소득



재정포럼 9 7

2003 회계연도총세입부·총세출부마감

※이자료는2 0 0 4년2월1 1일재정경제부국고국에서발표한「2 0 0 3회계연도총세입부·총세출부마감」의전문입니다. 

<편집자주>

정 책 흐 름

□김진표(金振杓) 경제부총리는2 . 1 0 (화) 오후 1시 감사원의

한광수(韓光洙) 감사위원이참여한가운데국가재정정보시스

템을 통하여 2003 회계연도총세입부와총세출부를 마감하

였음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는정부의한회계연도의 세입과세출내

역을회계별·소관별로기록한회계장부로, 이를마감함으로

써 한 회계연도의정부 전체의세입, 세출및 잉여금등이산

정되게됨

*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은예산이확정된후수입, 지출및결산

등재정관리업무전반을전산지원

□마감결과를간략히살펴보면,

○일반회계는세입이 1 1 9 . 6조원, 세출이1 1 7 . 2조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 1 . 3조원을 제외하고, 1.1조원의순잉여금이발

생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이 7 5 . 7조원, 세출이7 0 . 8조원으로, 다음연

도 이월액 4 . 7조원을 제외하고, 0.2조원의순잉여금이 발생

하였음

□2003 회계연도일반회계의세입·세출의특징을보면,

○세입부문에서는법인세등일부세목의세수증가로국세수입

이 예산보다 0 . 6조원이 증수되었으나, 세외수입부분에서는

유가증권(정부보유주식)매각수입등의 감소로 예산보다 0 . 3

조원이 줄어들어 일반회계 전체 세입은 예산보다 0 . 3조원

( 0 . 3 % )이증가되었음

○세출부문은 예산현액 1 1 9 . 3조원 대비 9 8 . 2 % ( 1 1 7 . 2조

원)가지출되었으며,

- 지방재정지원확대, 교육투자확충, 생산적복지의 내실화

와 취약계층의 지원확대 등에 따라 지방재정지원비, 교육

비, 사회개발비등의지출비중이2 0 0 2년에비해증가됨

○순잉여금은1 . 1조원수준으로2 0 0 2년의3 . 3조원에비해2 . 2

조원이감소되었으며,

- 이는2차례추경예산 편성·집행등 적극적인재정운용결

과에기인한것이라할수있음

□정부는 앞으로총세입부·총세출부를마감한데 이어, 2003

회계연도결산서를작성, 국무회의심의및 대통령승인을받

은후감사원의결산검사를거쳐국회에제출할예정임

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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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입세출총괄

□ 세입액은 1 9 5 . 3조원, 세출액은 1 8 8조원, 이월액은 6조

원으로1 . 3조원의순잉여금발생

□ 순잉여금의 규모는 2차례에 걸친 추경예산편성·집행

등으로 2 0 0 2년보다 감소

○ 일반회계는 2 0 0 2년 대비 2 . 2조원이 감소, 특별회계는

1 . 3조원감소

2. 일반회계부문

□ 세 입

○국세수입은 예산보다0 . 6 % ( 0 . 6조원) 증가되고세외수

입은예산보다2 . 2 % ( 0 . 3조원) 감소되어전체적으로는

예산보다0 . 3 % ( 0 . 3조원)가증수됨

* 순세입( 2 0 0 2년 세출예산이월액 등 1 . 2조원 제외)증가

액은0 . 3조원( + 0 . 3 % )

- 국세수입의증가이유는2 0 0 2년의기업실적호조,

부동산 거래증가 및 상속세 포괄주의 도입준비 등

에기인함

총 계 1 9 5 . 3 1 8 8 . 0 7 . 3 6 . 0 1 . 3

일반회계 1 1 9 . 6 1 1 7 . 2 2 . 4 1 . 3 1 . 1

특별회계 7 5 . 7 7 0 . 8 4.9   4.7   0 . 2

구 분 세 입( A ) 세 출( B ) 세계잉여금(C=A - B) 이월액( D ) 순잉여금(C - D)

(단위: 조원)

일반회계 1 . 12 ) 3 . 31 ) △2 . 2

특별회계 0 . 23 ) 1 . 5 △1 . 3

구 분 2 0 0 3 ( A ) 2 0 0 2 ( B ) 증감(A - B)

(단위: 조원)

주: 1) 2003년세입에이입( 1 . 4조원은추경재원) 

2) 향후재정·경제여건을감안하여사용계획을마련(금년도세입이입,  국가채무상환, 추경재원등의용도에사용가능)

3) 관련법령에따라금년도세입에이입하거나관련기금등에적립

계 1 1 8 . 1 1 1 9 . 6 1 . 5 1 . 3

( 0 . 3 )2 ) ( 0 . 3 )

국세수입 1 0 4 . 3 1 0 4 . 9 0 . 6 0 . 6

세외수입 1 3 . 8 1 4 . 7 0 . 91 ) 6.5 

(△2 . 3 )2 ) (△2 . 2 )

구 분 예산( A ) 실적( B ) 증감(B - A)
%

(단위: 조원)

주: 1) 전년도이월금1 . 2조원 등포함

2) 순증가분: 2002년세출예산이월액등1 . 2조원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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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외수입의경우주식시장침체에따른주가하락으

로국민은행주식매각수입이감소한데따른것임

□ 세 출

○세출예산현액1 1 9 . 3조원대비9 8 . 2 % ( 1 1 7 . 2조원) 지출

- 지방재정지원확대, 교육투자확충, 생산적복지의내

실화와취약계층의지원확대등에따라지방재정지원비,

교육비, 사회개발비등의지출비중이2 0 0 2년에비해증가

- 경제개발비·채무상환 등의 분야는 대체적으로 지출

비중이감소됨

2. 특별회계부문

□ 세 입

○총 2 2개회계중농어촌구조개선사업·교통시설·통신

사업등 1 5개 특별회계에서세입예산보다증가된실적

계 1 1 7 . 2 1 0 0 . 0 1 0 8 . 9 1 0 0 . 0 8 . 3

경제개발비 3 2 . 5 2 7 . 7 3 2 . 0 2 9 . 4 0 . 5 △1 . 7

방위비 1 8 . 5 1 5 . 8 1 7 . 4 1 5 . 9 1 . 1 △0 . 1

교육비 2 0 . 7 1 7 . 7 1 8 . 7 1 7 . 2 2 . 0 0 . 5

사회개발비 1 5 . 3 1 3 . 1 1 3 . 8 1 2 . 7 1 . 5 0 . 4

일반행정비 1 2 . 7 1 0 . 8 1 0 . 1 9 . 3 2 . 6 1 . 5

지방재정교부금 1 4 . 8 1 2 . 6 1 2 . 3 1 1 . 3 2 . 5 1 . 3

채무상환·기타 2 . 3 2 . 0 2 . 4 2 . 2 △0 . 1 0 . 2

재특회계지원 0 . 4 0 . 3 2 . 2 2 . 0 △1 . 8 △1 . 7

구 분 2 0 0 3년 2 0 0 2년 증감

( A ) 비 중 ( B ) 비 중 ( A - B ) % p

< 기능별지출실적>

(단위: 조원, %)

계 7 3 . 8 7 5 . 7 1 . 9 2 . 6

기타특별회계 6 0 . 2 6 1 . 7 1 . 51 ) 2 . 5

기업특별회계 1 3 . 6 1 4 . 0 0 . 42 ) 2 . 9

구 분
예산 실적 증감

( A ) ( B ) ( B - A ) %

(단위: 조원)

주: 1) 농어촌구조개선1.0,  교통시설0.8, 자동차교통관리개선△0.2 등

2) 통신0.2, 철도0.1, 양곡0.1 등

계 7 8 . 7 7 0 . 8 9 0 . 0 %

기타특별회계 6 4 . 5 5 8 . 0 8 9 . 9 %

기업특별회계 1 4 . 2 1 2 . 8 9 0 . 1 %

구 분 세출예산현액( A ) 실적( B ) 집행율( B / A )

(단위: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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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보여특별회계전체로는1 . 9조원이증수됨

□ 세 출

○특별회계의 경우세입부진및사업추진 지연등에 따른

이월액및불용액 발생등으로 인하여세출예산현액대

비 9 0 % ( 7 0 . 8조원)의수준의세출실적을보임

3. 이월및 불용

□ 이 월

○일반회계의 이월액은 전년대비 0 . 1조원 증가한 1 . 3조

원이며

- 이는주로동절기공사중지및절대공기부족, 명시이

월등에기인

○특별회계의 경우세입부진, 절대공기부족등으로 지방

양여금관리·지방교육양여금관리·교통시설·철도사

업등에서이월액발생

□ 불 용

○2 0 0 3년도의경우침체된경기진작과태풍으로인한 수

해복구등을위해2차례에걸쳐추경예산을편성·집행

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전체적인 불용규모가

2 0 0 2년보다 감소함

- 다만, 일반회계의경우예비비집행잔액의증가로전년

보다불용액이증가

총 계 6 . 0 5 . 3 0 . 7 1 3 . 2

일반회계 1 . 31 ) 1 . 2 0 . 1 8 . 3

특별회계 4 . 72 ) 4 . 1 0 . 6 1 4 . 6

구 분
2 0 0 3년 2 0 0 2년 증 감

( A ) ( B ) ( B - A ) %

<이월액현황>

(단위: 조원)

주: 1)  국방부0.5, 건교부0.3, 행자부0.1, 문광부0.1 등

2) 지방양여금1.7, 지방교육양여금1.0, 교통시설0.7, 철도사업0.4,  국유재산0.3, 농어촌특별세0.3  등

총 계 4 . 1 4 . 2 △0 . 1 △2 . 4

일반회계 0 . 81 ) 0 . 5 0 . 3 6 0 . 0

특별회계 3 . 32 ) 3 . 7 △0 . 4 △1 0 . 8

구 분
2 0 0 3년 2 0 0 2년 증 감

( A ) ( B ) ( B - A ) %

<불용액현황>

(단위: 조원)

주: 1) 예비비잔액0.4, 사업비등집행잔액0 . 4

2) 재정융자(융자, 차관) 1.1, 철도사업0.5, 통신사업0.3, 국유재산0.3, 에너지및자원사업0.2 등



재정통계
•조세총괄Ⅵ편

•소득세Ⅰ편

1. 소득세제도의 변천

2. 소득세예산및 징수

3. 종합소득세납세인원

4. 시도별종합소득세납세인원

5. 시도별종합소득세신고현황( 1 9 9 4∼1 9 9 8 )

•소득세Ⅱ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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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통계

연 도
예산액 징수결정액

부과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1 )
비 율

( A ) ( B ) ( C ) B / A C / A

2. 소득세예산및 징수

(단위: 백만원, %)

1 9 6 5 1 1 , 4 0 9 1 2 , 0 6 0 1 3 , 4 2 6 1 1 , 6 6 8 5 2 3 4 0 1 0 5 . 7 1 0 2 . 3

1 9 6 6 1 7 , 8 7 9 2 1 , 3 1 8 2 1 , 8 8 3 2 0 , 3 0 5 1 2 8 8 8 4 1 1 9 . 2 1 1 3 . 6

1 9 6 7 2 6 , 6 2 5 3 2 , 2 7 1 3 4 , 0 3 9 3 0 , 9 5 0 2 9 7 1 , 0 2 4 1 2 1 . 2 1 1 6 . 2

1 9 6 8 4 2 , 6 3 9 5 0 , 9 2 6 5 1 , 2 2 0 4 7 , 6 0 0 5 9 7 1 , 6 5 6 1 1 9 . 4 1 1 1 . 6

1 9 6 9 5 8 , 7 5 8 7 2 , 0 9 4 7 3 , 8 0 2 6 9 , 6 0 9 8 5 8 1 , 6 2 7 1 2 2 . 7 1 1 8 . 5

1 9 7 0 7 1 , 5 9 7 8 8 , 3 2 4 9 0 , 9 0 8 8 4 , 4 5 2 1 , 8 6 1 2 , 0 1 2 1 2 3 . 4 1 1 8 . 0

1 9 7 1 9 3 , 5 3 9 1 1 3 , 8 3 1 1 1 5 , 7 1 5 1 0 7 , 6 1 5 2 , 2 4 4 3 , 9 7 2 1 2 1 . 7 1 1 5 . 0

1 9 7 2 1 1 0 , 7 5 6 1 1 1 , 0 0 0 1 1 7 , 8 5 4 1 0 4 , 6 9 7 3 , 1 4 9 3 , 1 5 4 1 0 0 . 2 9 4 . 5

1 9 7 3 1 1 9 , 6 5 2 1 3 0 , 5 5 3 1 4 0 , 8 8 1 1 2 3 , 7 1 0 2 , 7 4 3 4 , 1 0 0 1 0 9 . 1 1 0 3 . 4

1 9 7 4 1 4 2 , 0 5 4 1 7 0 , 0 1 2 1 7 1 , 1 7 2 1 6 4 , 6 6 0 2 , 2 8 9 3 , 0 6 3 1 1 9 . 7 1 1 5 . 9

1 9 7 5 1 7 9 , 3 1 5 2 0 8 , 5 8 3 2 1 1 , 6 8 2 1 9 8 , 6 1 9 2 , 4 4 8 7 , 5 1 6 1 1 6 . 3 1 1 0 . 8

1 9 7 6 3 0 9 , 2 4 7 3 3 4 , 8 0 6 1 1 6 , 4 5 0 3 1 9 , 0 2 1 6 , 0 5 4 9 , 7 3 1 1 0 8 . 3 1 0 3 . 2

1 9 7 7 4 0 3 , 9 1 3 3 0 8 , 2 1 5 1 5 8 , 8 0 3 3 5 2 , 7 1 5 8 , 9 1 4 1 8 , 5 8 6 7 6 . 3 8 7 . 3

1 9 7 8 5 0 7 , 6 0 2 4 8 8 , 0 5 2 1 7 9 , 7 9 8 4 6 7 , 7 5 9 9 , 2 8 9 1 1 , 0 0 4 9 6 . 1 9 2 . 2

1 9 7 9 6 0 3 , 8 2 7 6 4 3 , 5 7 9 2 0 7 , 1 6 4 6 1 4 , 6 7 9 8 , 4 3 8 2 0 , 4 6 2 1 0 6 . 6 1 0 1 . 8

1 9 8 0 6 2 6 , 9 5 4 7 2 2 , 5 2 6 2 7 7 , 2 8 6 6 6 1 , 3 7 4 1 2 , 0 6 6 4 9 , 0 8 6 1 1 5 . 2 1 0 5 . 5

1 9 8 1 7 9 5 , 0 1 5 9 8 0 , 3 3 1 9 7 8 , 4 9 9 8 8 6 , 1 5 0 2 4 , 3 2 9 6 9 , 8 5 2 1 2 3 . 3 1 1 1 . 5

1 9 8 2 9 9 3 , 0 0 9 1 , 1 9 9 , 1 5 9 1 , 2 4 3 , 8 1 5 1 , 0 0 5 , 5 1 6 7 5 , 3 5 2 1 1 8 , 2 9 1 1 2 0 . 8 1 0 1 . 3

1 9 8 3 1 , 0 8 4 , 3 0 3 1 , 3 0 3 , 4 8 0 1 , 3 4 6 , 1 0 1 1 , 1 3 6 , 1 1 6 7 8 , 6 9 9 8 8 , 6 6 5 1 2 0 . 2 1 0 4 . 8

1 9 8 4 1 , 1 9 9 , 4 3 9 1 , 4 2 7 , 9 4 7 1 , 4 5 0 , 6 6 7 1 , 2 2 9 , 0 9 3 8 4 , 0 4 4 1 1 4 , 8 1 0 1 1 9 . 1 1 0 2 . 5

1 9 8 5 1 , 3 5 0 , 5 3 7 1 , 7 2 8 , 6 6 0 1 , 7 6 0 , 6 7 6 1 , 4 8 1 , 5 5 8 1 5 3 , 9 5 2 9 3 , 1 5 0 1 2 8 . 0 1 0 9 . 7

1 9 8 6 1 , 6 0 3 , 8 2 6 2 , 0 1 7 , 2 7 2 1 , 9 6 6 , 1 5 8 1 , 7 8 4 , 5 5 9 1 6 5 , 1 9 3 6 7 , 5 2 0 1 2 5 . 8 1 1 1 . 3

1 9 8 7 1 , 9 2 5 , 4 9 6 2 , 4 4 1 , 5 7 6 - 2 , 1 5 8 , 8 6 7 1 7 9 , 2 9 2 1 0 3 , 4 1 7 1 2 6 . 8 1 1 2 . 1

1 9 8 8 2 , 2 7 1 , 2 3 8 3 , 4 0 4 , 7 5 6 - 2 , 9 6 4 , 0 6 1 1 6 6 , 6 1 6 2 7 4 , 0 7 9 1 4 9 . 9 1 3 0 . 5

1 9 8 9 2 , 7 6 1 , 6 4 0 3 , 9 2 9 , 6 9 8 - 3 , 5 5 6 , 8 9 2 1 6 5 , 9 3 2 2 0 6 , 8 7 4 1 4 2 . 3 1 2 8 . 8

1 9 9 0 3 , 2 5 0 , 6 5 4 5 , 1 4 2 , 9 1 6 - 4 , 7 2 3 , 1 1 4 1 9 0 , 6 9 3 2 2 9 , 1 0 9 1 5 8 . 2 1 4 5 . 3

1 9 9 1 5 , 8 5 3 , 1 4 4 6 , 8 7 3 , 8 9 7 - 6 , 4 5 9 , 3 7 1 1 1 1 , 3 2 1 3 0 3 , 2 0 5 1 1 7 . 4 1 1 0 . 4

1 9 9 2 8 , 2 4 9 , 6 0 0 8 , 6 0 1 , 3 3 4 - 8 , 0 0 8 , 3 5 7 1 2 7 , 3 7 8 4 6 5 , 5 9 9 1 0 4 . 3 9 7 . 1

1 9 9 3 8 , 9 2 0 , 7 0 8 1 0 , 4 1 4 , 3 5 3 - 9 , 4 6 2 , 8 5 0 3 3 6 , 6 4 3 6 1 4 , 8 6 0 1 1 6 . 7 1 0 6 . 1

1 9 9 4 1 0 , 6 5 5 , 2 0 0 1 2 , 1 3 4 , 6 0 6 - 1 1 , 2 0 7 , 7 6 7 4 2 0 , 1 7 8 5 0 6 , 6 6 1 1 1 3 . 9 1 0 5 . 2

1 9 9 5 1 3 , 4 2 3 , 0 0 0 1 5 , 1 8 2 , 9 7 7 - 1 3 , 6 1 8 , 1 9 0 7 3 9 , 6 3 7 8 2 5 , 1 5 0 1 1 3 . 1 1 0 1 . 5

1 9 9 6 1 4 , 5 0 3 , 4 0 0 1 6 , 6 8 8 , 6 1 1 - 1 4 , 7 6 6 , 8 8 2 8 3 3 , 8 1 2 1 , 0 8 7 , 9 1 7 1 1 5 . 1 1 0 1 . 8

1 9 9 7 1 5 , 8 0 1 , 6 0 0 1 7 , 2 9 1 , 7 3 5 - 1 4 , 8 6 7 , 8 9 3 1 , 0 6 0 , 1 7 3 1 , 3 6 3 , 6 6 9 1 0 9 . 4 9 4 . 1

1 9 9 8 1 7 , 1 7 4 , 6 0 0 2 0 , 0 9 1 , 5 3 3 - 1 7 , 1 9 4 , 0 2 1 1 , 4 6 6 , 6 0 0 1 , 4 3 0 , 9 1 2 1 1 7 . 0 1 0 0 . 1

1 9 9 9 1 4 , 9 0 3 , 9 4 0 1 8 , 1 7 1 , 3 9 4 - 1 5 , 8 5 4 , 6 0 1 1 , 4 0 9 , 3 6 4 9 0 7 , 4 2 9 1 2 1 . 9 1 0 6 . 4

2 0 0 0 1 5 , 6 0 8 , 5 0 0 1 9 , 8 1 2 , 6 4 5 - 1 7 , 5 0 8 , 8 7 3 1 , 3 8 4 , 5 6 0 9 1 9 , 2 1 2 1 2 6 . 9 1 1 2 . 2

2 0 0 1 1 7 , 1 2 1 , 5 0 0 2 1 , 2 0 7 , 9 0 4 - 1 8 , 6 6 2 , 9 5 5 1 , 6 4 2 , 4 8 3 9 0 2 , 4 6 6 1 2 3 . 9 1 0 9 . 0

2 0 0 2 2 0 , 1 3 1 , 9 0 0 2 1 , 7 8 6 , 6 7 0 - 1 9 , 1 6 0 , 4 9 6 1 , 8 1 1 , 8 0 2 8 1 4 , 3 7 2 1 0 8 . 2 9 5 . 2

주: 1) 미수납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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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투자효율성점검해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

회간접자본(SOC) 투자가 효율성

원칙이 무시된 채 도로부문에 과

잉 집중되고 있다는 기사(본보 2 5

일자 1면 보도)는 SOC 투자 전반

에 대한 종합점검이 시급함을 일

깨워준다. 특히이같은 결과가 지

자체의 잘못된 의사결정구조와 정

부 예산운용상의 허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은 S O C

투자 시스템의 전면개편이 불가피

함을시사한다.

예산처와 건설교통부의 SOC 투자

실태조사에서SOC 투자중도로부문

비중이 9 4년 이후 매년 6 0 %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항만이나 철도에

비해 도로부문투자비중이높은 것

은지자체장들이재임중가시적효

과를쉽게거둘수있는도로투자를

선호하기때문으로분석됐다. 

또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관장하

는 건교부가 철도청과 해양수산부

가 각각 관리하는 철도·항만계정

과 독립적으로 관할하는 도로에

예산을 우선 배정할 소지가 많은

것도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당

건설비용이 9 0년 1 6억원에서 9 9년

1 1 3억원으로 7배나 폭증한 것도

물가상승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

다. 지자체와 정부가 필요 이상의

고급시설 기준을 적용하는 바람에

생긴 현상으로 예산낭비의 전형이

아닐수 없다.

국토의효율적균형발전이라는큰

시각에서 이뤄져야 할 SOC 투자가

연임을 노리는 지자체장들과 예산

운용상의허점 때문에전시행정비

용으로쓰인다는것은국가적낭비

다. 동북아 물류중심지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로선 있을 수 없는 일이

다. 자동차를위한도로중심의교통

체계는한계에봉착할수밖에없다. 

여건상자동차를무한정늘릴수

없다면 대단위 물류를 가능케 하

는 철도와 항만에 투자를 늘려야

함은당연하다. 더이상 국민의 혈

세가 선심성 전시행정으로 낭비되

지 않도록 SOC  투자 시스템을 확

립해야한다.

2 0 0 4년2월 2 6일자한국일보사설

계속묵살되는연금개혁요구

한국개발연구원( K D I )이 현행 국

민연금 체제가 계속 유지될 경우

현재 1 1 3조원에 이르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 0 4 6년에는 완전 바닥

날 것이라는경고를했다.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적게 내고

노후 연금급여는 많이 받도록 돼

있는‘저부담ㆍ고급여'의 현행 국

민연금 체계가 개선되지 않고는

적립기금 고갈은 물론 국가재정마

저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은

지금까지 많은 전문가에 의해 숱

하게 제기돼 왔다. 때문에 이번

KDI 지적도 결코 새삼스러운 게

못된다. 

이런 실상을 잘 알고 있는 정부

도‘국민연금법개정안'을 작년 1 1

월 말이미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

태다. 

현재 9 %인 보험료율을 5년마다

1 . 3 8 %포인트씩 인상해 2 0 3 0년에

1 5 . 9 %로 하고, 급여수준은 현행

생애평균소득의 6 0 %에서 2 0 0 8년부

터는 5 0 %로 낮춰연금제도붕괴를

본란에서는조세정책에대한여론을파악하고정책제언을수렴하기위하여주요일간지의사설및 칼럼등에 실린조세·

재정관련 내용을발췌, 소개하고있으며『재정포럼』독자께서보내주시는의견도게재하고있습니다. 선정된내용은한국

조세연구원의견해와는무관합니다.

- 편집자주-

이런의견

저런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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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자는 것인데 이 개정안이 국회

에서표류하고있는것이다.

급여삭감에 반대하는 노동계와

보험료율 인상에 반대하는 사용자

측 반발이 거센 상태에서 1 7대 총

선 전에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득표 활동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

이라는 정치적 계산에서 개정안

처리가미뤄지고있는셈이다. 

국회의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현행 불합리한 연금체계를 하루라

도 빨리‘적정 보험료율, 적정 급

여수준'으로 바꿔 시행에 옮기지

않는 한 해를 거듭할수록 기금 적

자가 더 커지고 그럴 경우 보험료

율 인상폭도 더 커지게 되는 악순

환에빠질 수 있다는사실이다. 개

정안 처리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

다는얘기다. 이점에서 만일의원

들이 1 7대 국회에 가서나 처리해

보겠다는 심산이라면 이는‘정치

적 욕심 때문에 국가재정을 볼모

로 잡는 일'로써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부나 국회, 연금개혁에반대하

는 집단은 한국의 인구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으로

떨어진현실을직시해야한다.

다른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낮

은 청장년층의 보험료율과 상대적

으로 높은 고령층 연금급여액이

결국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한다.

연금개혁이늦어질경우국가재

정이 돌이키기 어려운 상태에 빠

질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연금개혁

에 지지부진했던 유럽 여러 나라

사례에서찾아볼수 있다.

2 0 0 4년2월 1 6일자매일경제 사설

국회예산처에대한기대와우려

어제개청식을갖고공식출범한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기대가 자

못 크다. 행정부가 독점했던 예산

편성과 집행을 감시해 국가 예산

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계기를마련했다는점에서다.

미국 의회예산처( C B O )를 벤치마킹

한 예산정책처가 스스로의 역할을

‘나라살림 지킴이'라고 규정한 것

도 그런맥락이라고본다.

국회에예산심의기능이없는것

은 아니지만 그 동안 전문성이 부

족한 의원들이 정부가 편성한 예

산의 효율성을 따지기는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그나마 정치일정에 쫓긴 주먹구

구식심의가다반사였고, 의원들이

해당 지역구 민원사업을 끼워넣으

며 예산을 늘리는 데 앞장섰던 것

도 현실이었다. 때문에 고도의 전

문성을 갖춘 싱크탱크가 의원들을

도와준다면 전근대적 수준이었던

예산심의가 한단계 향상되고, 더

나아가 정치싸움의 장으로만 여겨

졌던 국회가 정책대결의 장으로

변모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바람

직스러운일이라볼 수 있다.

그러나 국회예산처가 자칫 정치

에 휘둘릴 경우 그 부작용은 상당

할 것으로보인다.

당파성이 강한 한국의 정치풍토

에서 나라 예산이 효율성보다는

정치력에 따라 배분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는얘기다. 그럴경

우 이 기구는 정치적인 사업이나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을 반영하는

통로 구실에 그칠 것이란 우려이

기도하다. 예산정책처가정치권으

로부터의 철저한 독립성과 중립성

이 요구되는 건 바로 이런 이유에

서다. 최광 초대 예산정책처장도

독립성과 중립성을 얘기하고 있지

만 정치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

어나려면 기관장의 말이나 의지가

아니라 어떤 형태든 분명한 제도

적인장치가마련되어야한다.

예산정책처가 국회의 힘을 빌려

권력기관으로 군림할 경우 행정부

기획예산처와의마찰이불가피하고

이로인한행정비용의증가도적지

않을 것이다. 두 기관이 선의의 경

쟁을벌여야예산의비효율이없어

지고 낭비가 줄어들 수 있다. 그래

야만 어렵게 탄생한 예산정책처가

나라에보탬이되는조직이란평가

를 받을수있을것이다.

2 0 0 4년3월4일자한국경제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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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생각

信不者대책성공하려면

신용불량자 문제는 이제 경제적

차원의 심각성을 떠나서 사회안전

의 기반 자체를 위협하는 국가적

과제로까지악화되고있다. 

정부가 그 동안 수 차례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태는 더

욱 악화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정

부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각별하다고할 수 있다. 

작년말 현재신용불량자수가경

제활동인구의 1 6 %에 달하는 3 7 2만

명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신용사회

의 기반 자체가 심각한 기로에 놓

여 있음을보여주고있다. 

더욱작년한 해 동안증가한신

용불량자수가 무려 1 0 8만명에 이

르고, 그 중 9 0만명이 3개월 이상

연체를 기록하는 등 신용불량 문

제는 갈수록 구조적으로 고착화되

는 양상을 보여 왔기 때문에 정

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국

민들의 요구도 그만큼 높을 수밖

에 없다. 

이번 정부대책의 특징은 최대한

시장 규율을 지키면서도 시장원리

를 이용해 신용불량자 문제를 접

근했다는점에있다고본다. 

그렇기때문에채무탕감등 보다

직접적인 해결을 기대했던 국민들

의 기대에는 미흡하지만 시장규율

과 시장시스템을 활용하는 대책이

기 때문에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상설기구인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는 별도로 배드뱅크를 설립하여

기존 신용불량자 구제시스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5 0 0 0만

원 미만의 다중 신용불량자들에게

신용회복 기회를 한시적으로 제공

한다는점에있다. 

이번대책이효과를거두기위해

서는 정부와 금융기관들이 유의해

야 할 점이적지않다. 

먼저그 동안수 차례발표된신

불자 대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

던 이유를간과해서는안된다. 

무엇보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대

책을 마련했다는 생색만 내고, 정

작 힘든 짐은 금융기관에 넘겼다

는 점이다. 

그 결과로 금융기관들은 소득증

빙요구 등 기존의 다중채무자 들

이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을 요구함으로써 결국 대책의

효과를잃게만들었다. 

정부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기관의 태도는 신용불량자 구

제 성과를결정하는핵심요소다. 

1개 금융기관에 등록된 1 3 7만명

의 신불자 구제는 금융기관별 특

별지원프로그램에맡겨져있다. 

뿐만아니라배드뱅크에의한구

제 프로그램의 성과도 금융기관들

의 영업전략과 태도에 크게 달라

질 수 있기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기관들에게

신불자 지원제도에 대한 참여 유

인과 차별화 정도를 분명하게 제

시해야 이번 대책이 진정 효과를

발휘할것이다.

2 0 0 4년3월 1 0일자매일경제사설

‘톱다운’예산제와정부조직

톱다운 방식의 예산을 시행하면

그 동안 매년 각 부처가 깎일 것

을 염두에 두고 필요예산을 수

십% 부풀린 다음 국회나 예산처

와 흥정하는 작태를 고치는 효과

가 있다고한다. 

정부 관료들의 속성 중 하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면 그것이야

말로‘최고’라는 식으로 태도가

돌변하는 것이라고 한 일본 관리

가 지적한 바 있다. 오랫동안 별

말 없이 낡은 정책을 틀어쥐고 있

다가 새 정책이 확정되자마자 장

점만내세운다는것이다. 

매년세법개정의배경을들어보

면 단적으로 관료들의 태도표변을

실감할수 있다. 그들의말에는 모

두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그러면 그동안 불합리한 부

분이 있었는 데도 관료들이 이를

모르고 있었거나 아니면 알고서도

뭉갰다는이야기가된다. 결과적으

로 이런 경우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 관료들이 새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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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을 부각시키는 게 왠지 탐탁

지 않아보인다. 

정부가 최근 재정개혁 3대 과제

의 하나로 밝힌 예산의‘사전재원

배분(톱다운: T o p - d o w n )제’를 보면

서도 이런 선입관이 묘하게 작용

한다. 기획예산처는 올해부터 5개

년간 국가발전전략을 세우고 여기

에 따라 예컨대 사회간접자본

(SOC), 농어촌, 교육등 1 6개 분야

별 예산지출한도를 정할 방침이라

고 한다. 국무위원들이 토론을 통

해 지출한도를 정하고 부처별로

예산을 짜서 예산처가 점검 보완

하는식으로진행한다는것이다. 

이런톱다운방식의예산을시행

하면 그 동안 매년 각 부처가 깎

일 것을 염두에 두고 필요예산을

수 십% 부풀린 다음 국회나 예산

처와 흥정하는 작태를 고치는 효

과가있다고한다. 예산편성도 1년

에서 중·장기적으로 흐름이 길어

지고 국가적인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분배하는 장점도 거둘 수

있다. 또 성과평가가 예산편성의

잣대로되는것이다. 

그렇다고 예산제도의 문제점을

고쳐 재정을 합리화하자는 계획을

보고 그 동안 뭐했느냐고 질타할

생각은 없다. 기존 사업에 점수를

매기고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국민

의 세금을 쓰겠다는 취지야 좋다.

다만 우선 떠오르는 의구심은 사

업 평가작업이쉽겠느냐는것이다. 

관료들은 탁상에 앉아서 걸핏하

면 평가를 지고(至高)의 선(善)처

럼 들먹이지만 행정서비스의 점수

를 매기는 것은 쉽지 않다. 이는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는

비싼 작업이다. 설혹 그렇게 평가

한들 말 많은 사회에서 누가 선선

히 수긍할 것인가. 복잡한 평가보

다 강력한 감사와 지속적인 사정

(司正)이 부패와 낭비를 줄이는

데 더 효과적일것이다. 과거예산

편성제도가 모두 잘못된 것은 아

니었다. 예산처가시어머니노릇해

가며 깐깐하게 굴어 부처가 허튼

수작을못했다. 견제없는 정부부

처 조직의 부작용을 과거 경제기

획원과 재무부를 합친 재정경제원

에서 국민들은 절감했다. 둘이 서

로 싸우니까 합쳤는데 공룡조직의

행정 마비 현상이 나타났다. 예산

자율성은 의도와 달리 악용될 가

능성을경계해야한다. 

재정개혁에서 예산자율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조직과 인력

의 경직성을 줄여주는 일이다. 어

느 부처나 1 0년 전보다 인력이 늘

면 늘었지 줄어들었다는 말을 들

어볼수 없다. 한전직재정경제부

장관은 자신이 좀 더 재임했으면

몇개 자리를 없앴을 것이라고 밝

혔지만 그가 떠난 후 그런 비슷한

자리가 오히려 더 늘었다. 갈수록

기구가 방대해지는 것은 고질적인

정부의문제다. 

한 관리는“부처 조직기구를 법

령으로 묶다 보니 새로운 행정 수

요가 늘어나면 법망을 피해 변방

조직이 자꾸생길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어느 부처는 규

제완화를 담당하는 부서까지 최근

신설했을정도다. 

물론 장관이나 기관장에게 예산

의 자율성을 주는 것은 옳다.그러

나 기업들이 1 0여년 동안 팀제 등

으로 조직의 유연성을 시험해 보

는 동안 정부 조직의 틀은 경직되

어 있었다. 필요하면 조직을 만들

고 용도가 폐기되면 없애는 기동

성이 정부내에 과감하게 도입되어

야 한다. 그런 신축성과 융통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예산 편성의

자율성만을 허용해봤자 정부 재정

개혁의효과는반감될것이다. 

2 0 0 4년3월 1 0일자서울신문서울광장

이상일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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